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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oreapeninsulaissurroundedonthreesidesbydistinctivelybeautifulseas
andpossessesanumberoftidalflatswhichisoneoftheveryimportantcostal
wetlandsintheworld
Thevalueoftidalflatswhich isakind ofwetlandsgobeyond beautiful
scenery.They arethetreasuretrovesofmarineecology.Notonly arethey
temporaryandpermanenthomestomanywater-birdsbuttidalflatsarealso
breedinggroundsaswellashabitatsfor60% ofmarineanimals.Thelivelihoodof
manyfishermendependsdirectlyandindirectlyonthetidalflats.Thepurification
function ofthetidalflatsplaysamajorrolein maintaining ahealthy marine
ecosystem.Andtheycleanthewaterbyremovingpollutionbeforeitgetstothesea.
Ifwe destroy the tidalflats itwilllead to devastating degradation ofthe
environment.Therearemany othernotablebenefitsoftidalflats,such asthe
reductionoffoodandtyphoondamages,preventionofsoilerosion,andthegrowing
recreationandtouristindustries.
Thewetlandshavebeenoftenregardedaswastelandwithlittleornovalue.Since
the 1970s,industrialplants and farming lands were created through enormous
reclamationprojects.Around40% ofthetotaltidalflatsweredestroyedandlost
forever.Thecauseforreclamationandlandfillisinasenseunderstandablebutbehind
thatthinkingliesthenotionthatwetlandsareofnouse.Tidalflatsareindeeda
preciouspartofourlandandtoignorethatfactwouldbeaseriousmistake.
Fortunately,publicawarenessoftheimportanceoftidalflatsisgradually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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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civicandenvironmentalgroupsareworkingtopreserveourwetlands.Such
activitiesledtotheenactmentoftheWetlandsPreservationActinFebruary,1999.
According tothisacttheMinistry ofmarineAffairsandFisheries(MOMAF)is
exertingeffortstosystematicallypreserveandmanagetidalflats.
The Wetlands Preservation Actwas legislated to effectively preserve and
managetidalflatsandpursueinternationalcooperationinaccordancewiththe
RamsarConvention.ThemajorcontentsoftheActarelistedbelow.TheAct
encompassesterrestrialwetlandaswellastidalflatsbutthisreportfocuseson
tidalflatsonly.First,theMinisterofMaritimeAffairsandFisheriesconductsa
monitoringandresearchprogram every5yearstobetterunderstandthestatusof
tidalflats.Based on theresultstheMinistry willestablish abasicplan to
preservethetidalflats.Second,theMOMAFwilldesignatetidalflatsthathave
abundantbiodeversity,providetemporaryorpermanenthabitatsforendangered
wildlifespecies,orareworthpreserving forenvironmentalneedsasWetlands
PreservationAreas.ThesurroundingoftheseareaswillbesetasideasSpecially
ManagedWetlandsSurroundingArea.TheMOMAF willsetupaconservation
plan to effectively managethespecificareas.Third,itisillegalto license
landfills,permitdiggingupconstructionmaterialslikesiltorand,constructor
extendbuilding,arbitrarilyalterwaterlevels,orhuntandcollectanimalsand
plants.However,long-term localresidents oftidalflats may continue to
cultivate,collect,orcatchanimalsandplantsintheregion.Fourth,thosewho
wish toconductareclamation projectand/orengagein aprojectthatmay
impairthetidalflatmustreceivepermission from theMinisterofMaritime
AffairsandFisheries.Fifth,thegovernmenthasthe"obligationtosaveand
preservethetidalflatsby allmeans."Even in thecasewheredamageis
unavoidable,asubstantialareaoftidalflatsmustbepreserved.
Butforthemorepreserveourwetlands,theWetlandsPreservationActmust
beamendedinsomerespects.First,theMinistrywilldesignatetidalflatsthat
satisfied the condition §8 of the Wetlands Preservation Act as Wetlands
PreservationAreas.In1998,theRepublicofKoreahasabout2,393㎢ ofti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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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s.ButtheWetlandsPreservationAreasdesignatedabout140.728㎢ whichis
nothingbut5.88% oftheareaoftotaltidalflatsnow in2004.Accordingtothe
value oftidalflats,the Ministry should designate tidalflats as Wetlands
PreservationAreasimmediately.Seconds,Establishaplan,acaseofdesignateor
cancellationoftheWetlandsPreservationAreas,theMinistryshouldcollectpublic
opinionsaccordingtothecondition§8oftheWetlandsPreservationAct.Butin
thisproceduresofcollectingpublicopinions,anextentofparticipation'speopleis
limited.Accordingto§8ofthat,thepeoplerangeofthecollectingpublicopinions
isonlylocalresidents.Thislimitedparticipation'speoplewillbeleadtosome
wrongdecision.Sotherangeofparticipationspeopleincaseofcollectingpublic
opinionsmustextend toresidentsand interested partiesasan environmental
groups.AndtheMinistrywillthenestablishadetailedpreservationplantosetup
tidalflatpreservationfacilities,todevelopandsupportincome-increasingprojects
forlocalresidents,andtospecifysustainableuse.Third,somewetlandswillbe
registeredontheRamsarlistformorethoroughandextensiveconservationand
management.Fourth,TheMOMAFwilldevelopenvironmenteducationprograms
tofacilitateeco-tourism industryintidalflatregions.Inaddition,theMinistry
willactivelysupportculturalprogramsthatheightenregionalprideinwetlands.
Firstofall,educationalprogramswillbedesigned to targetlocalresidents,
students,andthegeneralpublic.Inaddition,specialguideswillbetrainedto
teach abouttheenvironmenttostudentsateco-campsand eco-schools.The
centralgovernmentwillsupportvarious culturalevents carried outby local
governments,including traditionaltidalflatfishing events,sportsevents,food
festivals,fitnesscenters,andmudspas.Meanwhilethelocalresidentsmusttake
theinitiativetodevelopandpromotelocaltourism productsthatgivetouristsa
chancetohavehands-onexperienceofmarineenvironmentsandthelifestyleof
fishingcommunities.Bybuildingpleasantrecreationspotsandrelatinggetaways
attheseregions,thepublicawarenessoftidalflatswillrise,ultimatelyleadingto
enhancedqualityoflifeforall.
The tidalflats are an invaluable naturalresource with various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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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andeconomicvaluesandfunction.Nonetheless,forthepastfew
decades,tidalflatshavebeendisappearingfrom ourecosystem underthepretext
ofdevelopment.Duetoexcessivereclamationandlandfillstocreateindustrialor
agriculturalland,wefailedtofullyappreciatethepreciousvalueoftidalflats.
However,theenactmentoftheWetlandsPreservationActwasaturningpoint,
whichopenedthewayforeffectivepreservationandmanagementoftidalflats.
Thepublicand privatesectormustwork togetherto conserveourvaluable
wetlands.However,effortsonthepartofthecentralgovernmentarenotenough.
Withoutthesupportandcooperationoflocalresidentsandthegeneralpublicit
wouldbedifficulttoachievetheenvisionedfutureforourtidalflats.Voluntary
effortstostoptheirreversibledamagetoourtidalflatsaredesperatelyneededto
endow theremainingtidalflatstofuturegenerations.

*Keywords:tidalflat,coastalwetlands,
wetlandspreservation,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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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지구상에는 인간의 무지로 인해 미처 그 가치가 발견되지 못한 자연자원이 많을
것이며,그 자원의 가치가 발견되어 재평가되기까지 그 자원은 인간의 무지 때문에
계속 무분별하게 개발될 것이다.습지의 경우에도 그 가치가 알려지기 전까지 사람
들은 쓸모없는 버려진 땅으로 치부하여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개발하여 왔으며,오히
려 개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이러한 습지가 해충이 끓는 쓸모없는 땅에서 인
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생태적 보고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지는 불과 얼마 멀
지 않은 1960년대로,그 이전까지 인간은 습지가 자연적인 정화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기후를 조절하고 연안생태계를 지탱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줄은 몰랐다.
우리의 경우에도 서해안 갯벌이 전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희귀한 자연자
원이며,캐나다와 미국의 동부해안,1)북해 연안2)및 아마존강 유역3)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에 속하며,4)국제철새이동경로의 핵심서식지5)이기 때문에 세계적
인 주목을 받는 곳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교량적 기능과 완충적 기능을 하는 해안사구가 각종 조류․곤

1)뉴펀들랜드해안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가장 조차가 큰 갯벌이다.만의 가장 안쪽으로 약 40㎞에
걸쳐 갯벌이 발달해 있다.그 폭은 약 10㎢에 이른다.미국 동부의 조지아주 해안에도 갯벌이
발달해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모래로 이루어진 소호이다(이하 세계 갯벌의 특징은 고철
환,“세계의 갯벌과 한국의 갯벌”,｢한국의 갯벌｣,서울대학교 출판부,2001,7-8면 참조).

2)네덜란드․독일․덴마크 해안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외해에 직접 맞닿
아 있는 갯벌로서 모래가 많다.갯벌의 바깥쪽은 모래성이 둘러싸고 있다.갯벌의 총넓이는 약
9천㎢이다.이중에서 독일은 2/3의 갯벌을 갖고 있다.

3)삼각주 형태로 발달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갯벌과는 성격이 다르다.모래가 대부분이고 지형
이 계절에 따라 변한다.

4)최영국․김연정,｢갯벌자원의 효율적 관리전략 수립연구｣,국토연구원,1999,21면.
5)특히 러시아와 알래스카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이동하는 도요․물떼새류는 50여만 마리나
우리나라 갯벌을 거쳐 간다.우리나라 갯벌 29곳 중 물새 2만 마리 이상 상시 서식하거나 특정
철새가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 서식하는 등 람사협약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17곳에 달한
다.습지보전연대회의가 1998년 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대부분인 13～14곳이 대규
모 훼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일보,2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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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식물 등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해수욕장의 모래공급과 해일과 해풍
으로부터 농지와 가옥을 보호하고 해안가의 식수원인 지하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등
해안생태계와 해안주민에게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하구와 석호 또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전이수역에서 형성되는 대
표적인 연안환경으로,하구는 지구생태계 중 가장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환경 중의
하나로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자연재해의 방지나 공간이용의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보다 갯벌을 비롯한 습지의 가치를 일찍 알아차린 선진국들은 자국의 자연 상
황에 맞는 보전법과 행정체계를 만들어 연안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
다.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남북한의 갯벌을 합한 면적인 5,400㎢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데,이러한 광대한 갯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갯벌을 국립공원화하여 관리하
고 있다.일찍이 독일은 갯벌의 경관을 미국의 그랜드캐년과 비교하여 그 경관가치
를 높이 평가했을 뿐 아니라,갯벌을 보전해야만 날로 심각해지는 연안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6)미국의 경우에는 연안의 개발로 인한 습지의 상실로 인해 사
회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이후 1988년부터 행해진 ‘NoNetLossofWetlands’의 정
책을 도입하여 한 치의 습지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습지를 관리하고 있다.7)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 선진국의 정책과는 달리 상황이 전개되고 있
다.대규모 간척이 국토확장과 식량증산이라는 국책의 목표 아래 국가의 중요정책사
업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어 왔다.대표적인 간척사업지역으로는 시
화지구,서산A․B지구,영산강지구,영종도 신공항․대부도․제부도부근간척지구 등
인데 이들은 이미 간척으로 인하여 매립이 완료된 곳이다.1990년대로 들어와 간척
사업은 더욱 대규모화하였는데,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8)의 경우에는
6)고철환,“독일의 갯벌 국립공원화 전략”,｢한국의 갯벌｣,서울대학교 출판부,2001,1013면.
7)Mark S.Dennison and James F.Berry,WETLANDS:Guide to Science,Law,and
Technology,NoyesPublications,New Jersey,U.S.A.,1993,pp.8-9.

8)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된 개발사업으로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대의 바다
와 갯벌 약 400㎢를 간척하는 사업이다.이 면적은 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담수
호 118㎢)로서 갯벌면적만 약 208㎢에 달한다.이 사업은 국토확장,산업용지 및 농지조성,치
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
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공사․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지역개
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원이 2005.1.17.새만금 간척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일본의 이사하
야(諫早)만 하구 간척사업 공사를 예로 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 행정법원은 이날 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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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갯벌의 면적이 전북지역 갯벌 총면적의 64.7%에 달한다.
이러한 연안습지의 사라짐은 무엇보다도 환경파괴의 심각한 폐해와 연결되며,해
양생물 서식지의 직접적인 상실을 초래한다.9)연안습지가 매립되면 여기에 서식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 곳을 잃게 되므로 연안습지 생태계는 일시에 와해되고 만다.연
안습지가 사라지면 그곳에서 생산되었던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게 되고,10)두 번 다

고문에서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도 공사가 94%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음을 볼 때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결코 시기적으로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
했다.법원은 또 “농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86년 착공된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새만금
사업의 초기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규슈(九州)나가사키(長崎)현 아리아케(有明)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나 새만금 사업은
둘 다 갯벌 매립을 통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진행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됐
다는 점이 똑같다.물론 규모나 진행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사하야 간척사업의 전
체 매립규모는 3천500㏊(간척지 면적 861㏊)가량이며 총사업비는 2천469억엔(한화 2조5천억원
가량)이고,공정률은 93.6%다.90년대말 방조제 공사를 끝냈고,현재는 내부간척공사 중이다.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특히 2000년 겨울과 2001년 사이에
아리아케해에서 일어난 양식 김 흉작이 문제됐다.
반면 새만금 사업 매립 규모는 4만100ha(간척지 면적 2만8천㏊)의 세계 최대 규모이며 아직 방
조제 공사조차 끝나지 않았다.총 공사비는 수질 개선비용을 합치면 4조원가량으로 추산되며
공정률은 92%다.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후쿠오카(福岡),구마모토(熊本),사가(佐賀)현 등 인근
어민들이 해류변화 등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봤다며 200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사가 지방
법원은 지난해 8월26일 “1심판결 선고시까지 공사 중지”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농수성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다.1심 판결은 예정돼있지 않다.일본에서도 진행 중인 국가의 거
대 프로젝트를 사법부가 금지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처음이었다.
새만금 소송은 어민과 환경단체들이 2001년 8월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허가처분 등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법원은 2003년 7월 일본에 앞서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1월 항고심에
서 공사재개 결정을 내렸다.한국 법원이 17일 조정권고안을 낸 데 이어 원고나 피고측에서 이
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처음에는 “새만금사업의 초기모
델”이었지만 지금은 “일본판 새만금”으로 불리는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적어도 법원 판결에서
는 한국보다 늦게 진행되는 셈이다.하지만 농림부는 “일본에서는 방조제 내부는 소멸 보상을
했고,외부는 제한 보상을 했지만,우리나라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10㎞까지 소멸보상을 한
만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두 사업의 비교를 꺼리고 있다(연합뉴스,2005.1.17.).

9)우리나라 서해안은 한강․임진강․금강 등 강이 유입되는 주요한 하구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많은 조류들에게 중요한 습지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안 일대는 넓은 퇴적층이 형성되어 오래 전부터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염전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농경지와 염전은 다양한 조류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해 왔다.이와 같은 여러 요인
들이 복합되어 서해안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되었다.그러나 현재 서해안 습지의 대부분은
간척으로 인해 임해공단․신도시가 조성되거나 항만시설과 농지 등으로 전환되고 있어 많은 수
조류들이 위협받고 있다.

10)예를 들어 영산강의 하구언 사업으로 인해 유속이 감소하고 동시에 조수량과 영양염류의 유입
이 줄어들었으며,부정기적인 담수의 방류로 인해 부근 해수의 염도가 불안정하게 되고 수온
변화가 심하여 이 지역의 김 생산량이 52%나 감소하였다고 한다.또 간척사업기간중 공사로
인한 탁도의 증가와 조류소통의 불량,영양염류의 감소,수온변화 등으로 인해 시화지구 간척
사업의 경우 공사 직후인 1987-1988년에 김의 생산이 73%나 감소하였다고 한다.그리고 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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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일한 모습의 생태계를 볼 수 없게 된다.또한 연안습지는 바다와 육지의 완충
지대로서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여과하고 분해하는 일종의 정화조 역할을
하는데,11)이들이 없어지면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정화되지 않고 바다로 바로
유입되어 인근 해역의 부영양화를 비롯한 오염을 가속화시킨다.
이제 연안습지의 보전은 그 특징상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역적인
규모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국민과 인류 전체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습지보전법의 제정 전부터 적극적 환경보전의 필요성,
환경가치에 대한 재인식 등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현행헌법 제35조에 환경권
을 명문화하고 있고,이를 근간으로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과 더불어 여러 가지의
환경법규를 제정․정비하여 왔다.1999년에는 습지보전의 국제적인 추세와 람사협약
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늦게나마 습지보전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습지보전을 위한 단일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연안습지는 계속 훼손
되고 있으며,이러한 훼손은 기존의 습지보전법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
지 않고 있는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서 보장받음으로써 환경권의 실현을 통한 습지
보전을 위해 취해야 할 방안과 함께 습지보전법과 습지관련 보전법의 새로운 관계설
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습지보전법을 그 밖의 연안습지보전 관련법과 비교하면서 분
석․검토하고 그것의 습지보전능력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연안습지 생
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론 내지 기존 실정법의 정비․보
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공사로 조류의 흐름이 느려져 갯벌이 썩게 되고,이 썩은 갯벌을 먹고 자란 숭어류는 푸른빛
을 잃고 흰빛을 띠면서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방조제의 물막이공사가 종료되면서 낙지는
1년도 되지 아니하여 사라지고,보리새우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기수
성 어종 가운데 숭어보다 염분농도에 민감한 농어는 서식지를 더 일찍 상실해 버렸다.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주요 어패류의 계통 판매량이 최근 수년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예를 들면,1989년의 5,899톤에 비해 1996년에는 978.4톤으로 약
84.5%가 감소했다.바지락은 1000톤이었던 것이 60-70톤으로 감소했고,백합류와 가무락은 계
통판매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갯벌에 서식하지 않는 피조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판매
량이 급감하였음을 볼 수 있다(유동운,“간척과 어장생태계의 변화”,｢한국의 갯벌｣,서울대학
교 출판부,758-777면 참조).

11)예를 들면,갯벌이 갖는 정화능력은 갯벌 10㎢당 25.3㎢의 면적을 가진 인구 10만 명 정도의 도
시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상당한다고 한다(이흥동,“갯벌
보전과 농업생산의 가치에 대한 비교 연구”,OceanResearch20(2)Special:1998,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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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방방방법법법

이 논문의 목적은 연안습지보전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즉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의 정신에 기초하여,지구
자원 중에서도 희귀자원인 동시에 연안의 자연 정화조와 같은 역할로 하여 우리의
먹거리와 건강을 지켜주는 연안갯벌을 인위적인 파괴로부터 지켜 그 혜택이 미래세
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전방법을 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찾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고찰대상은 습지 중 연안습지만으로 한정한다.연구의 범위를 습지 중
에서도 연안습지로 한정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연안습지의 생산성과 생태적 가치는
내륙습지보다 훨씬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12)우리나라 습지는 면적의 크기로 보아
내륙습지 1%,연안습지 99% 정도로 연안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13)
또한 서해안 갯벌은 세계적으로 그 생산성이나 생태적 측면에서 세계희귀갯벌에 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 논문은 연안습지보전에 관한 법제도의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서는 그 보전에 관한 과학․기술 및 관리기법의 개발도 중요하지
만,이 논문에서는 습지보전의 법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따라서 연안습지보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습지보전법은 이 논문의 주된 고찰대상이 된다.그렇지만
연안습지보전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은 무수히 많다.이 논문은 그 가운
데에서 연안습지보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연안습지보전의 기능을 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법률,예컨대 환경정책기본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과 야생
동․식물보호법 및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도 이 논문의 연구목적
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전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검토한다.나아가 연안습지의 보전
은 넓은 의미에서 연안습지의 관리의 범주에 속하는 반면에 연안습지의 개발 내지
훼손과는 대척관계에 있기 때문에,그리고 연안습지의 관리 및 개발 내지 훼손과 포

12)조진상,“공유수면매립 관련법 및 갯벌보전 정책수단”,｢한국의 갯벌｣,서울대학교 출판부,991면.
13)고철환,“간척에서 보전으로의 전환”,｢한국의 갯벌｣,서울대학교 출판부,2001,10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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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 관련이 있는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도 이 논문의 연
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고찰하기로 하고,그 밖에 연안습지를 극히 지엽
적․부분적으로 훼손하거나 이용․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들은 이 논문
의 고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제는 연안습지보전에 관한 입법론이기 때문에,먼저 연안습지보전의
현실적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연안습지 훼손원인의 대
부분은 대규모의 간척이나 매립에 있기 때문에,우리나라의 연안습지의 개발실태를
개관하고 그 개발논리를 비판함과 아울러 연안습지 개발에 따른 폐해를 적시함으로
써,연안습지보전의 현실적 필요성을 제시한다.그러한 현실적 필요성의 바탕 위에서
연안습지 보전의 법리적 기초로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이론,즉 환경공유론과 공
공신탁이론 및 환경권의 법리를 고찰함으써 연안습지보전의 당위성과 기본목표 내지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그 다음에는 연안습지보전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이른바 람
사협약과 외국의 연안습지보전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연안습지보전과 관련하여 나타나
는 국제적 동향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할 사항 내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시사적 방향을 제시한다.그 다음에 이 논문의 주된 연구대상인 우리나라의 연안습
지보전 관련법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안습지의 보전이 가
능하도록 하는 환경입법에는 습지보전법을 비롯하여 관련법들이 있으나,직접적인
보전의 방법을 제시해 놓은 법은 습지보전법이기 때문에,여기서의 고찰은 습지보전
법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그러나 습지보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갯벌의 간척과
매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습지보전법이 현재의 간척과 매립으로부터
연안습지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습지보전법의 입법목적에 합당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습지보전법과 습지보전관련 법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습지보전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
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러한 개선방안을 제시
함에 있어서는 환경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환경입법 분야 전반에 걸쳐서 개선되
어야 할 사항도 고려하며,아울러 국제법이나 선진외국의 모범적 연안습지보전 입법
정책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각종 단행본 및 논문,보고서 등을 통한 문헌조사방법을 비
교 분석하여 진행하였고,14)관련된 국제협약과 외국의 법․제도 및 사례는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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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하거나,기존 발행된 관련 외국 서적 또는 국내서적을
통하여 필요 자료를 입수하여 수행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두 7개의 장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연안습지의 개념과 종류 및 그 훼손실태,그리
고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연안습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인 간척의 허와 실을 기존의 자료를 취
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로 인한 연안의 환경과 연안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
적인 사항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연안습지보전의 법리적 기초로서 먼저 고전적 이론인 환경공유론과
더불어 특히 미국에서 광범하게 입법화․통용되고 공공신탁이론을 고찰한다.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환경보전의
궁극적 이념 내지 목표로 이해되고 있는 환경권의 법리를 고찰한다.여기서 특히 공
공신탁이론을 비교적 상세히 다룬 것은,그 이론이 갯벌과 같이 한 번 훼손되면 재
생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그 대체물을 만들 수 없는 귀중한 자연자원이며 만인에게
보편적인 자연자원 중 어떤 것은 공동체의 존속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위기상황 하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197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14)연안습지와 보전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이나 실질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정책입안자나
관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집약된 단행본의 연구결과로서는 박태윤․이동근
의 ｢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1997)와 고철환의 ｢한국의 갯벌｣
(2001)등이 있다.특히 ｢한국의 갯벌｣속에는 한국 갯벌의 보전을 위한 정책을 위한 연구로
전재경,“갯벌보전의 법리”;조진상,“공유수면매립 관련법 및 갯벌보전 정책수단”;이지현,
“우리의 갯벌정책과 그 문제점”;김수일,“한국 갯벌의 생태공원화 가능성”;이지현,“갯벌보전
을 위한 제도 개선”;고철환,“간척에서 보전으로의 전환”;고철환,“독일의 갯벌 국립공원화
전략”등이 있다.이 외에 단편적인 연구논문으로는 고철환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갯벌관
리”(1998)와 안동만 외 3인의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입법 방안에 관한 고
찰”(1998)및 홍재상의 “해양습지(갯벌)생태계의 이해와 환경영향평가”(1999)등이 있다.그리
고 연안습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닐지라도 연안습지의 환경 및 보전과 관련된 연구로
는 이상돈의 “연안역의 환경관리법제에 관한 고찰”(1987)과 “환경보호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
론과 해안 및 강안지역의 환경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1983)등이 있다.이처럼 정책이나 관
리적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한 형태의 연구 결과는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소량이나마 제시
되고 있으나,직접 습지보전관련법을 연구한 것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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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으로,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수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
고,따라서 연안습지의 훼손에 대한 현실적인 심각성과 습지자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공공신탁이론의 도입을 습지보전의 현실적인 대안 중
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연안습지보전의 입법론적 과제는 현
행헌법상의 환경권의 법리로부터 도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다.이는 연안습지보전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연안습지보전법제를 고찰함으로
써 외국의 선진습지보전정책의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함이다.특
히 독일의 경우는 갯벌지역이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람사
습지로 지정․관리되고 있어서 세계에서 갯벌보전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제의 발전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제5장에서는 습지보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습
지보전 관련 법률과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제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통해 연
안습지보전의 기본원칙을 고찰한 후,습지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등 직접적으로 습
지보전과 관련된 법률들과 연안관리법․공유수면관리법 등 습지의 관리․개발을 위
주로 하면서 간접적으로 습지보전과 관련된 법률들을 분리해서 고찰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연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입법론
적 과제를 제시한다.습지보전법과 습지관련 법률들의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연
안습지보전의 저해요인들을 찾아내어 습지보전법이 연안습지의 실질적인 보전의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그리고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실현이
라는 목표가 연안습지보전과 관련해서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환경
관련법제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인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들을 요약해보고,이들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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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 보보보전전전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제제제111절절절 서서서 설설설

국민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경제적 여유
와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선진국을 뒤쫓기 위한 개발경쟁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우리의 경우에도 1960년대와 1970년
대를 거치면서 개발우선 정책 앞에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의 제기가 오히려 죄악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15)연안습지의 경우에도 국토확장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매립해 왔으며,그 당시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았으며,오히려 해안
선의 일직선화라는 매립기술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로 들어서면서 공업화와 개발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환경오
염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시작하자16)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발에서 보전으로 바뀌
기 시작하였다.환경 중에서도 특히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곳은 갯벌이었으며,갯
벌자원은 개발이 아니라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그러나 정부는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가 연안의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자연자원임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매립을 진행시키고 있다.
다음에서는 연안습지의 가치를 개발의 논리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15)1973년에는 부산수산대학 교수의 해양오염에 대한 논문발표가 문제가 되어 그 대학 학장이 사
표를 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당시 환경오염에 관한 자료는 기밀로 처리되었고,환경
오염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반정부투쟁으로 여겨졌다(정수복,“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환
경의 이해｣,1993,283면.

16)1985년 온산공단의 온산병 사건과 1991년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원액 누출사건 등을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건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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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종종종류류류

111...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습지의 정의는 이용 지역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용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습지에 대한 정의는 지질학․수문학․생
물학․경제학․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따라서 각국에서
는 풍토에 따라 형성된 습지의 특성과 연구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
다.17)법학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람사협약에서의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
나,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염수18)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늪지대․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이에는 간조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19)미국
의 청정수법(the1977CleanWaterActAmendments)제404조에서 요구하는 준설과
매립허가의 이행에 대한 미공병단(theU.S.ArmyCorpsofEngineers)이 사용하는
법규에서는 습지를 전형적으로 흠뻑 젖은 토양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식물의 번식에
적당하도록 자주 지속적으로 지표수에 의해 흠뻑 젖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20)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를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17)미국에는 51개 이상의 연방과 주 습지 정의가 존재한다고 한다(MarkS.Dennison& JamesF.
Berry,WETLANDS:GuidetoScience,Law,andTechnology,NoyesPublication,1993,p.4).

18)담수(淡水)란 소금기가 없는 물이고,염수(鹽水)란 소금기가 있는 물이고,기수(汽水)란 담수와
염수가 같이 섞여 있는 물을 말한다.

19)wetlandaredefinedas;“areasofmarsh,fen,peatlandorwater,whethernaturalor
artificial,permanentortemporary,withwaterthatisstaticorflowing,fresh,brackishor
sale,includingareasofmarinewaterthedepthofwhichatlow tidedoesnotexceedsix
meters”.1)Inaddition,theConventionprovidesthatwetlands“mayincorporateriparianand
coastalzonesadjacenttothewetlands,andislandsorbodiesofmarinewaterdeeperthan
sixmetersatlow tidelyingwithinthewetlands”(Article1.1).

20)Theterm “wetlands"meansthoseareasthatareinundatedorsaturatedbysurfaceor
groundwateratafrequencyanddurationsufficienttosupport,andthatundernormal
circumstancesdosupport,aprevalenceofvegetationtypicallyadaptedforlifeinsaturated
soilconditions(33CFR328.3(b);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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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툰드라지역부터 열대까지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지
표면의 얼마만큼이 습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대략 700-800백만㎢로 지표면의
4-6%에 해당한다고 한다.21)
습지는 물의 원천,토탄22)의 유무,범람시기,분지(basin)유역 형태 등에 따라 다
양하게 분류되지만,일반적으로 연안습지․내륙습지․인공습지 또는 늪(swamps,
marshes,bogs)으로 구분한다.23)내륙습지란 연안이 아닌 내륙에 발달된 습지로 보
통 산악습지24)와 배후습지(늪과 호수)25)로 구별한다.우리나라는 지진․화산․습곡․
단층 활동이 적고 또 빙하에 덮였던 지역이 적어 내륙습지가 덜 발달했다.연안습지
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경계지역에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을 말하
며,이에는 갯벌․ 염습지․하구․석호․해안사구․산호초군락 등이 있다.
연안습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안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연
안은 바다와 이에 접한 일정한 육지를 지칭한다.우리나라 연안관리법상의 연안26)의
21)W.J.Mitsch,R.H.Mitsch,andR.E.Turner,"WetlandsoftheOldandNewWorld:ecologyand

management",GLOBALWETLANDSOLDWORLDANDNEW,ELSEVIER,1994,pp.3-5.
22)토탄이란 수생식물․이끼류․습지대의 풀 등이 지표 근처에 토지거하여 생화학적으로 탄화한

것으로 이탄(泥炭)이라고 한다.토탄지(土炭地,moorland,peatland)는 토탄이 퇴적되어 있는
토지,해안습지,얕은 늪,강기슭 등의 고인물에서 수생식물․잠수식물이나 갈대․사초(莎草)
등의 유체가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두껍게 쌓인 곳이다.토탄이 되는 식물유해가 쌓인 곳은
배수가 되지 않는 산간오지나 충적지 등에 생긴 호소이며,보통깊이가 10m이상이다(파스칼
백과사전,동서문화사).

23)DennisonandBerry,op.,cit.
24)우리나라 산악습지로는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의 용늪,울산시 웅촌면 정족산의 무체지늪,그리

고 최근에 발견된 지리산 조개골늪 등이 있다.한라산의 ‘오름’꼭대기에 파인 호수들도 비록
말라버렸지만 산악습지의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

25)배후습지란 영어의 backmarsh또는 backswamp를 번역한 말로서 강과 호수의 가장자리 또
는 뒤쪽이라는 의미에서 배후라는 뜻으로 사용한 말이다.강이 흐르던 중 그 물길이 막혀 습
지로 변한 곳을 뜻한다.배후습지로는 낙동강 중류지역의 서대구 달성늪지,대평질날,유전늪
지 등이 있다.

26)우리나라의 연안은 총 길이 11,542㎞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데,서․남해안은 리아
스식 침강해안으로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총 3,153여 개의 도서가 산재해 있다.연안의 범
위에 속하는 영해의 면적은 71,000㎢에 달하며 이중 수심 20m 이내의 해역은 영해면적의
30%에 달하며 3해리 이내의 해역은 영해면적의 18%에 해당한다.대륙붕의 면적은 국토의 3
배에 달하는 297,000㎢에 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토의 4.5배인 447,000㎢이다.또한 서해
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대부분의 갯벌이 분포하고 있는데,우리나라 전체 갯벌 2,393㎢
중 약 83%에 달하는 갯벌이 서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전체 인구 중 33%가 거주하고 인구밀도는 486명/㎢로 전국평균 466/㎢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는 78개에 달한다.연안에 분포
하는 공단은 총 312㎢(전국의 65%)를 차지하고 총 40개소의 발전소가 연안에 입지(전국 81개
소)하고 있으며,50개의 항만과 25개 도시와 22개 임해공단이 위치하고 있는데,2005년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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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살펴보면,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
다.연안해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바닷가”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까지
의 바다”로 규정하고 있고,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
부터 최대 500m27)(항만․어항․산업단지에서는 1㎞)범위내의 육지 지역”에 해당하
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연방 법률인 연안관리법(CoastalZoneManagement
Act)에서 연안의 범위를 섬․갯벌․염습지․습지․바닷가를 포함하여 해안선에 근접
하여 해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연안수역과 인근 연안육역으로 하고 있다.육지측
한계는 연안수가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28)주
정부법에서는 연안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9)예를 들면,캘리포니
아주연안법(CoastalActofCalifornia)은 연안해역은 주 정부의 관할의 외측한계30)까

체 인구의 40%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연안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총 1,920㎢의
연안해역이 수산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387㎢의 해역이 항만수역에 포함되어 있다.해
상국립공원은 총 2,640㎢에 달하며 육역을 포함하여 연안에 분포하는 자연공원은 총 4,043㎢
에 달하며,전국 180㎢에 달하는 관광지 중 약 30%에 달하는 61㎢의 해안관광지가 분포하고
있고,연안해역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979㎢에 달하며 이중 수산자원보전지
구가 2,556㎢에 달한다.1962년 이후 준공 및 시행된 연안의 간척 매립지는 약 1,872㎢에 달하
며 전국적으로 3,274개소(총 연장 2,338㎢)에 달하는 방조제 및 일반 제방이 분포되어 있다.(해
양수산부,｢연안통합관리업무편람｣,1999,4면 참조).

27)500m로 설정한 이유는 생활오․폐수의 자정거리가 일반적으로 500m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전게서(주 26),16면 참조).

28)The term “CoastalZone”means the coastalwaters(including the lands therein and
thereunder)and theadjacentshorelands(including thewaters therein and thereunder),
stronglyinfluencedbyeachotherandinproximitytotheshorelinesoftheseveralcoastal
states,andincludesislands,transitionalandintertidalares,saltmarshes,wetlandsand
beaches.Thezoneextends,inGreatLakeswaterstotheinternationalboundarybetween
theU.S.andCanada,inotherares,seawardtotheouterlimitoftheUnitedStates
territorialsea.Thezoneextendsinlandfrom theshorlinesonlytotheextentnecessaryto
controlshorelands,theusesofwhichhaveadirectandsignificantimpactonthecoastal
waters,andtocontrolthosegeographicalareaswhicharelikelytobeaffectedbyor
vulnerabletosealevelrise.Excludefrom thecoastalzonearelandstheuseofwhichis
by law subjectsolely tothediscretionoforwhichisheldintrustby theFederal
Government,itsofficersoragents.TheCoastalZoneManagementAct.16U.S.C.§1453(1).

29)연안의 범위가 비록 애매하고 각 주별로 개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연안은 분명하게 육
지․바다․대기영역(airinterface)을 포함한다(DavidLetson․DanielSuman,ManojShivlane,
Pollution Prevention in theCoastalZone:An Exploratory Essay with CaseStudies,
CoastalManagement,AnInternationalJournalofMarineEnvironment,Resources,Law and
Society,Vol.26,p.159).

30)주정부의 관할권 한계는 육지로부터 3해리까지이고,연방정부의 관할권은 3해리로부터 200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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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연안육역은 평균고조선으로부터 1,000야드(약 914.4m)까지로 하되,다만 중요한
강 하구(estuarine)지역에는 내륙측으로 5마일(약 8,046.72m)까지로 하고 있다.31)연
안관리법(CoastalAreaManagementAct)에서는 태평양에 접하여 있는 군 또는 군
의 일부를 지사가 연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더 나아가서 “환경적 관
심지역(areasofenvironmentalconcern)”32)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사용하여 연안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33).로드아일랜드주의 경우 해역은 약 12,000㎞이고 육지쪽으로는
60m,플로리다주는 연안 인접지역 모두를 연안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호주의
경우 해역은 1㎞이고 육역은 3㎞까지 연안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34)
연안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는 위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으며,연안습지의 개념이 어
떠할 것인지가 대강짐작이 가는바,연안습지란 연안환경과 관련된 습지이며,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경계지역에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을 말하며,습지보전
법에는 연안습지를 “바다 또는 강과 접한 육지 또는 섬에 있어서의 만조시 수위선으
로부터 간조시 수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이는 간석지 즉 갯벌만을
지칭한다.여기서의 고찰대상은 습지보전법상의 연안습지의 개념인 갯벌이지만 일반
적으로 연안습지라 함은 갯벌뿐만 아니라 갯벌의 주변부 즉,염습지․사구․석호 등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35)이들 지역과 갯벌은 퇴적물의 수급과 갯벌의 생태계 조성
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으로서 갯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적물이 견고하
고 육상과 가까워 개발의 일차대상이 되어 왔다.따라서 실질적인 연안습지의 개념

리까지이다(U.S.C.§1312).
31)1yd=0.9144m,1mile=1,760yd=1609.344m.
32) 주정부의 연안자원위원회(CoastalResources Commission)는 공청회를 거쳐서 연안습지

(coastalwetlands),강하구수역(estuarinewaters),공공적 수자원 공급지역,환경 및 천연자원
을 포함하는 취약한 또는 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공공신탁 또는 일반인의 접근권의 적용을
받는 수로․간석지 또는 가항수․모래언덕․비치․범람원 등 자연적 위험지대,그리고 중요시
설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적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며,특별한 관리를 받게 된
다(N.C.Gen.Stat,§113A-113).

33)이상돈,“연안역의 환경관리법제에 관한 고찰”,｢해양정책연구｣제2권 2/3,1987,186-194면.
34)해양수산부,전게서(주 26),17면.
35)예를 들면,Ramsar협약에서의 습지분류를 살펴보면 습지를 연안습지․내륙습지․인공습지로

분류하고 있다.연안습지에는 바다(간조시 6미터를 넘지 않음)․해안(바위․모래․자갈)․강하
구․조간대갯벌․염습지․석호 등이 있으며,내륙습지에는 호수․늪․강변 등이 있으며,인공
습지에는 연못․논․오수처리지역․저수지․운하․도랑 등이 있다(Key Documentsofthe
RamsarConventionClassificationSystem forWetlandsTypeReprintedfrom theStrategic
Framework and guidelines forthe future developmentofthe ListofWetlands of
InternationalImportance,Appendi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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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갯벌을 포함한 갯벌의 주변부를 포함하나,습지보전법상의 연안습지는 갯벌만
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지진․화산․습곡․단층 활동이 적고 또 빙하에 덮였던 지역이 적어
내륙습지면적이 적은 편인데,우리나라 습지는 면적의 크기로 보아 내륙습지 1%,연
안습지 99% 정도로 연안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36)남한의 연안습지 면적은
약4,000㎢(갯벌면적 약 3,800포함)인데,이 가운데 약 1/4에 해당하는 연안습지 1,260
㎢ 면적의 지역이 간척 및 매립사업으로 인해 상실되었으며,현재는 약 3,000㎢(갯벌
면적 2,393㎢ 포함)가 남아 있다.37)
다음에서는 일반적인 연안습지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222...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의의의 종종종류류류

(((111)))갯갯갯벌벌벌

갯벌(tidalflat)이란 만조시에는 물속에 잠기나 간조시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바닥이
모래와 뻘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을 말한다.갯벌은 파랑에너지의 세기에 의해 모
래나 펄로 바닥이 구성되기 때문에 퇴적상에 따라 모래갯벌․펄갯벌․모래펄갯벌로
나뉘며,위치에 따라 해변갯벌과 하구역 갯벌로 구분할 수 있다.38)
갯벌이 형성되려면 내만이 어느 정도 폐쇄되어 해안을 침식하는 파랑의 작용이 약
해야 하고 유입하천에 의한 토사의 퇴적작용이 있어야 한다.또한 간조때 노출되는
평평한 부분이 넓게 펼쳐지려면 조차가 커야 하며 모래나 펄이 쌓이기 위한 오랜 시
간이 필요하다.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는 규모의 크고 작음은 있어도 반드시 갯벌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하천은 갯벌이 형성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유입 하천
은 토사를 운반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염류 등을 육상으로부터 간석지에 공급한
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따라서 갯벌은 흔히 큰 강과 연결되는

36)고철환,전게논문(주 13),1056면.
37)사구를 포함한 연안습지의 폭을 동해안과 제주도는 평균 200m,서해안과 남해안은 갯벌을 제

외한 염습지 상부와 사구의 폭을 평균 50m로 가정하고,여기에 갯벌의 면적 2,393㎢를 더하면
3,073㎢가 된다(해양수산부,｢해양환경보전국가기본전략수립연구｣,1999,117면).

38)홍재상,｢한국의 갯벌｣,대원사,1998,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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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의 하구역이나 내만․석호 등의 반폐쇄적인 환경에 잘 발달한다.39)
이러한 갯벌은 희귀 철새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고,수산물의 생
산지이며,육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와 심미적 가치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갯벌은 아주 희귀하다.조석의 차이가 크고 지형이 완만하고 갯벌
을 만드는 토사가 충분히 육지로부터 유입되어야만 갯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세계적으로 유명한 갯벌은 한국의 서해안 갯벌을 비롯하여 유럽의 북해 갯벌,미
국과 캐나다동부해안 갯벌,아마존강하구 갯벌을 들 수 있다.40)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양쯔강과 황하,그리고 한강에서 유입되는 토사와 부유물로 형성되었다.서해
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은 복잡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만들이 있고,한강․금
강․만경강․동진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 등 큰 강들의 하구가 있으며,해안은
경사가 완만하며 조차는 매우 크다.이러한 해안환경은 갯벌이 생성될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셈이다.우리나라의 갯벌이 다른 나라의 갯벌과 다른 점은 인근주민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갯벌의 높은 생산성이 주민의 높은 소득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41)
갯벌은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42)

39)홍재상,전게서(주 39),11-12면.
40)북해 갯벌은 네델란드․독일․덴마크 해안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데,이곳의 갯벌은 우리나

라와는 다르게 외해에 직접 맞닿아 있는 갯벌로서 모래가 많으며,갯벌의 바깥쪽은 모래섬이
둘러싸고 있다.갯벌의 총넓이는 9,000㎢인데,이 중에서 독일은 2/3의 갯벌을 갖고 있다.미국
과 캐나다 동부해안 갯벌은 세계적으로 조차가 가장 크다는 노바스코티아의 훤디만 갯벌이
하나의 예이다.만의 가장 안쪽으로 약 40㎞에 걸쳐 갯벌이 발달해 있으며 그 폭은 약 10㎢에
이른다.미국동부의 조지아 주 해안에도 갯벌이 발달해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래로 이
루어진 소호이다.아마존강 하구 갯벌은 삼각주 형태로 발달되어 있으며 모래가 대부분이고
지형이 계절에 따라 변하므로 주로 뻘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갯벌과는 많이 다르다.고철환,
전게논문(주 1),6-7면.

41)고철환,전게논문(주 13),1053면.
42)2004년 7월 현재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곳으로 전남 무안갯벌 35.59㎢(생물다양

성 풍부,지질학적 보전가치 있음),전남 진도갯벌 1.238㎢(수려한 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
철새도래지),전남 순천만갯벌 28.0㎢(흑두루미 서식․도래 및 수려한 자연경관),전남 보성벌
교갯벌 7.5㎢(자연성 우수 및 다양한 수산자원),인천 웅진 장봉도갯벌 69.4㎢(희귀철새 도래․
서식 및 생물다양성 우수)등 총 140.728㎢가 지정되어 있다(환경부,환경백서,2003).이는 전
체 갯벌면적의 약 5.8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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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염염염습습습지지지

염습지(鹽濕地)는 연안에서 물이 들고나는 조간대 갯벌의 상층부에서 육상경계선
사이에서 해양환경과 육상환경이 만나는 반육상환경의 식생이 정착되어 있는 곳으로
육상생태계에 좀 더 가깝다.43)
염습지에는 많은 해양생물들이 육상환경에 적응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육상
생물이 해양환경에 적응하여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며 그 생물량 또한
대단히 많다 .염습지의 주변에는 갈대밭이 벌판을 이룰 정도로 잘 발달하고 그 사이
의 밑바닥은 뻘로 되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갈대군락이 잘 발달하고 있는데,
갈대군락은 수질정화와 폐기물 처리,부영양화 억제 등 환경을 정화하는 다양한 기
능을 수한다.뿐만 아니라 국제희귀조류 및 천연기념물인 황새․재두루미․흑두루
미․저어새 등 겨울 철새들의 집단서식지이기 때문에 보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
하게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염습지 식생이다.44)
염습지를 상․중․하층으로 구분하여 만조의 빈도수를 살펴보면,염습지 하부층의
만조빈도수는 1년에 300회 이상이고,염습지 중부층의 만조 빈도수는 1년에 100회
미만이며,염습지 상부층 즉,육지쪽 경계지역으로 거의 만조의 횟수가 없다.45)이러
한 염습지 상부층은 실질적으로 갯벌생태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습지보전법상의 연
안습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333)))하하하구구구

하구(河口)는 일반적으로 하천의 입구,즉 하천이 바다 또는 큰 호수와 만나는 하
천어귀를 일컫는 용어이다.환경적 특징으로 볼 때 하구는 해수가 하천을 통해 유입
되는 담수에 의해 혼합․희석되는 수역이므로 지리적으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담수와 해수가 맞닿아 섞여서 염분이 희석된 연안해역 또는 조석의 영향을
받아 염분이 올라가는 하천수역 등 하구특성을 보이는 수역을 통칭하여 하구역 또는

43)박태윤․이동근,｢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1997,3면.

44)홍재상,전게서(주 39),45면.
45)강래선,“염습지 식물군집에 대한 연구와 관리 방안”,｢환경과 조경｣101호,1996,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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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특성상 기수환경임을 반영하여 기수역이라 부르기도 한다.46)
하구는 지구생태계 중 가장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환경 중의 하나로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자연재해의 방지나 공간이용의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구지역 습지는 하천구역과 연안 해역에 존재하는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모
두 포함하고 있는데,현재 하구와 연계되어 발달한 갯벌의 면적은 최대 984.7㎢로 우리
나라 전체 갯벌 면적의 약 41.2%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하구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연안과 관련이 있으나,하구는 습지보전법상으로는 내륙습지로 분류되어 있다.47)

(((444)))석석석호호호

석호(潟湖)는 해안선이나 하구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만조 때가 되면 해수가 유
입되고 간조 때에는 해수가 잔류함으로써 항상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호수이다.석
호는 후빙기에 해면이 상승하여 해안이 침수됨에 따라 하곡을 중심으로 낮은 곳이
만입되고 그 입구가 사취나 사주로 가로막혀 발달하게 되었다.48)
석호는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에 형성되는 기수환경으로써 육지보다는 연안에 가
까운 생태계이다.석호는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에 형성되
는 독특한 기수환경인데,이러한 독특한 생태적․경관적 기능 및 지형특성뿐만 아니
라 사회경제적 유용성으로 인해 매우 가치가 큰 생태환경으로 알려져 있다.49)
동해안의 석호는 현재 화진포호․송지호․청초호․영랑호․매호․경포호․ 향호․
풍호․궁개호․쌍호․천진호․봉포호․광포호 등 13개가 알려져 있다.호수의 규모
로 볼 때 화진포가 가장 크고(2.310㎢),청초호(1.362㎢)․영랑호(1.045㎢)의 순이다.50)
동해안의 현재 석호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보전구역은 경포호가 자연환경보전법상
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송지호와 화진포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51)에 의한 조
수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매호는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로서 문화재보호법
46)이창희 외,｢하구․석호 육해전이수역 통합환경관리방안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14면.
47)갯벌과 사구로 구성되어 있는 약 4ha(0.04㎢)의 낙동강 하구는 2003년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상

의 생태계보전지역과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내륙습지)으로 지정되어 있다(환경부,환경
백서,2003).

48)홍재상,전게서(주 39),6면.
49)이창희 외,전게서(주 46),1면.
50)이창희 외,전게서(주 46),85면.
51)이 법은 2005.2.9법률 제07167호 야생동․식물보호법의 발효와 더불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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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천연기념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555)))해해해안안안사사사구구구

해안사구(海岸砂丘)란 바닷가에 형성된 모래언덕이다.해안사구는 만이 발달되고
파랑이 약한 서․남해안에 주로 발달하고 있다.52)
해안사구는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교량적 기능과 완충적 기능을 하는 곳
이다.또한 해안과 육지 동․식물의 상호이동을 위한 중간지역으로서 각종 조류․곤
충․ 식물 등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해수욕장의 모래공급과 해일과 해풍으
로부터 농지와 가옥을 보호하고 해안가의 식수원인 지하수 저장기능을 하고 있는 등
해안 생태계와 해안 주민에게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 최대의 사구는 태안반도 신두리 사구(총면적 3.84㎢,길이 3.2㎞,폭 1.2
㎞)인데,멸종위기인 “금개구리”가 서식하며 우리나라 최대의 해당화 군락이 분포한
다.53)또한 이곳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원형이 잘 보전된 대규모 자연유산으로 고(古)
환경을 밝히는데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다.해양수산부는 2002년 10월 9일 신
두리 사구해역 0.639㎢을 다양한 식생과 특이한 지형을 인정하여 생태계보전지역으
로 지정하였으며,환경부는 2002.11.1.신두리 사구의 배후습지 0.065㎢를 희귀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의의의 현현현실실실적적적 필필필요요요성성성

111...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의의의 개개개발발발 실실실태태태

국내 해안선의 구성을 보면 약 1,600㎞가 인공해안이며,이는 전체 해안선의 약
14%에 해당한다.인공해안은 방파제․호안․석축․방조제 등 인공구조물로 이루어진

52)동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적고 파랑이 커 사구 발달이 어렵다.서해안에는 태안군 신두리 학
암포․덕적도․대청도․제부도 등이고,남해안에는 우이도․임자도․비금도․도초도․연도 등
에 발달해 있다.

53)환경부 자연보전국,｢해안사구 보전 추진계획｣,2000.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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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을 말한다.어떤 형태의 인공해안이든 연안의 자연습지를 훼손하고 조성된 것임
에 틀림없다.이러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나온 것으
로 비공식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훼손현황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역사적으로
서․남해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래의 자연해안을 농지화하였으므로 실제로는 통계
상의 수치보다는 휠씬 많은 습지들이 개발되었을 것이다.갯벌과 모래해안인 경우
주변부 사구와 염습지는 일차적인 이용의 대상이 되어 인위적인 훼손이 이루어졌다.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갯벌조사 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의 갯벌면적은
1987년에는 3,203.5㎢로 추정되었는데 1998년 현재까지의 개발사업이 완공되면
2,393.0㎢의 갯벌만이 남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4)총 상실면적은 810.5㎢로
약 29%의 갯벌이 상실되었다.갯벌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은 환경을 외면한 개
발,특히 대규모의 간척사업 때문이며,지금까지와 같은 속도로 매립과 간척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갯벌은 2006년경에는 1960년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 정도만 남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갯벌면적 갯벌면적 갯벌면적 갯벌면적 감소 감소 감소 감소 사유사유사유사유 (단위 :km2)

시시시시 ․․․․도별도별도별도별 상실면적상실면적상실면적상실면적 상 실 내 역상 실 내 역상 실 내 역상 실 내 역

총  총  총  총  계계계계 810.5

경기경기경기경기((((인천인천인천인천)))) 341
영종도신공항 45km2, 송도신도시 16km2, 시화지구 180km2

대부도․제부도부근간척 40km2, 남양만간척 60km2

충남충남충남충남 130 석문지구 간척 38km2, 태안신진지구 간척 15km2, 서산A․B지구 간척 77km2

전북전북전북전북 208 새만금지구 간척 208km2

전남전남전남전남 125
영산강Ⅲ-1지구 간척 52km2, 영산강Ⅲ-2 지구 간척 40km2

해남지구 간척 33km2

경남경남경남경남((((부산부산부산부산)))) 6.5 명지․녹산지구 6.5km2

*출처 :해양수산백서(1991-2001)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과거 염습지가 넓게 분포했었다.그러나 대규모 간척사업이
시행되어 간척지가 곳곳에 조성됨에 따라 염습지는 급격히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사
라졌다.

54)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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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하구습지의 주된 훼손 원인은 하구언 댐의 건설이다.하구 습지는 1960
년대 이후 국토확장정책 과정에서 간척․매립과 염해․침수 등 자연재해 방지를 목
적으로 건설된 하구언 댐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물론 하구언 댐은 침수
및 염해 방지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과 사회경제활동에 필
요한 용수공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댐 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훼손과 자
원량 감소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하구생물의 중요한 서식공간인
댐 내측 지역 습지와 연안습지는 댐 건설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생태계라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하구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의 하구가 심각하게 훼손된 실정이며,2011년에는 현재 대비
30%의 하구서식지가 추가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55)
동해안의 석호는 모두 13개로 알려지고 있는데,이중에서 풍호․궁개호․쌍호는
거의 매립되어 형체의 일부만 남아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봉포호․광포호․천
진호도 인위적인 매립과 인공구조물에 의해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다.동해안 각 석
호별로 유역의 토지이용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경포호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
정되어 있고,대부분의 석호유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산림 및 농림 지
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청초호와 영랑호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에 대한 오염부하 압력이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56)각
석호의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담당하며 호수의 수질관리와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데,시장 및 군수가 개발 지향적
인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57)
해안사구는 그 동안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결여로 유리의 원료가 되는 규
사채취,건설골재 채취,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무분별하게 파괴되어왔으며,행정관청
과 주민들은 태풍․해일로부터 사구가 농경지와 가옥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사구 형성 메카니즘을 인식치 못하고 해안침식 방지 콘크리트 방조
제 설치,해안도로 건설,해수욕장 개발,건축용 골재 및 반도체․유리 제조를 위한

55)이창희 외,전게서(주 46),57면.
56)동해안 석호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18,000여개의 호수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
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호소 중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인공호의 수질관리에 주어지고 있는 현실
로 인해 기수호인 석호의 수질관리는 전적으로 지방정부나 지방환경관리청의 자체예산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이창희 외,전게서(주 46),85면).

57)이창희 외,전게서(주 4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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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채취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국립환경연구원은 2003년 전국 해안사구 여섯 곳
의 자연환경을 조사한 결과 네 곳의 경관이 심각하게 파괴된 것을 확인했는데,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장신사구의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사구와 그 부근의 바닷가
모래사장 등이 침식돼 자갈이 드러나 있었다.경북 울진군 북면 후정해수욕장 부근
의 후정사구는 양식장 건설로 훼손됐고,오폐수를 쏟아내는 공장 배수구도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58)
원생태계는 해당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생물다양성 추정과 생태계 복원시 기준이 되
는 모델이므로 기본적인 연안습지의 유형마다 적어도 몇 곳의 원생태계를 보전하는 것
이 필요하나 국내 해안에서는 원생태계 또는 이와 유사한 생태계를 찾기가 어렵다.59)

222...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 개개개발발발의의의 논논논리리리와와와 그그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비비비판판판

1960년대 이후 많은 대규모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및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권장되어 왔으며,국가의 발전을 위
해 다소 환경을 희생시키더라도 정당시되어 왔다.이러한 간척사업을 주장하는 논거
는 “한국의 갯벌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토환경연구원․환경운동연합 심포지
움 자료집(1992.2)에 농어촌진흥공사가 1996년에 발행한 ‘한국의 간척’과 한국산업경
제연구원이 1998년에 발행한 ‘영산강 Ⅳ단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논리를 고찰하였다.이들 보고서에서의 간척의 필요성을 대체로 토지
조성,수자원 확보,지역개발 등에서 구한다.

(((111)))토토토지지지조조조성성성

토지확보 측면에서는 국토확장,식량자급을 위한 우량농지 공급,각종 용지공급(도
시용지,공업 및 산업용지,공공시설용지 등)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공업위주의 고도성장 정책에 따라 그 동안 높은 경제성
장은 이룩되었으나,공업 및 산업용지 등으로 사용된 토지가 대부분 농경지에서 전
용됨에 따라 1980년대에 달성되었던 주곡인 쌀의 자급률이 1990년대 들어와 부족하
58)중앙일보,2004.9.13.
59)해양수산부,전게서(주 37),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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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으며,앞으로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농경지가 잠식되어 신규조성 면적보다
잠식면적이 월등히 많아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최소한의 쌀자급률 유지를 위한 농
경지의 확보조차 힘들게 될 전망이다.따라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농업구조개
선을 위한 농지규모화와 과학영농이 가능한 신규 우량농지의 확대개발이 더욱 절실
히 요망되고 있으므로 간척사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간척의 논리로는 농업기술 측면에서 본 관점에서 우량농지 공급문제를 지적
하고 있는데,지력이 높아 쌀 품질이 우수하고,광활한 면적에 대한 자동물관리,항공
기를 이용한 파종 및 농약살포 등이 가능하게 되어 쌀 생산비를 낮춤으로서 국제경
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간척지개발은 우량농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그리고 계속되는 농지전용문제를 고려해 볼 때 간척에 의해 생성되는 농지를 공
업용지․도시화용지로의 전용은 예상할 수 있다.공업화․도시화에 따른 공업․도시
용지 증가는 각각의 용지가격 상승을 의미한다.따라서 여기서 새로운 사회적 기회
비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농지의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1993년 환경부는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는 농경지의 가치보
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환경부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
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Nature지가 평가한 것보다 높은 1ha당 US$24,315로
평가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갯벌이 수산물의 생산과 어류의 서식지로서 그 가치
가 외국보다 높기 때문이다.환경부에서 평가한 자료에서는 갯벌의 자연재해조절 항
목과 원료공급 항목을 평가하지 않았는데,이를 추가하여 평가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ha당 US$27,316에 달한다.60)
더구나 갯벌과 농지의 경제적 가치의 비교와는 별도로 우량농지의 창출 필요성이
과연 지금의 시대에 맞는 논거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61)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인 쌀에 관한 한 1990년대 이후로는 식량부족현상이 없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쌀은 1990년대 이후 100% 자급되는 유일한 농산물이며 현실적으로 남아

60)영국의 과학전문지인 Nature에 의하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1ha당 U.S.$9,990로 농경지의
가치인 US$92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흥동,전게논문(주
11),167면).

61)예를 들어 시화지구는 물론 세계에서 제일 간척규모가 큰 새만금지구의 간척의 주목적도 우량
농지의 창출에 있었다.새만금간척지구의 개발면적은 총 40.1㎢로서 토지조성 28.3㎢,담수호
11.8㎢이다.토지조성 28.3㎢ 중 농지가 17.95㎢,근교 원예단지 2.5㎢,수산개발단지 2㎢,농촌도
시 0.8㎢,기타 임해공업단지 5.05㎢로서 농지조성이 새만금간척사업의 주목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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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식생활변화에 따른 쌀의 소비감소 현
상에도 기인하지만 농업기술의 향상에도 힘입은바 크다.쌀을 비롯한 외국농산물의
수입개방62)으로 쌀의 공급과잉과 쌀농사의 수익성 추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물론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식량부족현상에 사전에 대비하고 식량안보를 이
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농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안습지를 파괴하면서까지 농지로 개발
할 것이 아니라,오히려 농업정책을 바로 세워 특히 쌀 생산의 낮은 수익성을 이유
로 논을 밭으로 전환한다든지 농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농지가 사라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농업기술을 부단히 개발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그러한 점에서,일본의 경우 식량증산을 위해 메웠던 습지의 복
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63)
그리고 산업단지 필요하다는 논리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
다.개발은 하였으나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없어 분양이 안 된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산재한 현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단지의 개발해야 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222)))수수수자자자원원원 개개개발발발

연안습지개발의 또 하나의 논리는 수자원 확보와 수질의 합리적 관리로 용수를 효
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연안역 일대의 부족한 용수를 해결하고 홍수․침수․염해방
지 및 연안역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간척 후 만
들어지는 담수를 이용하여 주변지역의 농업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환경용수 등
의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주곡인 쌀의 자급률을 달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척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내수면을 이용하여 양어 및 가두리 양식 등의 사
업이 가능하여 내수면 개발 효과 등은 간척지에 조성된 담수호가 갖는 기능의 하나
라고 한다.또한 확보된 수자원은 사회적 가치 또는 예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

62)1995년 우루과이농업협상에서 한국은 쌀에 대해서 10년간(1995-2004)관세화 유예를 하는 대신
모두 107만 톤(741만 8000석)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했다.이번 재협상에서 10년간 추가연장에
대한 대가로 수입쌀의 의무수입물량의 10%가 밥쌀용으로 시판된 뒤 2010년까지 30%확대되고
의무수입물량은 올해 4%에서 향후 10년 동안 7.96%로 늘어나게 된다(한겨레,2004.12.30).

63)일본은 최근에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메웠던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호 일대의 간척지를 다시
호수로 환원시키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중앙일보,2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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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한다.64)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가속화로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공
업용수․환경용수 등의 용수부족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지역간의 상호협력과 물소비의 억제,수자원 이용의 효율적인 개선 등이 따르지
않으면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간척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농지에의 농업용수 공급과 관광․휴양단지 및 산업․주거단지에의 각종 생활
용수와 산업용수 공급의 필요성 때문에 대규모 수자원의 확보는 필연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척 후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의 수질에 문제가 있다.인공호수에
담수를 담아 놓을 수는 있으나,주변에서 흘러드는 강물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담
수호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 생활용수나 심지어 공업용수로서조차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그것은 시화호의 예에서 입증되고 있다.65)

(((333)))지지지역역역개개개발발발

간척사업에 의한 국토의 외연적 확장으로 토지자원과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산업용지의 공급 및 주곡인 쌀의 자급달성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인식하더라도 갯벌
이 분포하는 연안역을 간척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것이다.즉,간척사업은 해안선을 단축시켜 육운 개선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
니라 그에 따른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그리고 내수면 개발을 용이하게 하
여 농어촌을 복합경영구조로 바꿀 수 있는 지역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척사업이 해안선을 단축시켜 육운 개선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내수면 개발을 용이하게 하여 농어촌을 복합
경영구조로 바꿀 수 있는 지역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굳이 육운을 개선하려면 간척을 할 것이 아니라 섬과 섬 사이에 다리
를 놓으면 된다.우리나라는 원래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가지고

64)한 예로 간척사업이 완료된 직후인 2002년의 총저수량에 대해 평가를 한 “새만금 간척지 최적
이용에 관한 구상”(농어촌진흥공사,1988)에서 제시한 평가치를 제시하였는데,이에 따르면 용
수의 현재가치는 총저수량 64,700만 톤으로 이의 경제적 편익은 3,843.18백만원이라고 한다.

65)담수호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993년 1월의 4.1ppm에서 1994년 2월 6.3ppm으로 증가하였으
며,1996년 5월에는 12ppm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이러한 수치는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
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그리하여 농림부는 2000년 12월 28일 시화호 간척지에 조성될
농지 1,100만평에 대한 농업용수로 시화호 물을 쓰지 않겠다고 방침을 공식 확정했다(중앙일
보,2000.12.29).결국 정부는 담수호로서의 시화호를 포기하고 그것을 해수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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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해안접근도 쉽게 가능하게
해 주는 해안지형이다.제방을 쌓은 해안보다는 이처럼 자연 그대로의 해안이 관광
측면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자연지형이 갖는 아름다움을 버리고 돌과 시멘트로 제
방을 쌓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다.66)그리고 움푹 들어간 해안지형이 있
어야 어류의 산란장․보육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수산자원의 측면에서도 자
연지형이 훨씬 이익이다.
또한 내수면 개발이 가능하여 농어촌을 복합경영구조로 바꿀 수 있는 지역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도 모순을 가진다.내수면 개발은 1990년대 들어 수질오염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간척사업은 결국 수산
업 위주에서 복합경영구조로의 전환이 아니라 이는 수산업에서 농촌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이다.67)

333...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개개개발발발의의의 폐폐폐해해해

(((111)))연연연안안안생생생태태태계계계 파파파괴괴괴

연안습지는 물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형성되어 있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
고 있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많은 어족생물이 산란하고 서식한다.특히,갯
벌은 일차 생산성이 높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 이에 의존하는 개체도 풍부하다.연안
습지로 유입되는 영양물질은 간조 시에 풍부한 산소와 어우러져 미생물의 생식과 증
식을 도우며,어류의 먹이사슬 중 일차생산자가 많아 수산자원이 풍부하기에 어류에
게 서식장소를 제공한다.또한 대형포식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
여 어류 등의 산란장으로 이용된다.서해안 갯벌에 서식하는 어류는 230종,게류가
193종,새우류가 74종,조개류가 58종 이상을 헤아린다.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이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연안해양생물의 66%가 갯벌생태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

66)최근 남해와 사천을 잇는 창선대교는 연육교의 전형으로 아름다운 남해바다의 절경을 즐길 수
있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이와는 달리 새만금갯벌의 방조제는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나,방조제의 높이가 너무 높아 바다를 조망할 수
없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려 관광효과를 노린 방조제 공사
의 일부 목표가 유명무실해진다고 한다.

67)고철환 엮음,｢한국의 갯벌｣,서울대학교 출판부,2001,7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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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대부분의 상업성이 있는 어류의 95%가 갯벌에서 산란 및 성장한다고 한다.68)
그러나 간척과 매립으로 인한 갯벌의 감소는 연안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199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준설매립지인 송도신도시 매립지와 인천 LNG인수
기지에 인접한 주변해역 3개 지점에서 저서생물의 출현 종수가 최고 40% 정도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또 매립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지점에서는 연간 저
서생물 총 출현 종수가 86종에서 60종으로 30% 줄었으며,이 중 연체동물이 21종에
서 11종으로 갑각류도 22종에서 6종으로 각각 줄었다.69)
이와 같이 연안생태계의 파괴는 일차적으로는 연안습지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한다.나아가 연안생태계의 파괴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동․식
물에 의존하는 인간의 생존도 위협하게 된다.

(((222)))철철철새새새도도도래래래지지지 파파파괴괴괴

우리나라 서해안은 한강과 임진강․금강 등 강이 유입되는 주요한 하구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또한 이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많은 조류들에게 중요
한 습지를 제공하고 있다.서해안 일대는 넓은 퇴적층이 형성되어 오래 전부터 농경
지로 이용되거나 염전이 발달하였다.이러한 농경지와 염전은 다양한 조류에게 먹이
와 휴식처를 제공해 왔다.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서해안은 세계적인 철
새도래지가 되었다.그러나 현재 서해안 습지의 대부분은 간척으로 인해 임해공단․
신도시가 조성되거나 항만시설과 농지 등으로 전환되고 있어 많은 수조류들이 위협
받고 있다.서해안에서 관찰된 조류 중 개체수가 10,000이상인 것은 11종으로 전체의
9%인 반면에,개체수가 10개체 미만인 종이 37종으로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었다.이는 서해안 습지에 의존하는 상당수의 종들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갯벌의 생물에 의존하는 섭금류(도요,물떼새(Shorebirds))들이 급격히 감
소한 반면,콤바인으로 농작물을 추수할 때,떨어진 낱알을 먹기 위해 물려든 오리
류와 같은 수금 류(waterfowl)들은 큰 수로 늘어나고 있다.결국 이곳에서 오래 전
부터 살아왔던 주인은 쫓겨나고,나그네가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선 것이다.즉,한

68)Bell.F.W.1989.ApplicationofWetlandValuationTheorytoFloridaFisheries.FloridaSea
GrantProgram.FloridaStateUniversity.이흥동,전게논문(주 11),149면).

69)유동운,전게논문(주 10),763-78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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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에서 살 수 있는 조류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의미한다.이처럼 갯벌의
파괴는 종 다양성의 보호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갯벌은 국제 철새이동경로의 핵심서식지이기 때문에 세계적 주목을 받아
왔다.특히 러시아와 알래스카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이동하는 도요․물떼새류는
50여만 마리나 우리나라 갯벌을 거쳐 간다.우리나라 갯벌 29곳 중 물새 2만 마리 이
상 상시 서식하거나 특정 철새가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 서식 등 람사협약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70)은 17곳에 달한다.습지보전연대회의가 1998년 봄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 이 가운데 대부분인 13～14곳이 대규모 훼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71)

(((333)))연연연안안안오오오염염염 증증증가가가

연안 환경오염의 증가는 간척․매립이 가장 큰 원인이다.간척으로 인하여 갯벌이
없어지면 방조제 내측의 어장은 완전히 소멸될 뿐만 아니라 준설․매립 과정에서 발
생하는 토사물의 유출과 방조제 공사 후의 하천이나 만의 입구를 차단시켜 하천수의
유입과 해류의 유속 및 유량을 변화시킨다.그 결과 연안으로 유압되는 영양염류․
유속․유량 등이 줄어들어 결국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외해와 교류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연안바다의 오염을 가속화시킨다.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간척과 매립으로 인하여 첫째,갯벌고유의 오염물 자정작용이 감소한다.갯벌 자정작
용의 감소는 오염물 부하의 증가와 함께 가장 심각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2010
년까지의 현재의 갯벌의 약 절반이 매립될 계획이다.갯벌의 면적과 자정능력이 비
례한다고 가정하면 2010년대 갯벌의 자정능력은 지금보다 약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
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따라서 오염부하량은 2배 정도 증가하나 이를 정화할 바다의
자정능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둘째,간척준설로 인한 매립토사에 의해 주변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매립토사에 의한 해양오염을 살펴보면,매립 중에는 토사나 부니(浮
70)람사 습지 기준에 관해서는 국제협약 편을 참조.
71)영국출신 조류연구가 닐무어(32)는 우리나라에 관한 글을 쓸 때마다 “한국의 갯벌은 아마존의
열대 우림에 비견되는 생태자원의 보고”라는 구절을 빼놓지 않는다.그러나 인천 앞 바다 영
흥도와 순천만도 위기에 빠진 철새도래지다.영흥도는 천연기념룰 326호로 지정된 검은머리물
떼새,361호인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로 유명하다.이 새들이 집중 서식하는 섬 남부 업벌과
내삼리 일대가 매립계획지로 잡혀 있다.순천만은 철새를 위한 완벽한 서식조건을 갖춘 곳으
로서 전 세계에 9,500여마리밖에 존재하지 않는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가 매년 80～115마
리가 찾아온다.그러나 순천만 와온포구와 대대포구 건너편 용산 아래 해평들 쪽에서는 이미
방조제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한국일보,2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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泥)등이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되어 호흡과 섭식에 장애를 가져와서 폐사를 야기하
며,태양광선이 차단되어 투명도 저하로 광합성이 저하되고,퇴적되어 있던 유해물질
이 부상하여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셋째,하천을 통하여 담수호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이 외해로 배출되지 못하고 담수호에 침전됨으로서 수질오염이 발생한다.외해
와 방조제 내 유입수의 흐름이 차단되어 유입수의 오염물질이 원활하게 외해로 방출
되지 못함으로써 담수호가 오염되거나 오염물질이 해저에 침전하게 된다.또한 방조
제 밖의 바다에서는 배수구를 통하여 염분의 농도가 낮은 물이 배출됨으로써 해수질
이 달라지며,방조제로 인하여 영양염류가 차단됨으로써 생산력이 감소하게 된다.72)
연안습지는 연안오염을 방지시켜 주는 일차적인 자연의 오염처리시설로서 그 가치
는 육상의 어떠한 정화처리 시설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일본의 이시오우 갯벌을
대상으로 한 오염정화능력 실험에 의하면,이 갯벌 전체(10㎢)가갖는 정화능력은
25.3㎢의 면적을 가진 인구 10만 명 정도의 도시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상당한다고 한다.73)

(((444)))어어어획획획량량량 감감감소소소

갯벌은 어패류의 산란장 역할을 하는데 간척․매립으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는 수
산물의 생산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또한 매립 후의 영향으로 인한 오․폐
수와 유기잔류농약․생활오수 등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는 공사기간 중에는 부유토에 의하여 성육장 및 산란장의 파괴
(침전성 토사),생육․생잔율 저하(부유성 토사),산란장․성육장으로서의 생태균형 파
괴(저질의 교란으로 인한 퇴적된 유해물질의 용승)등이 발생한다.특히 어류에는 부
화율 저하,유치어의 호흡횟수 변화,산소소비량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패류에는 탁
한 모래입자가 패류 아가미에 침착하여 호흡기능의 장애 내지 산소소비량을 변화시킨
다.해조류는 광량이 감소하거나 변하여 광합성작용을 저해받고,퇴적 내지 부착으로

72)유동운,전게논문(주 10),758-760면.
73)미국의 조지아대의 오덤(Odum)교수 팀에 의해 연안습지 1ha는 하루에 BOD21.7kg을 정화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오덤 교수 팀의 연구에 근거하여 갯벌의 정화능력을 추정하여 이를
단위면적당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면 ha당 384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이흥동,전게논문(주
11),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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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아 저하 및 생잔율의 저하가 일어난다.그리고 공사 후에는 방조제 담수기
간 중 육수의 유입 저하로 염분농도의 증가,해류의 방향변경 및 육지로부터의 영양
염류 공급 차단,간척 후의 관개용수 및 농약 등 오염된 물질의 다량 유입 등이 일어
나고,그 결과 부영영화,저산소수괴 형성,적조현상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또한
방조제의 축조로 인해 육수의 유입량과 조류의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됨으로써 연안해
역의 탁도․수온․염도․영양염류 및 해류의 속도와 유량,간․만조 시 수위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이러한 해황 변화는 정착성 저서생물(해조류와 패류)의 성장은 물
론 어류의 분포와 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연안 생태계의 생산력을 저하시킨다.74)

(((555)))지지지역역역공공공동동동체체체의의의 파파파괴괴괴

지금의 대규모 개발은 대규모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은 대부분 사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인․허가를 통해 값싸게 취득할 수 있는 공유지
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그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주변부로 밀려
나서 앞마당처럼 사용했던 바닷가로 가려면 이용료를 내야 하고 갖가지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개발이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다.또한 어민의 삶의 터
전이었던 갯벌과 바다는 방조제를 쌓고 농지가 조성되고 나면 국가나 기업이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천수만과 동아매립지의 경우 공유지가 간척 후 완전히 사
유지로 바뀌어 일부 기업에게 엄청나게 큰 토지차익을 준 경우가 있었다.이에 비해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평생 동안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개발에 따른 보상비 문제,지역별 이해의 상충 등으로 전통적인
어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며,풍어제․별신굿 등과 같이 예로부터 이어온 어촌문
화가 파괴되고 있다.75)

74)예컨대 영산강 하구언 댐건설로 인한 수산물생산량의 감소에 관해서는 유동운,전게논문(주
10),758-777면 참조.

75)주강현,“갯벌과 전통생활:1980년대 천수만과 시화호 민중들의 연대기”,｢한국의 갯벌｣,서울
대학교출판부,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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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 보보보전전전의의의 법법법리리리적적적 기기기초초초

제제제111절절절 개개개설설설

지금까지 우리는 공기나 물․갯벌 등 자연의 혜택은 무한한 것으로 여겨 왔으며,
그러한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어 왔다.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자연환경의 오염 및 파괴는 자신뿐만
이 아니라 전 인류의 존재를 위협할 만큼 심각해졌다.그 결과,이러한 환경의 위기
를 피하고 장래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의 집결을 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법학적 측면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법리의 발전과 그
를 통한 환경보호의무 및 환경권 등의 법제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 및 환경권 등의 법제화는 역사적․지역적으
로 동일하게 취급되거나 형성된 것은 아니다.종래 로마법의 영향 하에서는 ‘환경은
만인의 공유물이며,그 결과 환경은 부동산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
평하게 분배되고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환경공유론’이 환경권 및 환경보호법제
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으며,근래에 와서는 ‘어떠한 자원은 일반국민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비록 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이 신탁한 것이어
서,국가는 그 수탁의무에 위반하여 이러한 자원을 자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공공신탁이론’이 환경권 및 환경보호법제의 이론적 토대가 되
고 있다.따라서 습지보전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리적 기
초로 환경권의 배경적 법리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법리의 발전과 그를 통한 환경보호의무 및 환경권 등
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국가에 따라 단순히 법률적 보장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헌법적 보장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내지 국민적 의지를 표현하는 경
우도 있다.또한 헌법적 보장의 경우에도 환경권을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하는 경우
도 있고,기본권으로서의 보장대신 환경보호를 국가의 목표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등
그 보장방법이 다양하다.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기본권의 형
태로 규정하고 있지만,그 내용과 법적 성격 및 효력 등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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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상의 환경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습지보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특히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인 입법이 없이도 직접 국가에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보느냐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만 국가에 소구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로 보느냐는 환경권을 통한 습지보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리적 기초로서 헌법
상의 환경권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고,그와 더불어 환경권이 구체적으로 실
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이러한 이론 및 관념의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연안습지의 보전과 관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지표를 설정하고 인식하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환환환경경경공공공유유유론론론과과과 공공공공공공신신신탁탁탁이이이론론론

111...환환환경경경공공공유유유론론론

환경권의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로서 로마법의 이른바 ‘환경공유론’을 들 수 있다.
환경공유론은 환경상 소재는 부동산 소유권개념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자원으로서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전통적인 시민법원리에 의하면 공기․물․일조 및 자연의 경관 등 인간의 생활을
둘러 싼 자연의 자원은 누구라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천부적인 것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생각되었다.76)즉,환경소재는 독립된 권리의 객
체로 파악되지 않고 부동산이용자에 수반하는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 결과,타인의 부동산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오수의 유입․매연․악취 등
에 관하여는 그것이 자신의 부동산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었고,그 수인의 한도를 넘는 침
해에 대해서만 자신의 부동산소유권의 행사의 범위 내에서 그 배제 내지 예방을 구
하거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즉,종래의 전

76)최상호,｢환경권｣,형설출판사,1998,31면;VictorJ.Yannacone,Jr.,etal.,“Environmental
Rights & Remedies” vol.1(The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1972),p.11;
Comments,“The Public Trustin TidalAreas:A Sometimes Submerged Traditional
Doctrine”,YaleL.J.Vol.79,1970,pp.76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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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시민법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영업자유의 원칙과의 결합으로 인하여 기
업에 의한 환경오염 내지 파괴를 무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본래 공기․물․일조 및 자연의 경관 등의 자연자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적 요소들이며,부동산소유권과는 관계없이 모든 자연인에
게 공평히 분배되어야 할 것들이다.만약 이러한 자원의 분배가 부동산소유권의 행
사의 결과로서 부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부동산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배분이 거부될 것이며,이것은 곧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결
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경의 소재는 원래 부동산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만인에게 평
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자원이며,그것은 당연히 만인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이라 하
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그 결과,환경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승낙을 얻지 않고 환경을 독점적으로 지배․이용하여 오염시키는 것은 다른 공유자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그의 생명․신체․
재산 등 다른 법익의 피해발생 여하에 관계없이 즉시 그와 같은 침해행위의 배제․
예방 및 유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환경공유론에 있어서의 공유는 분할가능한 공유가 아니고,일체로서의 전국
민에게 귀속하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의미의 공유라고 할 것이다.77)환경공유론
은 재산법상의 공유개념에 그 발상의 기초가 있다.따라서 양자는 공유물의 변경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각 공유자에게 공유물에 대한 침해의 배제
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그러나 환경공유론에서 권리
의 대상이 되는 공기․물․일조․자연의 경관 등의 자연자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적 요소로서 대체로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원
이다.따라서 환경공유론에서의 공유의 성질은 재산법상의 공유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즉,환경공유론에서 공유의 대상이 되는 환경상 소재는 분할하여 소유의 대상
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상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나아가 전국민 내지 전인
류)의 지배는 중첩적이기 때문에 양도나 처분 그리고 그에 따른 독점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현대적 관점에서 ‘소유’라는 개념은 그 ‘이용’내지 ‘사용’이라는 측면이 중심
적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그 결과 그 개념은 실제적으로 ‘이용’내지 ‘사용’에 가까운

77)김영훈,“환경권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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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변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그런 의미에서 환경의 공유는 환경의 공동이
용 내지 공동사용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78)따라서 환경공유론의 논의는 현대
행정법학에서의 공물이론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물이라 함은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개개의 유체
물을 말하며,79)그 종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고 있는바,① 그 목적에 따
라 ⅰ)도로․광장․공원․하천․영해․운하․제방 등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인 공공용물과 ⅱ)관공서의 청사․교도소․소년원․병영 등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인 공용물 그리고 ⅲ)국보 기타 중요문화재
등 공적 목적을 위하여 그 자체의 보전에 중점을 두는 물건인 보존공물로,② 성립
과정에 따라 하천․호소․습지 등 그 자연적 상태에서 이미 공공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가지는 물건인 자연공물과 ⅰ)도로․공원 등 행정주체가 그에 인공을
가하여 공공목적에 제공함으로써 비로서 공물이 되는 물건인 인공공물로,③ 사권80)
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ⅰ)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공물과 ⅱ)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공물81)로 분류가 가능하다.82)이러한 분류에 따를 때,환경공유론
에서 논의되는 환경상의 소재는 대부분 공공용물․자연공물․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공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특히 본 연구의 고찰대상인 연안습지는 그 대부
분이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바다’에 해당하고,83)바다가 공물로써 공공용물․자연공
78)최상호,전게서(주 76),33면.
79)김향기,｢행정법개론｣,삼영사,2004,682면.
80)여기서의 사권(私權)은 사인(私人),즉 개인(個人)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私法)

상의 권리,특히 소유권 등 민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따라서 환경권 등 개인의 공권의 목적
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81)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공물은 대체로 인공공물과 그 범위가 비슷하고,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공물은 대체로 자연공물과 그 범위가 비슷하다.

82)그 외에도 ① 소유권자에 따라 ⅰ)사유토지의 도로․사유문화재 등 그 물건의 소유권이 사인
에게 있으나 공공목적에 제공되어 있는 물건인 사유공물과 ⅱ)국유재산 중의 공물과 같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인 국유공물 그리고 ⅲ)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과 같이
그 물건의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물건인 공유공물로,②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관계에
따라 ⅰ)공물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가 동일한 자유공물과 ⅱ)공물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
가 다른 타유공물로 분류가 가능하다(김향기,전게서(주 79),683-684면 참조).

83)습지보전법 제2조에서는 ‘습지’를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연안습지’를 ‘만조시에 수
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수면’을 ‘ⅰ)바다․바닷가와 ⅱ)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규정하고,‘바
닷가’를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이상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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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공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연안습지의 보
전에 관한 논의는 공물이론,특히 공물의 관리․이용의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연안습지를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다는 목적달성을 위
해,연안습지의 범위를 결정하고,연안습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장해를 방지․제거하
고,연안습지의 유지․관리 및 그를 위한 공용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사용의 허가․
특허 등을 통해 사용관계를 규제하는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반면,국민은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산책․휴식․조망 등 연안습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이러한 연안습지와 같은 공물의 자유로운 사용은 연안습지가 일반
공중의 사용에 개방된 결과에서 오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환경권 및 관계
법의 해석에서 나오는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따라서 이러한 연안습지의 자유
이용권에 대한 행정권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2...공공공공공공신신신탁탁탁이이이론론론

(((111)))공공공공공공신신신탁탁탁이이이론론론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공공신탁이론(PublicTrustDoctrine)은 1960년대에 환경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절
실하여짐에 따라 미국에서 환경보호론자들에 의해서 확장된 이론이다.이 이론은
강․해안 및 대기와 같이 만인에게 보편적인 재산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않고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또한 어떠한 자원은 일반국민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비록 이
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에 의해 신탁되어 있어서,국가는 그 수탁의무에 위
반하여 이러한 자원을 자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84)
이러한 공공신탁의 연원은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영국의 CommonLaw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1960년대에 환경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여짐에 따라 미국

을 종합하면,거의 대부분의 연안습지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바다’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84)W.Rodgers.Jr.,HandbookonEnvironmentalLaw,p.171(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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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법학자들이 환경소송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킨 이론
이다.85)Michigan대학의 JosephL.Sax교수는 1970년대에 발표된 논문86)에서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널리 적용시키자고 주장
하였다.87)이리하여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은 가항수역과 해안선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는데,미국대법원은 수자원(waterresources)의 실질적 가치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19세기에 들어와 공공신탁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으며,미국대법
원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각 주들이 헌법과 법률에 공공신탁이론을 받아들임으로
써 공공신탁이론은 그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었다.
이 이론은 환경권론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을 사용․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상된 것이다.신탁이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공익은 인간의 환경이 최대한으로 많은 수의 국민이 환경상의
이익을 얻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유용화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이
러한 이익들은 단순히 현재의 이익만으로서가 아니라,장래세대에 대해서도 고려되어
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이론을 관철시키게 되면,환경파괴를 수반하는 사업이 그
사업의 공공성을 내세워 환경오염을 진행시키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 이론이 역사적으로 가항수역이나 공공용지 등에 적용되었던 것은 이 이론이 주

85)미국에서의 공공신탁이론은 영국의 왕은 조간수역(tidalwaters)아래의 하상(지층,bed)과 토지
(지면 soil)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다는 영국보통법에서 유래하였다.국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통상과 항행의 수로를 통제하기 위하여 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생각되었다.그리하여
국왕은 국민을 위하여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였다.처음 13개 주가 영국으로부
터 분리되어 독립 주를 형성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주의 독립정부에게 이전되었다.마
찬가지로 북서부지역이 1787년에 형성되었을 때 신탁재산은 미국의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유보
되어 있었다(DianaShoppingClubv.Husting,145N.W.816,818(Wis.1914).처음 13개 주가
북서부지역을 연방정부에 양도하였을 때에도 연안(shoreland)을 그들의 통제 하에 둘 정도로
수로는 통상과 생계에 필수적이었다.새로 연방에 가입하는 주들도 처음 13개 주들처럼 동일한
이유로 해안을 그들의 통제 하에 두었다.그리하여 이들 토지는 공공신탁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국민을 위하여 주에 신탁되었고 주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생각하였다(김춘환,“환경법원리로
서의 공공신탁이론의 역할”,｢토지공법연구｣제12권,한국토지공법학회,2001,470면).

86)Sax,ThePublicTrustDoctrineinNaturalResourceLaw :EffectiveJudicialIntervention,
Mich.L.Rev.471(1970).

87)이 이론은 “재생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그 대체물을 만들 수 없는 귀중한 자연자원”의 소유자
의 기대이익과 일반 대중의 기대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공공신탁이론은 그 소유자
에게 그 귀중한 자연자원의 보호자로서 봉사할 수탁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소유
권의 제한)에서 많은 논쟁을 제공하였다(CharlesF.Wilkinson,TheHeadwatersofthe
PublicTrust:SomeThoughtsontheSourceandScopeoftheTraditionalDoctrine,19
Envtl.L.426(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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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었던 당시의 생활이 항해나 어로 등에 대한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이론을 환경문제에로도 확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환경의 오염과 파괴라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222)))공공공공공공신신신탁탁탁이이이론론론의의의 적적적용용용범범범위위위

가가가...해해해안안안․․․호호호안안안․․․하하하안안안

공공신탁이론이 미국에 계수된 후,당초에는 가항수,즉 바다 및 5대호 그 밑의 토
지에 관하여서 주로 발전되어 왔으며,통상․항해․어로가 그 공공권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고 판결되어 왔다.88)이것들은 당시 해변이나 하천의 이용방법으로서는 유일
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거나,또는 해로나 수로가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중시
되고,그 때문에 접근권의 보호가 불가결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해변의 이용형
태가 변화하고 또한 교통망이 발달하여 해상이나 하천에 의존하는 정도가 현저히 감
소한 오늘날도 공중의 권리의 내용을 위의 3종류에 한정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1892년 IllinoisCentralRailroad사건 이후 실제로 주정부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법원의 판결 및 주의회의 입법을 통하여 공공신탁이론을 확대적용시켜 왔다.이후,
이 이론의 적용범위는 간석지․하구․가항천․운하․지류 등으로 확대되었으며,항
행가능한 바다․하천․호소(5대호 포함)가 공공신탁에 속한다고 거의 모든 주 법원
에서 인정하고 있다.89)그리고 바다․호소․하천에 접하는 해변․호안․하안 등은
공공신탁이론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보호되고 있는 지역임은 보편적인 사실이다.90)

나나나...공공공원원원․․․도도도로로로․․․공공공유유유지지지

88)예를 들면,LongSaultDevelopmentCo.v.Call,242U.S.272(1916);Scottv.Lattig,227U.
S.229(1913).

89)Johnson,PublicTrustProtectionforstream FlowsandLakelevels,14U.C.D.L.Rev.
223,243(1980).

90)Note,ConveyancesofSovereignLandsUnderthePublicTrustDoctrine,24U.Fla.L.Rev.
285,287(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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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 공공신탁에 속함은 일부의 주에서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다.91)또한 도로에
관해서도 공공신탁의 적용이 인정된다는 다수의 판결이 있다.92)그리고 일반적 이용
을 포함하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보유되는 삼림․국립공원 그 밖의 공유지에 공공신
탁이 적용되는 것도 널리 승인되고 있다.93)
한편,공공신탁이론이 사유지에도 적용되는지의 문제에서,종래의 공유지였던 토지
가 사인에게 매각되더라도,그 후에도 영속적으로 공공신탁에 따른다고 한다.94)공공
신탁이론은 공공신탁의 토지의 소유권(jusprivatum)은 양도할 수 있지만,공공의 이
익(juspublicum)에 의거하여 신탁의 토지를 관리할 책무는 양도 불가능하다.사적
임차인 또는 소유자는 그것을 점유하고 또한 일정한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그의 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다 고차의 공공의 이익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95)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지가 공공신탁에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에
따르는 것인가 하는 점은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다.즉,판례상으로 사유지의 공공적
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이 접근권․통행지역권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일부
의 판결은 사유지 소유자가 타인이 해변이나 호소에 도달하기 위해 통행하는 것을
감수하고,또한 접근권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건축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96)그러나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그 이상의 해변보전의
무나 경관배려의무를 과하는 예는 드물다.유일한 예외가 해변의 장래의 매립을 금
하였던 StateofCaliforniav.SuperiorCourt사건이지만,이 판결에 대해서도 보상
을 결한 수용이어서 연방헌법위반이라는 반론이 있다.97)따라서 사유지에의 공공신
탁의 적용이 거론된다 하더라도 권리제한의 내용은 통행권 등 최저한의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98)

91)예를 들면,TrusteesofthePhil.Museumsv.TrusteesoftheU.Penn;Gouldv.Greylock
Res.Comm.

92)V.Yannacone,Jr.,B.Cohen&S.Davison,EnvironmentalRightsandRemedies(1970),pp.35-37.
93)Wilkinson,ThePublicTrustdoctrineinPubliclandlaw,14U.C.D.L.Rev.269(1980),p.277.
94)예를 들면,CityofBerkeleyv.SuperiorCourt,26Cal.3d515,606P.2d362.162Cal.Rptr.

327,cert.denied,449U.S.840(1980).
95)R.Hildreth&R.Johnson,OceanandCoastalLaw 92at80(1983).
96)예를 들면,Marksv.Witney;Peoplev.CaliforniaFishCo.;Mattewsv.BHIA등.
97)Comment,WherevertheWaterFlows:LionAppliesthePublicTrusttoNon-TidalWater,

11Ecologyl.Q.21,42(1983);Rossman,PublicTrustinAppropriatedWaters,13Envtl.L.
Rep.10109,10111-10112(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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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천천천연연연자자자원원원

야생동․식물과 물․대기․습지 등이 만인의 공유물임은 상식이다.이것들은 공중
에 의한 일반적이고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할 때,양호한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있
지 않으면 이용과 보전은 성립할 수 없다.따라서 해변․삼림의 개발이나 이용을 제
한하여 이것들을 생태적으로 자연상태대로 보전하는 것 자체가 공공신탁에 의해서
보호되어야만 할 사람들의 이익이다.펜실베니아주헌법이 ｢펜실베니아의 공공의 천
연자원은 다가올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재산｣인 것을 선언하고,미시
간주환경보호법이 “대기․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공공신탁”
이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의 판결이나 선진
적 입법을 제외하면,대기․물 그 밖의 천연자원에까지 공공신탁의 적용을 확대하려
고 하는 판결은 보이지 않고 또한 학설도 그다지 많지는 않다.99)그러나 금후에는
이와 같은 천연자원의 보전이 공공신탁의무 중에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라라라...레레레크크크레레레이이이션션션

오늘날 사람들이 해변이나 하안을 이용하는 것은 종래의 항행․통상․어로 때문이
아니라 대체로 레크레이션 때문이다.그래서 최근 레크레이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에 따라 많은 법원이 공공신탁이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해변 등에서의 레크레이션
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또한 그 보호의 확대에 노력하여 왔다.100)선진적
인 역할을 수행한 주는 캘리포니아주이지만,플로리다주나 뉴저지주의 법원과 같이
공공신탁이론의 확대에 소극적인 곳에서도 해변에의 접근권은 인정하고 있다.101)

98) 한귀현,｢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동남기획,2001,155면.
99) 약간의 예외적인 판결에 관해서는,Lazarus,Changing Conceptions of Property and

SovereignityinNaturalResources;QuestioningthePublicDoctrine,71IowaL.Rev.631m
649-650(1986)참조,Yannaconeetal.,117,at15.

100)Wisconsin'sEnvtl.Decade,Inc.V.DepartmentofNaturalResources,271N.W.2d69,72
(Wis.1978):Muenchv.PublicServ.Comm'n,53N.W.514,521(Wis.1952)

101)BoroughofNeptuneCityv.BoroughofAvon-By-the-Sea,294A.2d47(Sup.Ct.ofN.
J.1972).Mattewsv.BayHeadImprovementAssociation95N.J.306,471A.2d.355.
cevt.denied,105S.Ct.93(1984).



- 39 -

제제제333절절절 환환환경경경권권권의의의 헌헌헌법법법적적적 보보보장장장

111...환환환경경경권권권관관관념념념의의의 생생생성성성배배배경경경

환경권의 생성배경은 환경위기의 인식에서 시작된다.인류의 문명은 근대 과학의
발달 및 19세기 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
며,환경문제 역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산업혁명의 결과 경제활동에 따른 물질
적 성장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독점자본의 형성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등장으
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경제구조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보다는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
구하는 경향을 가지며,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재생 불
가능한 자원의 무절제한 사용은 장기적으로 유한한 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와 아울
러 막대한 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102)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
을 지닌다.과거의 환경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국부적인 것으로 그 지역을 벗
어나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오늘날은 지구 전역에서 오염이 진행되는 까닭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진 상황이 되었다.지구 생태계의 파괴는 이제 어느 한 부분
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누적된 오염물질의 배출은 지구
의 자연적 정화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법 원리를
창안해 내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또한 20세기에 들어 누적된 환경오염으로 인
해 세계 곳곳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또 제2차 세계대전 후 핵에 대한 위
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기술문명과 환경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고조
되었으며,이것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다양한 환경운동이 전개되
는 계기를 부여하였다.103)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환경의 위기에 대한 해
결방안으로써 법학적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 환경권사상이다.

102)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환경문제는 항상 있어 왔다.기원전 4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남부
에 정착하여 일찍이 고대문명을 꽃피웠던 수메르(Sumer)인의 도시국가 및 고대 그리스나 고
대 로마에서부터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는 항상 있어 왔다(자세한 내용은 이창복,“환경
의 위기”,｢환경의 이해｣,환경운동연합출판부,1993,38면 이하 참조).

103)이창복,전게논문(주 109),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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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각각각국국국의의의 환환환경경경권권권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입입입법법법례례례

환경문제의 심각성의 증가는 자연히 각국에서의 환경권에 관한 입법의 촉진을 가
져오게 되었는데,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의 하
나로 명시한 예를 비롯하여 환경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입법이 증가하게 되었다.
먼저 환경권에 관한 국제적인 선언의 대표적인 예를 든 다음,환경권을 기본권의 하
나로 규정한 헌법례를 보기로 한다.
환경권에 관한 국제적 선언의 처음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1970년의 “공해에 관한 국
제심포지엄”에서 찾아볼 수 있다.즉,위 심포지엄의 동경결의는 “사람은 누구나 건강
이나 복리를 침해할 요인에 오염되지 아니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장래의 세
대에 현재의 세대가 넘겨줄 유산인 자연미를 포함한 자연자원을 누릴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서 갖는다는 원칙을 법체계 속에 확립할 것을 우리는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하여 환경권의 법리를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선언하였다.그 2년 후인 1972년에 국제연
합 주최로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은 “사람은 존
엄과 복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평등 및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기본
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개념을 엿보이고 있다.
환경권에 대한 이와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전후하여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이나 개별입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예가 증가하게 되었는바,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환경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전후로서,
미국에서는 환경권이 연방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결과 환경권이
헌법상 보호된 권리인지의 여부를 묻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다.104)그러나 재판 혹
은 헌법개정에 의하여 환경권을 연방헌법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실효를 거두
지 못하자,환경권제창자 및 국민들은 연방입법을 통해 환경권을 정착시키려고 하였
고,그 결과는 1969년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EnvironmentPolicyAct:NEPA)
의 제정으로 나타났다.105)이 법은 환경보호를 미국의 국가정책으로 선언함으로써 연
104)EnvironmentalDefenseFundv.HoernerWaldorf,1E.R.C.1640(D.C.Mont.1970);

Tannerv.ArmcoSteelCorp.,340F.Supp.532(S.D.Tex.1972);Elyv.Velde,451F.2d
1130(4thCir.1971);Pinkneyv.OhioEnvironmentalProtectionAgency,375F.Supp.305(N.D.
Ohio1974)등이 중요한 소송으로 들 수 있다(자세한 것은 한귀현,전게서(주 98),34-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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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가 환경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그 결과 1970년의 환
경질개선법(EnvironmentalQualityImprovementAct)및 대기정화법(CleanAirAct)
그리고 1976년의 유독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 ControlAct)및 자원보전법
(ResourceConservationandRecoveryAct)등 환경권의 보장 내지 환경보호를 위
한 구체적인 입법을 수립하게 되었다.또한 연방 차원과는 별도로 주 차원에서는 많
은 주에서 헌법에 환경권의 보장 및 환경보호를 내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1970년대를 전후해서 환경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106)도 나타났으며,1973년 1월에
브란트 수상은 연방의회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
지며,이것은 헌법레벨의 권리라고 하였다.107)이러한 환경권의 보장 및 환경보호에 대
한 관심은 1972년의 기본법개정에서 ‘쓰레기제거․대기청정화 및 소음의 방지’를 연방
과 주의 경합적 입법관할로 하도록 했으며(제74조 제24호),1972년 폐기물처리법
(Abfallbeseitigungesetz)108)․1974년 연방임미씨온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1976
년 연방자연환경보전법(Bundesnaturschtzgesetz)․1980년 유해화학물법(Chemikaliengesetz)
등 괄목할 만한 환경입법을 하게 했다.통일 후에는 1994년의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
는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헌적 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 그리고 법률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권 및 사법권에 의하여 자연적인 생활환경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제20a조),환경보호를 국가의 목표로 하는 환경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역시 환경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전후
이다.특히 1970년 3월 동경에서 열린 국제사회과학평의회(ISSC)환경파괴상임위원
회의 국제공해심포지움에서 채택한 동경의결이 큰 계기가 되었다.109)이를 전후해서

105)이법은 ⅰ)인간과 환경 사이에 생산적이고 향유할 수 있는 조화를 촉진시키는 국가정책을 선언
하고,ⅱ)환경과 생물계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촉진하며,ⅲ)생태계와 국가에 중요한 자연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ⅳ)환경자문위
원회(CouncilonEnvironmentQuality)의 설치근거를 위하여 제정되었다.문광삼,“기본권으로서
의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의 자연환경”,｢환경법연구｣제22권,한국환경법학회,2000,221면.

106)독일에서의 이러한 주장은,‘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약속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신용을 위
하여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는 관점에서,그리고 기본법상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을 갖
는 법으로서 입법․사법 및 재판권을 구속’하는 것이므로,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에 부딪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홍준
형,｢환경법｣,박영사,2001,39면.

107)문광삼,전게논문(주 112),221면.
108)이 법은 1986년에서 폐기물법(Abfallgesetz)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1996년에 환경관리및폐기

물법(KreislaufwirtschaftsundAbfallgesetz)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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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와 학계에서 환경권확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1970년에는 국회에서
공해와 관련된 14개의 법률이 제․개정되었고,그 후에도 환경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해 환경권의 보장을 위한 환경법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110)
그 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환경권보장을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특히 유고슬라비
아는 헌법에 환경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제192조 제1항),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헌법에서 환경향유의 권리와 함께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스페인헌법
제45조 및 포르투갈헌법 제66조),스위스헌법은 연방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제정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24조의7).

333...한한한국국국 헌헌헌법법법상상상의의의 환환환경경경권권권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격격격과과과 효효효력력력

(((111)))헌헌헌법법법상상상의의의 환환환경경경권권권 관관관련련련 규규규정정정

우리나라 헌법에 환경권이 최초로 명시된 것은 1980년 개정헌법으로,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명백히 하였다.그
후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
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는 조항으로 개정하여,한편으로는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
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권의 구체화를 위한 법률유보
를 규정하였다.

(((222)))헌헌헌법법법상상상 환환환경경경권권권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보보보호호호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환환환경경경

가가가...헌헌헌법법법상상상 환환환경경경권권권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환경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

109)大阪辯護士會環境權硏究會,｢環境權｣,日本評論社,1988,67面.
110)김철수,“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입법”,｢한일법학연구｣제14집,한일법학회,1995.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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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환경권을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111)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112)‘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없
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113)‘좋은 환경을 향유하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
리로서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구할 권리’,114)‘인간이 건강하
고 인간다운 생활을 함에 필요한 환경을 향수하고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115)‘좋은 환경을 향유하고 또한 이것을 지배하는 권리,즉 인간이 건강
한 생활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수할 권리’116),‘소극적으로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나 불
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
고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117)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들은 어느 것 하나 환경권의 핵심을 찌르지 못한 채 뉘앙
스의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다.118)다시 말하면,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다.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일 뿐
만 아니라 환경권이라는 권리의 법적 성격도 명확하지 않고,또한 그 권리성이 인정
된 역사가 다른 전통적인 기본권보다는 짧아서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환경권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권 자
체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면,어쩌면 환경권의 개념정의 자체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기 보다는 환경권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환경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확정하려는 노력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한편,‘환경권’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협의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111)문홍주,｢한국헌법｣,해암사,1988,316면.
112)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2004,858면.
113)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2002,425면.
114)구병삭,｢신헌법원론｣,박영사,1988,773면.
115)전창조,“환경권의 확립”,｢법과 환경｣,삼영사,1977,208면.
116)김간수,“환경권의 확립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6,44-45면.
117)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2004,684면.
118)홍성방,｢헌법학｣,현암사,2002,5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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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광의의 환경권은 ‘협의
의 환경권은 물론이고,국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
도록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상의 환경권은 넓은 의미의 환경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보장의 최고이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19)

나나나...헌헌헌법법법상상상 보보보호호호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환환환경경경

환경권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이루
는 ‘환경’의 개념과 그 범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이는 명확하지 않은 환
경권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의 개념 또한 ‘환경권’의 개념만큼이나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기는 하지만,일반적으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즉 ‘인간환경’을 말
한다.인간환경은 형태의 가시성 여부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physicalenvironment)’
과 ‘사회적 환경(socialenvironment)’으로 구분할 수 있고,또 그 창출의 인공성 여하
에 따라 ‘자연환경(naturalenvironment)’과 ‘인공환경(manmadeenvironment)’으로 분
류할 수 있다.이것들을 종합하면,인간환경은 대기․토지․공기․산․바다 등과 같
은 자연상태로 있는 환경인 자연적 환경,도로․공원․건물․교량 등 사람에 의해
설치되어 생활상 필요한 시설물인 물리적 인공환경 및 교육․의료․문화적 유산 및
제도 등 정신적인 인간생활의 보조물인 사회적 환경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120)
이 3개는 각각 생태계․조형계․제도계임을 그 특징으로 하며,자연적 환경과 물리
적 인공환경은 물리적 형태로 다분히 가시적인 점에서 공통적이고,물리적 인공환경
과 사회적 환경은 인간에 의하여 조형되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121)

119)권영성,전게서(주 124),684면;고문현,“헌법상 환경조항에 관한 연구-국가목표조항과 기본
권조항의 비교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200면.

120)천병태․김명길,｢환경법론｣,삼영사,1997,51면;김간수,전게논문(주 12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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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이러한 환경 중에서 헌법상의 환경권의 보호대상으로 포함되는 범위는 어
디까지인가가 문제가 된다.학계에서는,환경을 ‘대기․물․바다․산․호수․하천․자연
경관 등의 자연환경에 한정시켜 이해’하는 견해,122)환경정책기본법123)의 예를 들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견해124)와 ‘자연환경과 문화적․역사적 유산을 의미’
하는 견해,125)그리고 ‘자연환경과 문화적 유산은 물론 도로․공원․교육․의료 등 사
회적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126)등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
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
서,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역사적․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헌법상의 환경권의 보호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127)
이와 같이 환경권의 보호대상으로서의 환경의 개념 내지 범위에 관하여 견해가 나
뉘고 있으나,‘자연환경’이 그 보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공통적 견해이다.그리고
이 논문의 고찰대상인 연안습지가 자연환경의 일부분임은 부인할 수 없다.따라서
연안습지가 환경권의 보호대상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333)))환환환경경경권권권의의의 법법법적적적 효효효력력력

가가가...법법법적적적 성성성격격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학학학설설설 및및및 판판판례례례

(((가가가)))법법법적적적 성성성격격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학학학설설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환경권

121)구연창,｢환경법｣,법문사,1993,54면.
122)허영,전게서(주 120),425면;홍성방,“한국 헌법 제35조 ‘환경권’에 관한 연구”,｢한림대논문

집｣제8집,1990,307면.
123)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에서 용어를 정의하면서,‘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로,‘생활환경’은 ‘대기․물․폐기물․
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124)권영성,전게서(주 124),688면.
125)김영훈,“환경권과 공법상 구제”,｢법학논총｣,숭전대학교 법학연구소,1985,31면.
126)김철수,전게서(주 119),860면.
127)부산고법 1995.5.18.95카합5.



- 46 -

의 개념과 보호대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즉,‘기
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견해,128)‘인간의 존엄성을 그 기초로 하면서 청구권,생활권 등 여러 가지 성격을 아
울러 가진 종합적 기본권이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성에 있다’는 견해,129)‘국가
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복합적인 형태로,기본권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성질을 함
께 가지고 있는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견해,130)그리고 ‘사회적 기본권과 인격권의 성
격을 아울러 가지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131)등 매우 다양하다.
생각건대,환경권은 많은 기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 보장이 불가피한 일종
의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가진 총합적 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는 청구권이라 할 수 있고,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은
인간다운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인간다운 생활권이라 할 수 있으며,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은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존중
이념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32)
한편,‘환경권’의 개념을 협의로는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광의로는 ‘협의의 환경권은 물론이고,국민이 청정한 환경에
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환
경권의 총합적 성격 중에서도 방어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즉 자유권적 기본권성과
사회적(생존권적)기본권성이 그 주요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128)김철수,전게서(주 119),859면.
129)권영성,전게서(주 124),686면.
130)허영,전게서(주 120),428면.
131)구병삭,전게서(주 121),583면.
132)권영성,전게서(주 124),6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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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자자자유유유권권권적적적 기기기본본본권권권성성성
환경권은 역사적으로 산업활동의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은 경제․사회적 약자인 국
민의 환경보호 및 건강유지의 요구로서 대두된 것으로 파악된다.이는 대량인권침해
의 성격을 가진 환경파괴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인권대량파괴에 대한 배
제권 및 예방권 또한 저항권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133)즉,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
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
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유권 내지 방어권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며,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환경침해의 배제 및 예방청구권의 형태로 나
타나며,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권적 성격의 환경권은 다른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법적
구제를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134)

(((ⅱⅱⅱ)))사사사회회회적적적(((생생생존존존권권권적적적)))기기기본본본권권권성성성
환경권은 환경침해에 대한 배제 및 예방청구라는 소극적․방어적인 자유권적 성격
을 갖는 것 외에도,‘국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
록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로서의 적극적인 사회적(생존권적)기본권성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청정한 환경의 보전 및 조성청구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환경권의 이러한 사회적(생존권적)기본권으로서의 성격에 관해서는 직접 소
구가능성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는바,입법방침(프로그램)규정설,
추상적 권리설,구체적 권리설 등이 그것이다.135)

①①① 입입입법법법방방방침침침(((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규규규정정정설설설
이 학설은 환경권을 그 자체의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는 법적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입법자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정치적 의무를 지우는 단순
한 프로그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환경보전조치를 구하는

133)松本昌悅,｢環境破の基本的人權｣,成文堂,1975,38-39面.
134)김철수,전게서(주 119),859면.
135)사회적 기본권 전반에 관한 헌법적 실현가능성과 보장형식에 관해서는 한병호,“인간다운 생

존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12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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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즉,환경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입법에 의해
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강령규정으로써 입법권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제시하는 규정이라
고 본다.136)그 결과,입법방침규정설은 입법권의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며,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정치
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재판에 의한 그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②②② 추추추상상상적적적 권권권리리리설설설
이 설은 환경권은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다시 말해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를 가지며 반면에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진다고 본다.그 결과,환경권은 추상적인 권리일
뿐이므로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그 위법성은 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본
다.즉 권리 침해시 직접 헌법상 환경권 조항에 근거하여 권리구제를 구할 수 없고,
이 환경권이 입법에 의하여 실현되고 그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정해진 경우에만 그
입법에 기하여 권리침해의 구제를 법원에 소구할 수 있다고 한다.137)

③③③ (((불불불완완완전전전한한한)))구구구체체체적적적 권권권리리리설설설
이 설은 헌법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환경권은 그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에서는 물론 생존권적 측면에서도 소구가
능한 권리(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측면을 가진다고 하거나,138)불완전하지만 구체적인
권리라고 한다.139)그 결과,환경권은 그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효력을 갖는 권리로,법원에 의해서 직접 구제될 수 있
는 구체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나나나)))판판판례례례의의의 입입입장장장
대법원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부산대학교사건에서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
136)이준구,“환경권과 인간존엄․행복추구권”,｢월간고시｣,1982.3,64면.
137)김철수,전게서(주 119),859면.
138)홍준형,전게서(주 113),42면.
139)권영성,전게서(주 124),6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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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는 어렵고,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
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함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따라
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달리 사법상
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마치 신청인이
환경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또한 원심이 불법행위
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하나로 들고 있는 데에 …
잘못이 있다 … ”라고 판시하여,140)헌법 제35조에 기한 환경권은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고,청담공원사건에서도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사법상의 권리로
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
권을 인정할 수 없다”141)고 하여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운봉빌딩 신축과 관련한 봉은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인접 대지에 어떤 건
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
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초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 사찰이 사찰로서의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신청
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환경권의 법리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구체적
법률규정이 없이는 환경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142)종래의 추상적 권리설을 견지하고 있다.

140)대법원 1995.9.15,95다23378(원심 :부산고법 1995.5.18.95카합5).
141)대법원 1995.5.23.94마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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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소소소결결결
대국가적 관계나 사적 관계에 있어서 환경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
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상 또는 법기술상 여러 가지 곤란함을 수반할 수도 있으므로,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나 입법방침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응 수긍이 갈 수 있다.그러
나 환경권이라는 것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두된 권리인 만큼 그 보장의 필요성도
절실한 것임을 고려한다면,이를 추상적 권리로만 파악하여 국가의 입법이 있을 때까
지 그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권이 대두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 긴박성을 도외시한 견해라고 할 것이다.또한,환경행정의 경우에 그 중점이 침해
행정으로부터 급부․보호행정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실태나 태양도 국가권
력 뿐만 아니라,준국가적 사회단체에 의한 침해나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자유의 공
동화가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 오늘날,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적 사회상황의 요청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요컨대,오늘날 환경오염․파괴로부
터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며,이러한 점
을 염두에 둘 때,사회적(생존권적)기본권 측면에서의 환경권에 관해서는 불완전하더
라도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논리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는 헌법상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그
렇다면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이론구성과는 별개로 추상적 권리설에 따를 때의
대처방안의 모색도 중요하다.

나나나...환환환경경경권권권의의의 법법법적적적 효효효력력력

(((가가가)))대대대국국국가가가적적적 효효효력력력과과과 국국국가가가의의의 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무무무
자유권적 기본권측면의 환경권(침해배제 및 예방청구권 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생
존권적)기본권측면의 환경권(환경보존 및 조성청구권 등)도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때,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따라서 입법부는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입
법의 의무를 지고,집행부와 사법부는 환경입법에 위반하여 환경을 침해하는 처분이
나 재판을 할 수 없는바,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입법부는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지게 된다.따라서

142)대법원 1997.7.22.96다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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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자인 국회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입법
을 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
헌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143)이러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
정에 근거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국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144)
다음으로,집행부는 헌법상의 환경권 및 이를 구체화하는 환경입법에 위반하여 환
경을 침해하는 처분 등의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만약 행정청이 환경권
및 환경입법을 위반하여 환경을 침해하는 인․허가 처분을 한 경우에 국민은 취소
또는 위헌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그 취소 및 위헌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집행부는 입법부에 의해 구체화된 환경입법 또는 그러한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규정
에 의하여 환경보호행정에 나서야 할 의무를 진다.따라서 행정청이 환경보호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행정개입청구권을 통
해서 행정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사법부는 재판작용을 통하여 환경권에 관해 내려진 헌법적 결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또 입법형성을 통한 구체화가 없더라도 헌법규정으로부터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을 권한없는 법관법(法官法)의 형성 내지 법창
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145)
143)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
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진정입법부작위)에는 국민은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헌재 1989.3.17.88헌마1),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
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자
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1993.3.11.89헌마79;헌재 1997.3.27.94헌마235).

144)이 경우 어는 정도로 불결한 환경속에서 생활하여야 헌법상의 환경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국가의 부작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어
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우선 손해배상의 액수는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를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국가의 부작위가 위
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도 국가는 위헌인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은 상징성을 갖게 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함이 타당하다.한편,환경권
침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생
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진경준,“한국헌법상 환경권의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70면.

145)홍준형,전게서(주 11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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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대대대사사사인인인적적적 효효효력력력과과과 국국국민민민의의의 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무무무
환경파괴나 환경오염은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비례하여 공장이나 사기업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경권은 사인상호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146)다만,이러한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사법상의 일
반조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147)와 환경권이 직접적으로 효력
이 미친다는 견해148)로 나누어져 있다.
생각건대,우리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환경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인상호간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이론
을 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사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환경권을 수
인한도 이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는 직접 환경권에 근거하여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
할 수 있고,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
이다.또한 사전적 구제방법으로서 환경피해의 발생과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청
구도 가능한 방향으로 이론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헌법은 제35조 제1항 후단에서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여,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환경파괴행위나 공해유발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제제제444절절절 환환환경경경권권권의의의 구구구체체체적적적 실실실현현현과과과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의의의 보보보전전전

111...환환환경경경이이이익익익의의의 우우우위위위성성성 확확확보보보

환경권 보장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다른 기본권들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
우가 많다.특히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
한다.또한 지금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요소들이 국가의 환경보호계획에

146)적극적인 사회적(생존권적)기본권적 성격의 환경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에 의
해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자유권적 성격의
환경권의 경우이다.

147)김철수,전게서(주 119),863면.
148)권영성,전게서(주 124),6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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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접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149)즉,환경권 보장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유발하며,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충돌되
는 기본권간의 이익형량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이러한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 종래의 환경권이론,즉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인에 대한 직접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권이론으로는 대량의
환경침해 및 파괴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왜냐하면,환
경이익을 매우 중요한 이익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이익
들보다 반드시 더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거대한 자본을 가
진 공해기업이 환경을 일방적․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자
유로운 행사 등을 논리적 방패로 내세워 자행하는 일방적인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150)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새로운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되며,그 한 가지 방안으로 생명권․환경권의 재산권․영업권 등에
대한 우위론,즉 환경이익우위론을 예정할 수 있다.
환경이익우위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보고,또 환경권을 총합적 기본권으로 해석한다면,충분히 인
정될 수 있을 것이다.151)그 결과,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불
가침의 것이고,경제활동의 필요성에 의하여 침해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환
경오염의 방지와 환경보전,더 나아가서는 좋은 환경의 형성은 경제발전에 우선하여
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자유나 토지소유권의 행사,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일상활동도 일정한 제
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이 승인되게 된다.152)
요컨대,오늘날과 같이 개발우선 정책에 따른 중요한 자연환경인 연안습지의 파괴
로 인하여 환경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환경보전
과 산업개발 양자의 병렬적인 이익형량이 환경보전 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이 명
백하므로,환경이익의 우위론을 통해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되고 있는 연안습지의 개
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149)강현호,“우리 헌법상의 환경권”,｢환경과학논집｣제2권 제1호,계명대학교 낙동환경원,1997,70면.
150)권영성,전게서(주 124),686-687면.
151)권영성,전게서(주 124),687면.
152)阿部照哉,“憲法と環境權”,｢體系․憲法判例硏究 Ⅲ｣,日本評論社,1975,28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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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경경경관관관련련련법법법제제제의의의 정정정비비비

환경파괴로 인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서 생태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 환경
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법학분야에서도 이
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정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판례나 법률해
석의 확장 또는 새로운 이론의 도입에 의하여 인간의 환경상 이익향유와 관련한 권
리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헌법에 환경권을 규정하는 단계로 진전해 왔다.153)
그러나 환경권을 뒷받침해줄 환경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단순히 헌법에
환경권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헌법상의 환
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보는 경우에는 그 이론상 당연히 구체적 입법이 없으면 사실
상 환경권의 보장이 불가능한 것이 된다.또한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
라 입법을 촉구할 수는 있지만,권력분립의 원칙상 환경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구
체적 입법의 제정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뒷받침하고 헌법상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 및 환경소송에서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작업이 필수적이다.

333...환환환경경경소소소송송송의의의 확확확대대대 및및및 강강강화화화

환경침해와 그에 따른 환경권의 침해는 종국에 가서는 환경분쟁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이러한 환경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적 해결,즉 환경소송을 통해 해결된다.따
라서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해결수단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환경보
호 및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분쟁의 법적 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법이 제공하는 환경분쟁의 해
결방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며 실용적인가,환경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법제도

153)석인선,“헌법상 환경권규정의 의미와 효과에 관한 소고”,｢법학논집｣제7권 제2호,이화여대
법학연구소,200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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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닌 문제점은 없는가,나아가 환경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며 또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환
경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111)))유유유지지지청청청구구구소소소송송송의의의 용용용이이이화화화

환경침해는 광역에 걸쳐 발생하고,이미 발생한 환경의 침해의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자연생태계의 자기정화능력은 한번 파괴되면 그것
을 복원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복원하
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파괴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즉,환경침해 이후의 사
후적인 구제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환자가 죽고 난 뒤에 내린 처방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따라서 환경침해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보다는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즉,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손해의 사
후 배상문제도 중요하지만,현재 발생중이거나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해의
정지․예방 등 이른바 유지청구소송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환경보호 및 환경권의 실
효적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환경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나 인격권으로 해석하는 종래의 법률적 견해에
의해서는 피해가 사실적으로 드러난 단계에서만 그 피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반하여 유지청구
권의 근거를 환경권에서 구하게 되면,환경의 오염․파괴로 인한 건강 또는 물적 침
해의 발생 이전의 단계에서도 관련있는 환경파괴가 있으면 유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즉,환경권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가해자측의 사정,특히 가해행위의 사
회적 유용성,손해회피가능성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154)또한 유
지청구의 주체가 물권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환경파괴와 관계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
대되어 보호예방의 범위도 확장되고,가해자의 고의․과실도 엄격한 요건을 요하지
않게 되어,유지청구가 보다 용이화되고 확충될 수 있다.155)
따라서 헌법상 환경권을 구체적인 것으로 승인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및 파괴가
있을 때 그 자체로 이미 권리의 침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환경권 이외의 구체적

154)전창조,전게논문(주 122),222면.
155)천병태․김명길,전게서(주 127),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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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없더라도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용이하게 유지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이는 그 특성상 한번 훼손되고 나
면 원형을 되돌릴 수 없는 연안습지의 파괴를 사전에 제거 및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에 더욱더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222)))집집집단단단적적적 소소소송송송의의의 제제제도도도화화화

환경피해는 일정한 오염지역내의 주민이나 농지․양식장 등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
히며,그 피해의 원인․인과관계 등은 그들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즉,환경피해는 가해자의 환경오염행위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또한 환경침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
해물질이나 에너지가 공기․물․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계속적인 상태로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일으키므로,그것은 종래의 인접하는 양 토지의 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개인간의 상린적 분쟁과는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모든
지역주민은 좋은 환경을 보전함에 있어서 공통되는 이해관계를 갖는다.156)
그런데,이 경우에 분쟁의 개별적․상대적 해결을 바탕으로 하는 종래의 소송제도
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다수에 이르는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관여하게 되어
소송절차의 번잡은 물론 심리의 지연․소송비용의 문제 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자본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소송과정에서 효과적인 공격․방
어를 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굴복시키거나 분열시킬 수 있
다.즉,환경소송에서의 집단적 소송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소송과정에의 실질적
무기평등의 원칙을 부인하여,환경소송이 자본에 의한 환경오염․파괴행위를 정당화
시켜 주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결과적으로 환경보호 및 환경
권의 명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환경보호 및 환경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는 집단적 소송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집단적 소송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피해자 개개인의 손
해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고 피해자 전체가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어 유지청구의 인정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소
송비용이나 소송자료수집의 어려움을 덜게 되어 소송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무기

156)김시승,“환경권과 그 침해에 대한 법리적 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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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실현을 통해 환경보호 및 환경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157)또한,소
송 경제 내지 신속이라는 소송경제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판결의 통일성을 보장한다
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158)
요컨대,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특히 연안습지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직접적
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고,간접적으로는 전 국민의 좋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집단적 소송은 필연적인 선택이
라고 보아진다.

(((333)))원원원고고고적적적격격격의의의 확확확대대대

원고적격의 확대의 문제는 오늘날 행정법의 발전동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지만,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오염의 광역성․집단성 및 인과관계의 입증곤란성
등으로 인해 훨씬 강조되고 있다.특히,환경오염으로 인한 권익침해가 위법한 배출
시설의 인․허가 등 행정청의 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피
해자인 주민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배출시설의 인․허가자인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주요한 문제가 된다.
주민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하게 되는 제3자취소소
송은 원칙적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이 경
우 불법배출시설의 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의하여 권익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은,
소송의 대상인 사업자에 대한 허가처분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처분의 상대방이 아
니라 제3자의 지위에 있다.따라서 제3자취소소송에 있어서 문제의 초점은 주민이
사업자에 대한 허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인가 하는 데 모아진다.159)
이와 관련해,대법원은 1975년160)에 주민인 제3자의 이익을 ‘법률상의 이익’으로 보

157)오석락,“환경소송의 현대적 과제”,｢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1991.7,11면.
158)집단적 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집단소송(classaction),시민소송(citizensuit)이 있으며,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과 시민소송(Burgerklage)을 들 수 있다.
159)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제12․35․36조)은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시키

고 있다.
160)대법원은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주거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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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고적격을 인정한 이래,그것을 점점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161)여전히 ‘법률상의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하고,‘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
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광역성․집단성 등의 특징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환경오염․파괴는 현상적으로는 특정한 지역의 구체적 피해자에
게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직접효과 및 확산효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는 전국적 차원(나아가서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며,모든 국민은 잠재적 피해자라 볼
수 있다.따라서 개개인에게 직접적․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며,피해자의 집단성으로 인하여 지
역주민 또는 일정 이익집단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문제는 결국에는 환경관계법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
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환경관계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환경권 및 국가
의 환경보전의무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지침을 도출해내는 적극적인 해석론
과 이에 따른 판례형성이 요망된다.

(((444)))이이이행행행소소소송송송의의의 도도도입입입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방안들은 일반소송제도나 행정소송제도의 발전방안을
전제로 한 것이기보다는 환경분야에 있어 권리보호에 대한 특별법적 배려의 일환으
로 제기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환경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정소송법상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적극적으로

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
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지역내에 위 법조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
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해
행정 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라고 판시하면
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서 취소처분을 내렸다(대법원 1975.5.13.73누96․97).

161)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로는,대법원 1995.2.28.94누3964;대법원 1995.9.26.94누
14544;대법원 1998.9.4.97누19588;대법원 1998.9.22.97누19571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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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을 관철시키는 데 적합한 소송유형이 충분히 마련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처분의무 기타 조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
소송,즉 행정상 이행소송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여기에는 행정소송
이 단순한 기성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공권을 구체화하고 확대․형성하
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전제되고 있다.162)
생각건대,행정상 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은 특히 행정개입청구쟁송에 관하여 그 실
효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163)환경권을 정식으로
인정한 현행헌법 아래서는 마땅히 이러한 소송유형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444...주주주민민민참참참여여여 확확확대대대와와와 환환환경경경운운운동동동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

환경소송이 환경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우리의 환경소
송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보호 및 환경권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
가 있다.환경소송의 이러한 한계는 공공소송 또는 현대적 소송의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이에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한
계가 있다.바로 여기서 환경운동이 환경권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게 된다.164)
환경운동은 우선 그 참여주체의 범위가 개방적이며,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될 수

162)홍준형,전게서(주 113),381면.
163)개선명령 등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인정된다면,그 소송

상의 관철방법이 문제된다.행정심판에 관한 한 현행법상 의무이행심판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심판청구가 무위로 끝났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 때 이론상
가장 유효적절한 소송유형은 행정행위요구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이 될 것이다.그러나 대법
원은 일관되게 이행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
다.따라서 현행법상 고려될 수 있는 소송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부작위에 대한 부
작위법확인소송이 있을 수 있다.전자는 청구인용판결을 통해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부과한
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소송과 유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후자는 단순히 무응답상태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으로서 청구인용시에도 행정청의 거부 등의
응답을 얻어 이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우회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을 발해 달라고 요구받은 환경
부장관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이에 불균형
이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164)환경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환경소송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환경소송은 환경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의 합법적 기
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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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즉,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특정한 상황에서의 특정인의 피해구제라는 낮은 차원의
효과로부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 같은 높은 차원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또
환경운동은 환경오염․피해발생․피해구제의 모든 단계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특
히 환경운동은 사후피해보상요구운동뿐만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예
방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
다.165)또한 환경운동은 사회․경제적 강자인 가해자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소
송과는 달리,피해자의 지위를 강화시켜 준다.특히 환경운동이 강력한 조직력을 갖
춘 단체에 의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개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본래 사회적(생존권적)기본권은 그 사회구성원의 권리의식의 여하에 그 현실화
여부가 좌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마찬가지로 환경권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법원의 환경권의 해석과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환
경권을 구체화하는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회구성
원의 환경권에 관한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환경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환경운동이 커다
란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특히 이러한 환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환경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165)피해보상운동으로는 김포공항주변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요구운동,페놀사태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피해보상운동이 있었으며,예방적 환경운동으로는 울산의 이산화티타늄 공장
건설반대운동,부산 반송동 쓰레기매립장 반대운동,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쏠리게 한 새만금갯벌매립 반대운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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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국국국제제제적적적 동동동향향향

제제제111절절절 개개개설설설

최근까지 습지는 파리․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 정도로 지저분하며 쓸모없는 땅으
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높은 생산력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중요한 자연자산인 습지의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대에
국제수금류조사국(InternationalWaterfowlResearchBureau;IWRB)가 주최로 되
어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기술)회의가 개최되었다.그 토의결과로 1971년 이란의
람사에서 특히 수금류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조약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파괴를 억제하여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국
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이다.습지의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각종 법령을 통하여
습지에 대한 개발행위와 훼손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습
지를 복원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습지보전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각국의 습지에 관한 정책과 입법례를
개관해봄으로써 외국의 선진습지보전정책의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해보
고,우리나라 습지보전관련법률과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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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국국국제제제협협협약약약

111...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 세세세계계계적적적 동동동향향향

(((111)))스스스톡톡톡홀홀홀롬롬롬 선선선언언언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나 환경문제가 특히 우리의
관심사로 인식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1960년대 말에 이르러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는데,여러 국제기구들은 이 새로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예컨대 1968년에 아프리카諸國은 자
연과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아프리카협약(AfricaConventionontheConservation
ofnatureandNaturalResources)을 체결하였다.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이 전개되어 1971년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Convention
onWetlandsofInternationalImportanceEspeciallyasWaterfowlHabitat)과 1972년
의 남극 물개의 보존을 위한 협약(ConventionfortheConservationofAntarctic
Seals)이 체결되었다.
1968년 유엔총회는 1972년에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스톡홀롬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하
였다.유엔이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1972년에 6월 스톡홀롬에서 개
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NationsConventionontheHumanEnvironment,
일명 ‘스톡홀롬선언’)에서였다.이 ｢인간환경선언｣은 전문 7개항과 기본원칙 26개조로
되어 있다.전문의 내용은 세계 인류에게 호소하는 일반적이고 권고적인 조항의 나열
로 구성되어 있다.전문의 내용 중 법적인 의미만을 추출한다면,“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모든 국가의 의무이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이 선언문에 제시
된 26개의 환경보전 기본원칙은 국제환경법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원칙이다.166)이
러한 기본원칙 외에도 “유엔인간환경선언”과 행동계획이라고 통칭되는 109개의 권고
가 채택되었는데,해양환경 보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채택되었다.167)

166)김영구,｢현대해양법론｣,아세아사,1988,525면.
167)김영구,｢한국과 바다의 국제법｣,효성출판사,1999,645면.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하여 권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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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Stockholm 인간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국제환경보호협력 업무를 수행할
유엔환경기구(UNEP)가 설립되었다.이 기구는 모든 관련 UN기관들이 환경보전활동
을 조정하고 각국 정부,과학 및 경제단체,비정부간기구 등과 환경문제에 관하여 긴
밀히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이 기구가 하는 일은 환경분야에 있어
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환경오염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고 세계의 환경상태를 파악하
여 각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있으며,매년 “환경상태(StateoftheEnvironment)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구의 증가,도시화 및 공업화가 세계의 자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제반 환경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인간환경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은 아니고 단지 선언적인 성격을 가진데
불과하지만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회의였으며,168)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
회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222)))리리리우우우선선선언언언

스톡홀롬회의 이후 1980면대에 들어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가속화되었
다.1980년대 국제환경법의 발달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실은 1982년 세계자연헌장
(WordCharterforNature)의 채택이다.이 선언은 전문과 본문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전문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생명은 자연체제의 지속적인 작용에 달려 있
으며 문명도 자연에 기초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본문은 일반원칙,기능 및 시행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반원칙은 자연은 존중되어야 하며,그 기본적 과정
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세계자연헌장은 국제법상 각국을 구속하
는 조약은 아니나 이것은 국제환경법의 일반적인 관념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169)
1992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12일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

86호에서는 해양투기의 규제를 위한 회의가 1972년 11월까지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정부는
유엔사무총장과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이 권고로 인하여 1972년 10월부터 11월 13일까지
런던에서 82개국 대표,12개국의 Observer및 EEC,IBRD,ILO,UNESCO,IOC및 WHO등
의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투기에 관한 회의가 소집되었다.그 결과 ‘런던협약’이 채
택되었으며,1975년 8월 30일에 발효되었다(이윤철,“동북아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방안”,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35면).

168)노명준,｢국제환경법｣,박영사,1997,15면.
169)노명준,전게서(주 17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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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UNCED)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
렸다.스톡홀롬회의의 개최 2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린 이 회의는 갈수록 악화되는 지
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 및 민간환경단체의 대표자가 모인 인류최대
의 환경 회의였다.‘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Sound
andSustainableDevelopment)이 주제였던 이 회담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
는데 목적이 있었다.기후변화협약,생물종다양성협약,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지구
환경 기금에 대한 논의와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회담의 최대 성과는 ‘리우선언’과 ‘의제(Agenda)21'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이 회담의 마지막 날인 6월 14일에 채택된 리우선언은 자연과 인간,환경보
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리우회담의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서이다.전문 27개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우선언은 당초 헌장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
상국의 반대로 선언으로 조정되었다.제1원칙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문제의 중심
이며 자연과 조화 속에 건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
다.제3원칙은 개발권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개발과 환경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
도록 행사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제17원칙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가적 제
도로서 실시되어야 하며,제23원칙은 압제,지배 및 점령 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리우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리우선언이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이라고 한다면 의제 21은 그 세부실천계획으
로 전문과 4개부로 구성되어 있다.170)4개부는 각각 사회,경제적 차원,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과 관리,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이행방안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모두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중 습지 관련하여서는 제17장,“폐쇄해,반폐쇄해
및 연안을 포함한 전 해양의 보호와 해양생물자원의 보호,합리적 이용 및 개발”을
참조할 수 있다.171)제17장이 특별히 다루고 있는 분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연안의 통합관리(integratedmanagement)와 지속가능한 개발,공해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국가관할권내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해양환경
의 보전과 기후변화에 관한 불확실성 연구,국제 및 지역적 협력과 조화,군소도서의

170)의제 21은 그 분량만도 900여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문서이다.
171)Agenda21,Chapter17,"ProtectionoftheOceans,AllKindsofSeas,IncludingEnclosed

and Semi-enclosed Sea,and CoastalAreas and the Protection,RationalUse and
DevelopmentofTheirLiving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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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 등 7개 분야이다.172)의제 21역시 리우선언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
속력은 없지만 각 국가에 대해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즉,이제까지 인류가 해온 것처럼 환경을 파괴하고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을
계속하는 경우 지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택함으로서 지구와 인류 및 생태계의 번영을
다 같이 추구하는 것이다.
리우회의 이후에도 국제환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새로운 국제환경협약이 다수
체결되었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을 위한 교섭도 계속되었다.199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당사국들이 핵안전협약(NuclearSafetyConvention)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
고,UN국제법위원회(ILC)는 1994년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조문안을 채택하
여 국제환경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동년 사막화방지협약(Conventionto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droughtand/orDesertification,
ParticularlyinAfrica)과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TropicalTimberAgreement)
의 채택은 국제환경의 발달사상 획기적인 사실로 기록될 수 있다.173)

222...람람람사사사협협협약약약

(((111)))협협협약약약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
에서는 관개와 매립,오염 등으로 습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습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1960년 국제수금류조사국(IWRB)주최로 되어 일련의 국제회
의와 실무자(기술)회의가 개최되었고,그 토의 결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에
서 협약이 조인되었으며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파괴
를 억제하고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이 협약은 자연자
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
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 국제협약의 정식명칭은｢물
172)이상돈․이창환,｢환경법｣,이진출판사,2000,583면.
173)노명준,전게서(주 175),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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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ConventiononWetlands
ofInternationalImportanceEspeciallyasWaterfowlHabitat)이며,우리나라는 1997
년 7월 28일 101번째로 가입국이 되었다.174)

(((222)))협협협약약약의의의 주주주요요요 내내내용용용

가가가...습습습지지지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이 협약에서의 습지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영구적이든,일시적이든,물이 정체
하고 있든,흐르고 있든,담수이든,기수이든,염수이든 상관없이 습토,소택지,175)토
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고,이에는 간조 시에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76)그리고 습지의 분류에 있어 부속서 A의 습지분류의 지침
을 보면 습지를 연안습지와 내륙습지,인공습지로 분류하고 있다.연안습지의 종류에
는 얕은 바다(간조시 6미터를 넘지 않음),해안(바위,모래,자갈),강하구,조간대 갯
벌,염습지,석호 등이 있으며,내륙습지에는 호수,늪,강변 등이 있으며,인공습지에
는 연못,논,오수처리지역 저수지,운하,도랑 등이 있다.
우리의 습지보전법에서의 습지의 정의를 보면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습지”라 함
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하며,“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며,“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이는 ‘습지’의 정의만을 보면 습지의 범위와 람사협약상의 습지
의 범위와 비교하여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습지의 분류에

174)1999년 7월 현재 116개국 약 1,006개소 72,388.342ha의 습지가 리스트에 올라있다(David
Farrierand LindaTucker,“Wiseuseofwetlandsundertheramsarconvention:A
challengeformeaningfulimplementationofinternationalLaw”,｢JournalofEnvironmental
Law｣,Vol.12No.1,OxfordUniversityPress,2,000,p.21).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가입국이 되었다.

175)소택지(沼澤地)-늪과 못이 있는 땅.
176)wetland areareasofmarsh,fen,peatland orwater,whethernaturalorartificial,

permanentortemporary,withwaterthatisstaticorflowing,fresh,brackishorsale,
includingareasofmarinewaterthedepthofwhichatlow tidedoesnotexceedsix
meters(Artic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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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람사협약상의 분류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나나...습습습지지지등등등록록록의의의 기기기준준준

습지 선정 기준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
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의 대상이 되며
람사 습지목록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3범주로 나뉘어져 있다.177)이에는 무엇보
다도 우선 어느 계절이나 물새에게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는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178)제1범주는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 범주179)제2범주는 동․식물에 근
거한 일반적 범주180),제3범주는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181)이다.

다다다...가가가입입입국국국의의의 의의의무무무

(((가가가)))습습습지지지 등등등록록록의의의 의의의무무무
협약당사국은 협약 가입시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
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ListofWetlandsofInternationalImportance,Ramsar
List)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협약 제2조 4항).182)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
177)이하는 협약 제2.1조에 따른 제2차,4차,6차,7차 당사국 회의에 의해 채택된 내용임.
178)Inthefirstinstancewetlandsofinternationalimportancetowaterfowlatanyseason

shouldbeincluded(Article2.2).
179)특정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특히 대표적인 습지,1개

이상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생태의 대표적인 습지,주요한
하천 또는 연안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역할을 하
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부근에 위치한 것은 이 군에 속하며,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
역에서 희귀 또는 특이하게 전형적인 형태를 갖춘 습지가 이 범주에 속한다.

180)희소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 종 또는 아 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
나 이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동․식물 종의 성질 및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생물순환체계로
보아 위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지역고유의 동
식물 종 또는 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가 여기에 속한다.

181)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나타내
는 특정 물새 분류군에 속하는 개체수가 다수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물새의 종 또는 아
종의 전 세계 서식지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가 여기에 속한다.

182)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협약 당사국이 지정
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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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어느 계절이나 국제적으로 물새에게 중요한 습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준(협약 제2조 2항)에 대하여 우리의 연안습지나 강 하구는 국제적으로 중
요한 물새의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나나나)))국국국가가가차차차원원원의의의 계계계획획획 수수수립립립
협약당사국은 또한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
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협약 제3조 1항).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use)'이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용‘183)으로서 이해된다.또한 당사국은 목록에 기재
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변하고 있거나,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협약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협약 제3조 2항).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자원의 손실을 보충하여야 하며,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가능한 한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동일 지역 또는 여
타 지역에 설정한다.협약체약국은 목록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보호
구를 설치하여 습지와 물새의 보전을 촉진하고 그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2항).그리고 습지연구와 관리분야의 적절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체약국 간의 의무 수행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4조 5항).

(((다다다)))당당당사사사국국국회회회의의의 개개개최최최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사무국은 최대 3
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제8조).당사국회의는 협약의 이행,목록의 추가,
변경에 관해 토의하고,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사국에게
일반적,개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협약 제6조).

183)DavidFarrierandLindaTucker,“Wiseuseofwetlandsundertheramsarconvention:A
challengeformeaningfulimplementationofinternationalLaw”,｢JournalofEnvironmental
Law｣,Vol.12No.1,OxfordUniversityPress,2000,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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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국국국내내내적적적 수수수용용용과과과 현현현실실실

람사협약에의 가입 의의는 국민 자연보호의식 제고 및 국내 습지생태계의 효율적
인 보전 및 보호의 계기가 마련된다는데 있다 하겠다.람사협약 가입을 계기로 국민
의 자연보호의식은 높아졌으나,정부의 국내 습지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보호에
대한 실천의 현실은 특히 연안습지의 경우 협약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습지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통보대상 습지를 정하여야 하며,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84)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람사에 등록한 습지는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을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람사사이트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습지는 모두 내륙
습지 뿐이다.환경부가 주관하는 철새동시센서스185)에 의하면 적어도 17곳186)이상이
람사협약에 따른 보호습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그런데 이들 연안습지지역 중
13-14곳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매립 또는 훼손위기에 직면해 있다.187)
정부가 서해안 갯벌을 람사습지로 등록하지 않은 데는 서해안 갯벌이 람사습지로
등록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이해당사자가 많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였
을 것이다.예를 들면,강화도 갯벌을 람사습지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
으나 이해당사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과 행정당국의 대화가 필
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도 간척이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 갯벌을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람사협약상의 습지기준에 해당되는 서해안 갯벌은 속히 람사습지로 등
록되어야 제대로 된 보전이 될 것이다.람사는 물새와 어류 그리고 독자적이고 특별한
습지에 의한 기준 등을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습지를 밝혀낸다.물새와 어
류 그리고 이들의 서식지인 서해안 갯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이러한 서식
지는 물새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라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184)습지보전법 제9조.
185)전국 15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습지보전연대회의는 1998년 4월 17일부터 동년 5월 27일 사이

에 3차례에 걸쳐 낙동강 하구,순천만,해남,목포,동진강하구,강화도 등 서남해안의 29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중 17곳이 람사기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86)낙동강․남해도․광양만․해안․황산․목포 압해도․무안군 매안 일대․함평만․만경강․동진강
일대․경기도 평택 홍원리․영종도 남부․금강하구․천수만․아산만․영종도․강화도 북부지역.

187)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와 한국 습지생태계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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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외외외국국국의의의 입입입법법법례례례

111...미미미국국국

미국의 습지는 유럽 식민지 시대 이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였다.1600년대 초 유
럽이주민 시대에는 2억2천1백만 에이커의 습지가 존재했으나,1980년 중반에는 단지
1억3백만 에이커만이 남아 있었다.188)6개 주가 습지의 85% 이상을 잃었으며 22개
주가 50%이상을 잃었다.189)미국 역사의 초기에는 습지가 개발의 걸림돌로 취급되었
으며,습지는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연방 법률은 습지의 개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최근에 와서야 사람들은 습지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연방 법률
의 변화를 포함하여 습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1970년대 이
후로 미국 국민들은 습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광범한 이익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습지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은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대중의 습지에 관한 인식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가 쉽지 않았다.그러나 점차적인 국
민의 습지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습지자원을 보전하려고 애써 오고 있다.미국의 습지분포를 보면 95%가 내
륙습지이고 5%만이 연안습지이다.19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합리적인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으로 생태적․사회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는 1988년부터 행해진 ‘NoNetLossofWetlands’
의 정책을 도입하여 한 치의 습지도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습지를 관리하고 있다.191)
그러나 연방은 우리의 경우처럼 습지보호를 위하여 단일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88)Dahl,T.E.andJohnson,C.E.,1991,Wetlands--StatusandtrendsintheConterminousUnited
States,mid-1970’stomid-1980’s;Washington,D.C.U.S.FishandWildlifeservice,p.22.

189)Dahl,T.E.,1990,Wetlands--LossesintheUnitedstates,1780’sto1980’s:Washington,
D.C.,U.S.FishandWildlifeServiceReporttoCongress,p.13.

190)U.S.DepartmentoftheInteriorU.S.FishandWildlifeService,“Wetlandsstatuesand
trends”,ReporttoCongress,1991,p.8.

191)Mark S.Dennison and James F.Berry,WETLANDS Guideto Science,Law,and
Technology,NoyesPublications,New Jersey,U.S.A.,1993,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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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및 물과 관련된 여러 법률 속에 습지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조항들을 통하여
습지를 관리․보전하고 있으며,주 정부에는 각 주마다 독특한 습지법규를 갖고 있
는 주들도 있다.
연방의 습지 보전 방법은 크게 습지와 관련된 행위의 규제,습지의 매입 및 취득,소
실된 습지의 복구,그리고 습지관련 행위에의 인센티브 제공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행위 규제의 대표적인 법률은 1977년 청정수법(CleanWaterAct)404조이며,매
입 및 취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철새사냥우표법(MigratoryBirdHuntingStamp
Act,asAmended,(WetlandsAcquisition),임시습지공급법(EmergencyWetlandsResources
Actof1986),수륙보전기금법(LandandWaterConservationFundAct),국내야생생
물피난처제도법(NationalWildlifeRefugeSystem Act)이다.습지의 복구 및 인센티
브 제공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각각 식량보증법(TitleXIIoftheFoodSecurity
Act of 1985(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연안습지계획보전복구법)Coastal
WetlandsPlanning,Protection,andRestorationAct),수자원개발법(WaterResources
DevelopmentActof1990)과 늪지역수자원법(SwampbusterWaterBankAct)이다.
그리고 그 외 습지 보전과 관련한 법률은 연안방호자원법CoastalBarrierResources
Act),야생동물조절법(FishandWildlifeCoordinationAct),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Act),연안역관리법(CoastalZoneManagementAct)등이 있다.
그러나 연방의 습지보전 정책에 불만을 가진 주들은 연방법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보전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주의 습지보전 법률의 특징은 연방의 습지보전보
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1993년 현재 29개 주들이 독자적인 습지
법률을 가지고 있다.192)이들 많은 주들은 연방정부에 의해 규정된 프로그램의 범위
를 넘어선 습지 보호 프로그램들을 채택했으며,주 습지 프로그램들은 연방보다 더
한 책임을 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았기에 그만큼 더 중요하다.코네티컷,로드아일랜
드,뉴욕,메사추세츠,플로리다,뉴저지,미네소타 등193)많은 주들이 청정수법(Clean
WaterAct)제404조 프로그램의 예외로써 습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92)Want,William,Law ofwetlandsregulation:Deerfield,III.,ClarkBoardmanCallaghan,
1993,p.132.

193)Mitsch,W.J.,andGosselink,J.G.,Wetlands:New York,vanNostrandReinholdCompany,
1993,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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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규규규제제제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습습습지지지의의의 보보보전전전 및및및 관관관리리리 방방방법법법

연방의 습지에 관한 정책 중 규제에 의한 습지의 보전 및 관리방법에 관한 것은
1977년 청정수법(CleanWaterAct)404조 프로그램194)을 통한 규제이다.청정수법
(CleanWaterAct)은 미국의 수역에 오염물질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골
격을 마련한 1972년의 연방수자원오염조절법(FederalWaterPollutionControlAct)
에서 개정된 법이다.그 중 제404조는 습지를 포함하여 미국의 수역에서 매립이나 준
설물질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주요한 연방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404조
하에서 토지소유주와 개발업자는 항행수역 안에서의 준설과 매립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195)그것은 인접하는 습지를 포함한다.그리고 흙,모래 등
의 투입을 일종의 수질오염으로 보아서 육군공병단(U.S.ArmyCorpsofEngineers)
에게 준설과 매립에 있어서 주된 규제관할권을 인정하되 환경국(Environmental
ProtectionAgency)이 그 허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196)
이처럼 육군공병단과 환경국은 청정수법 제404조 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대
한 책임을 분담하는데,환경국은 동 법 제404조에 의한 허가를 주는 일반허가기준
(generalpermitstandards)을 설정하고,만일에 육군공병단의 허가가 도시의 물 공
급,야생 동․식물 또는 레크리에이션 자원에 불합리한 악영향(unreasonableadverse
effect)을 미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197)1991년
까지 환경국은 이 법이 통과된 이래로 수천 허가 중 11개를 거부했다.198)
1972년에 개정된 동 법이 가져온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가항수역”은 “미국의 수
역(wateroftheU.S.)을 의미한다고 한 점이다.199)처음에는 Corps가 이러한 변화를
간과하였으나 몇 건의 판례에 의하여 사실상 항해할 수 없는 지천(支川)200)및 평균고

194)33U.S.C.1344.
195)UnitedStatesv.Holland,373F.Supp.665(M.D.Fla.1974).
196)이상돈,전게논문(주 33),188-190면.
197)CWA404(c)
198)Schley,Terry,andWinter,Linda,New 404(q)NOA-dilutingEPA'srole:Washington,

D.C.,NationalWetlandsNewsletter,EnvironmentalLaw Institute,v.14,no.6,1992,p.8.
199)CWA404(a).
200)U.S.v.AshlandoilandTransportationCo.,364F.Supp.349(W.D.Ky.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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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보다 육지 내측의 망그로브 늪 습지도 ”미국의 수역“의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
다.201)UnitedStatesv.Holland202)에서 이러한 허가요건은 정기적으로 조수(潮水)의
영향을 받는 운하나 망그로브 습지(mangrovewetlands)에 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다.연방최고법원은 하급법원이 이렇게 확대 적용한 것을 United States v.
RiversideBay-view Homes,Inc.사건203)에서 지지하였다.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권을 널리 규정한 규칙을 유효하다고 하였다.문제가 되었던 규칙은 “습지에서 살
수 있도록 잘 적응된 식물”을 식재할 수 있을 만큼 홍수가 잦거나 젖은 토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었다.따라서 광범한 습지가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
었다.연방최고법원은 이러한 허가요건을 엄격히 집행하여,종종 위법하게 매립된 토지
를 자연상태로 회복시키도록 명령하였다.이러한 결과로 매우 넓은 범위의 해변과 강
변지역에서의 준설과 매립에 Corps의 허가를 요하게 되었으며,또한 그 과정에 환경국
이 관여할 수 있게 하였는데 해변과 강변 지역에서의 모든 구조물의 공사는 준설이나
매립을 요하게 됨으로 이는 곧 물가의 개발에 환경국이 개입되도록 한 것이다.204)
이러한 연방관할권의 엄청난 확대는 다소간의 운용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농부
가 현행 배수체계와 연결하려고 배수구를 만들 때마다 일일이 연방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분명 실현가능성이 없다.환경국은 비교적 큰 오염원을 빼고는 농업으로
부터의 방출은 제외하는 규칙을 채용하였다.그러나 이들 규칙은 NRDC,Inc.v.
Costle사건205)에서 무효로 되었다.이 사건에서 D.C.지구항소법원은 개별오염원에
대하여 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오염원의 수(약 50만 곳)및 배출한계 설
정의 어려움에 비추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환경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
리고 법원은 환경국이 배출자의 행위에 각종 제한을 가하여 전체배출에 대한 일괄적
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1977년 법률 개정으로 이들 활동들이 준설 또는 매
립 소재와 관계가 있는 한 “통상의 농업,육림 및 목축활동”은 허가 취득에서 제외시
켰다.이러한 예외 규정은 “가항수로의 흐름이나 순환이 방해되거나,그러한 수역의
범위를 줄이는 경우에는 가항수역이 있는 부분을 일찍이 사용되지 않았던 용도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206)

201)이상돈,전게논문(주 33),190면.
202)373F.Supp.665(M.D.Fla.1974.
203)474U.S.121(1985).
204)이상돈,전게논문(주 33),190면.
205)568F.2d1369(D.C.Cir.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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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수역과 거기에 인접한 습지 이용을 규제할 정당한
권한을 가졌으므로 분명히 협조가 요청된다.그러한 협조가 청정수법과 연안역관리
법(CoastalZoneManagementAct)에 의하여 가능해졌다.청정수법은 일정한 제한
하에 허가제도를 주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22)))매매매입입입 및및및 취취취득득득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습습습지지지 보보보전전전

매입 및 취득에 의한 습지 보전의 대표적인 법으로는 철새사냥보전우표법
(Migratory Bird Hunting and Conservation Stamp Act),207),임시습지공급법
(EmergencyWetlandsResourcesActof1986),208)국립야생생물피난처제도(National
WildlifeRefugeSystem AdministrationActof1966),209)등을 들 수 있다.
1932년에 통과된 철새사냥보전우표법은 물새를 사냥할 수 있는 나이를 16세 이상
으로 하고,물새 사냥 시에는 “물새우표(duckstamps)”를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이 매상고는 이동 물새를 위한 서식처를 보호하는 철새보전기금(Migratory
BirdConservationFund)에 저축된다.이 기금은 수백만 에이커 습지의 현찰구매 또
는 영구적인 지상권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예를 들면,1989년 회계 중 약 4천
9백만 달러가 약 1백2십만 에이커 이상에 2만3천 개의 지상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
었다.다른 1억 2백만 달러도 소습지획득프로그램(SmallWetlands Acquisition
Program)하에서 초원동굴지역(PrairiePotholeRegion)에서의 564천 에이커의 습지에
봉토권(封土權)을 획득하는데 소요되었다.210)이 프로그램 하에서 토지소유자는 습지
에서의 배수,매립,습지수면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시습지공급법의 목적은 습지의 보호,관리,보존을 위해 개인적인 이해관계자와 지
방,주,그리고 연방 정부들간에 협력체제의 구축과 습지획득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다.이 법은 국내습지우선보전계획(NationalWetlandsPriorityConservationPlan)과
일관되게 습지의 획득을 관장한다.또한 이 법은 (1)습지의 획득과 보호를 위해 세입
을 발생시키기 위한 선택권을 포함한다.(2)주 전체의 포괄적인 야외 레크리에이션
206)CWA404(f)(2).
207)16U.S.C.718.
208)P.L.99-645.
209)U.S.C.668dd-668ee.
210)FactSheetforCongressionalRequesters,op.cit.,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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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들은 명확한 습지의 소재지 파악을 요구한다.(3)국가 습지지도의 완성을 지시한
다.(4)습지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의 영향의 연구를 요구한다.이 법은 철새우표(duck
stamps)가격을 올렸고,야생생물 피난처 시스템을 위한 입장 요금을 요구하며,수입
된 무기와 탄약의 일정액이 철새보전기금(MigratoryBirdConservationFund)으로의
지급 의무를 요구한다.그리고 야생생물국(FishandWildlifeService)에게 1998년까지
미국의 습지지도를 나타내는 습지목록(inventory)을 완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야생생물피난처제도는 이전의 멸종 야생생물의 범위,사냥 범위,야생생물 관
리 지역,그리고 물새 서식 지역에 어류와 야생생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지역인
야생생물 피난처를 단일의 피난처 시스템으로 합체시킨 국립야생생물피난처(National
WildlifeRefuge)를 설립한 제도이다.이 시스템에는 최근에 대략 9천만 에이커에 걸
치는 자연 야생생물 피난처 472곳이 포함되었는데,그 중 35%가 습지라고 야생생물
국은 추정하고 있다.

(((333)))습습습지지지의의의 복복복구구구를를를 통통통한한한 보보보전전전

습지의 복구를 통한 보전방법과 관련된 법에는 식량보증법(TitleXIIoftheFood
SecurityActof1985,ConservationReserveProgram),연안습지계획․보호․복구법
(CoastalWetlandsPlanning,Protection,andRestorationActof1990)211)등이 있다.
청정수법 404조는 주로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의 투기를 통제하기 위한 법령인데,이
러한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의 투기는 습지를 파괴하는 행위들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
다.그러나 404조 하에서 규제되지 않는 행위들 즉,배수,도랑을 파는 행위,농산물 생
산을 위한 수로 만들기 등은 404조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런데 미국의 습지
역사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이러한 행위들이 습지 상실의 주요 원인이었다.이와 같은
404조의 적용범위의 결함을 메우기 위한 규정으로써 식량보증법과 이 법이 개정된 식
량․농사․보전․매매법(Food,Agriculture,ConservationandTradeActof1990)212)
의 두 개의 주요한 습지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는데,Swampbuster규정과 보전유보프로
그램(ConservationReserveProgram,CRP)이 그것이다.전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
로써 습지를 보전하려는 것이고,후자는 복구를 통해 습지를 보전하려는 법이다.

211)TitleIII,P.L.101-646.
212)P.L.101-624,1990,Farm Bill로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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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보증법의 보전유보프로그램(ConservationReserveProgram)의 목적은 잉여농
산물의 생산을 억제하며,토양 침식을 줄이는 농부에게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농부는 침식을 줄이고 그 토양의 유지를
위해 보호 커버(예를 들면,풀밭이나 나무들)를 심어야 한다.연방정부는 보호 커버
를 심는 비용의 반을 생산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이 프로그램에 의해 1991년 7월,
거의 3천4백5십만 에이커의 토지가 등록되었는데, 농지보전국(Department of
Agriculture'sSoilConservationService)은 이 중 약 41만 에이커가 습지라고 추정
했으며,이 프로그램 하에서 등록된 습지를 위한 매년 임대료의 지불금액은 약 2010
만 달러이며 1999년까지 22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고했다.213)미국 습
지의 74%가 개인 소유지이므로 습지유보프로그램(WetlandReserveProgram)과 같
이 습지를 보존하려는 개인 토지소유주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214)
한편,연안습지계획․보호․복구법은 BreauxAct라고도 불리는데,이 법은 1990년
에 의회를 통과했으며 특히 루지애나주의 습지회복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을 관장한
다.루지애나주는 미 대륙 연안습지의 약 40%인 350만 에이커를 가지고 있다.그러
나 지난 몇 십 년 동안 매해 40평방 마일의 습지를 잃어왔는데,그것은 미국 연안습
지 상실의 80%의 비율이다.만약 이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2040년까지 약 8십만
에이커의 연안습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이 법은 5개 연방청과 루지애나주의 대
리인을 구성하는 TaskForce가 루지애나주에서 연안습지의 상실을 방지하고 복구하
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개발한다고 천명한다.주와 연방은 연안의 회복과 보전의
노력을 위해서 매해 4천만 달러를 사용하며,연안습지 회복 비용분담 프로그램은 모
든 연안의 주에게 오픈 되어 있다.또한 이 법은 중요한 습지 6백만 에이커를 보호
하기 위한 북미철새관리계획기획(North American WaterfowlManagementPlan
Projects)을 위한 부가적인 기금도 제공한다.기금이 제공된 사업은 철새를 위한 서
식처의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수입의 70%는 루지애나주의 연안습지 회복에 소
요되며,15%는 모든 연안 주를 위한 국내습지승인프로그램(NationalWetlandGrant
Program)을 위해 소요되며,나머지 15%는 북미철새관리프로그램(NorthAmerican

213)FactSheetforCongressionalRequesters,WetlandsOverview:federalandstatepolicies,
legislation,andprograms,UnitedStates,GeneralAccountingOffice.Washington,1991.p.22.

214)CouncilofEnvironmentalQuality,Environmentaltrends:Washington,D.C.,Officeofthe
President,1989,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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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owlManagementPlan)에 투입된다.215)

(((444)))인인인센센센티티티브브브의의의 제제제공공공 또또또는는는 환환환수수수를를를 통통통한한한 보보보전전전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환수를 통한 습지의 보전과 관련된 법에는 식량보증법(Food
SecurityAct)216)과 제방법(WaterBankAct)217)등이 있다.
식량보증법은 일명 Swampbuster규정이라고도 불리는데,이 규정은 습지를 농경지
로 변경하는 농부에게는 연방의 농사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규정이다.식량보증법
의 제정 이전의 연방 농업 정책은 농장을 습지로 바꾸는 농부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
는 정책이었다.그러나 Swampbuster규정이 생긴 1985년 12월 23일 이후로 농경지를
습지로 변경한 습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한 농부는 연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다.이 규정은 연방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정
한 유일한 규정이다.최초의 Swampbuster규정 하에서 경작자는 토지에 농산물을 심
지 않는 한 습지의 배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더구나,연방의 재정적인 지원은
변경한 토지에서 농산물이 심어진 그 해에만 지원되지 않으며,그 토지에서 농산물이
아닌 비 농산물을 심는 것은 허가되며 연방의 재정적인 지원대상이 된다.1991년 10
월에 농업안정보전국(DepartmentofAgriculture’s Agricultural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Service,ASCS)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37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이
Swampbuster위반 때문에 보류되었다.그리고 식량․농사․보전․매매법218)은 그렇
게 전환된 습지에서 농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배수하거나 또는 교묘하게 속이려는
(실질적인 경작은 요구되지 않는다)자는 그 해와 그 다음의 해 동안 재정적인 지원
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 법은 부주의한 위반에 대한 누진처벌
(graduatedsanctions)제도를 창안했으며,농부가 변경한 습지를 복구한다면 잃었던
연방의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219)
1970년에 통과된 제방법은 습지와 그리고 인접하는 지역에 대해 10년의 지역권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권한을 제방프로그램(WaterBankProgram)에
215)FactSheetforCongressionalRequesters,op.cit.,p.25.
216)TilteXII,SubtitleCoftheFoodSecurityActof1985(16U.S.C.3821)
217)16U.S.C.1301.
218)Food,Agriculture,ConservationandTradeActof1990.
219)Ibid,p.25.



- 78 -

부여한다.이 법의 목적은 국가의 습지를 보호․복구․향상시키는 것이며,이 법 하
에서 사적인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습지의 변경 또는 파괴를 하지 않으며,철새
의 서식을 위해 지표면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는 협정을 연방정부와 체결한다.이와
반대급부로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연방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제공받는다.
1991년 7월 현재 제방프로그램(WaterBankProgram)하에 등록된 토지는 54만 에이
커이며,매해 8백만 달러의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220)

(((555)))기기기타타타 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한한한 법법법률률률

가가가...연연연안안안방방방호호호자자자원원원법법법(((CCCoooaaassstttaaalllbbbaaarrrrrriiieeerrrRRReeesssooouuurrrccceeesssAAAcccttt)))221)

이 법의 목적은 연안의 개발 시에 관련된 어류,야생생물,다른 자연적인 자원의 손
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개발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도로건설 교량건
설 등에 대한 보조로서 사용되고 있으며,또한 연방정부의 보조로 이루어지는 홍수보
험(floodinsurance)도 역시 이들 지역의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222)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의회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생태적으로 극히 중요한 방호자원을 손상
하는 개발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제97차 의회에서 이 법
을 제정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이 금지에 대한 법규가 발효되게 되었다.223)특히
이 법은 해안방호자원224)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방경비지출(expenditures)과 재정적
지원이 아직 미개발된 방호자원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225)

220)Ibid,p.25.
221)16U.S.C.3501.
222)이상돈,전게논문(주 33),194면.
223)FactSheetforCongressionalRequesters,op.cit.,p.24
224)해안방호자원(coastalbarrierinlands)이란 방호도서(barrierislands)라고 불리는 토지를 통칭

하는데,이는 해안의 육지에 평행하게 형성된 일종의 도서 또는 연륙도(連陸島)로서 바다의
파도와 폭풍우로부터 본토를 보호하여 주는 완충지대(bufferzone)의 역할을 하여 본토의 해
안지대의 환경을 보호하여 준다.마이애미비치와 갈베스톤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대서양
의 메인주로부터 플로리다주 및 멕시코만의 텍사스주에 이르기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다.이
들 도서는 그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물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데,근래에 들어서
서는 주거지역으로 급속히 개발되어서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물론,폭풍우와 해일로 인한 인
명 및 재산상의 피해마저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었다.

225)FactSheetforCongressionalRequesters,op.cit.,p.25.



- 79 -

나나나...연연연안안안역역역관관관리리리법법법(((CCCoooaaassstttaaalllZZZooonnneee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AAAcccttt)))222222666)))

1972년에 제정된 이 법은 주의 연안관리계획에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 바,종래의 연안역 관리에 관한 주 및 지방정부의 계획이 부적절한 것을 인식
하고 개선을 도모한 것이다.주된 내용은 연안에 접한 각 주로 하여금 습지,범람지,
강 하구,해변,사구,사취,산호초,어류 및 어류의 서식지 등 가치 있는 연안 자연
자원을 보전 및 관리하고 가능한 경우 복원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227)각 주는
그 주의 연안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연방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이에 대하
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그리고 일단 주의 계획이 승인되면 연방정부의 여타의
다른 조치는 주의 계획에 합치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연방법률의 요건은 매우 유
연하기 때문에 각 주는 다양한 모습의 연안역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228)

다다다...식식식량량량․․․농농농사사사․․․보보보전전전․․․매매매매매매법법법(((FFFooooooddd,,,AAAgggrrriiicccuuullltttuuurrreee,,,CCCooonnnssseeerrrvvvaaatttiiiooonnnaaannndddTTTrrraaadddeee
AAAccctttooofff111999999000)))229)

이 법은 환경보전지역보유프로그램(EnvironmentalConservationAcreageReserve
Program)의 한 부분으로서 농업안정보전국에 의해 관리되어온 WetlandsReserve
Program을 확립했다.습지유보프로그램(WetlandsReserveProgram)은 주 법률에 의
해 허가된 가장 긴 기간의 지상권의 사용을 통해 1백만 에이커까지의 습지를 보유하
여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토지소유자는 매해 5만 달러,그리고 일시적 지상권하의
토지상에 복구계획을 이행하는데 비용분담 지원에 있어 75%까지 제공받는다.영구적
지상권을 위해서는 매년 지급 제한이 없으며,연방정부가 회복계획을 이행하는데 모
든 비용을 부담한다.230)

라라라...북북북미미미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법법법(((NNNooorrrttthhhAAAmmmeeerrriiicccaaannnWWWeeetttlllaaannndddsssCCCooonnnssseeerrrvvvaaatttiiiooonnnAAAccctttooofff111999888999)))231)

이 법은 물새 증가에 영향을 주는 북미철새관리계획(NorthAmericanWaterfowl

226)16U.S.C.1451.
227)§305.
228)이상돈,전게논문(주 33),192-193면.
229)P.L.101-624.
230)FactSheetforCongressionalRequesters,op.cit.,p.26.
231)16U.S.C.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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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Plan)하에서 6백만 에이커의 습지 보호와 복구에 이바지하며,그것의
이행을 위해 의회가 1천5백만 달러까지 자금 지출을 승인하도록 의회에 그 권한을
부여한다.이 법은 부분적으로 탄약과 사냥 무기,권총,그리고 궁수(archery)장비에
중과세를 부과한다.이 법의 재정은 철새법(MigratoryBirdAct)의 위반과 관련한 벌
금,형벌,몰수로 인한 세금과 야생생물복원연방보조법(FederalAid to Wildlife
RestorationAct)자금의 투자로부터 얻어진 기금에 의해 처리된다.이용 가능한 기
금의 50-70% 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습지보전 사업에 사용되며,나머지 기금은
미국에서의 습지보전 사업에 사용된다.232)

마마마...연연연안안안역역역관관관리리리개개개선선선법법법(((CCCoooaaassstttaaalllZZZooonnneee MMMaaannnaaagggeeemmmeeennntttaaannnddd IIImmmppprrrooovvveeemmmeeennnttt
AAAccctttooofff111999999000)))233)

이 법은 각 주에게 (1)연안습지보전,(2)자연적인 위험 관리 (3)공공비치 접근
(4)해양 잔해 관리 (5)연안역의 성장과 개발의 사정(assessments)(6)연안 에너지
시설의 환경친화적인 건전한 지역으로의 증진을 위하여 각 연안 주를 독려하고,연
안 수역의 오염을 처리하는 연안역의 개발을 위한 연안역관리프로그램을 요구한다.
이에 환경국은 습지 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연안역관리프로그램들을
이행하는 주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234)

222...독독독일일일

(((111)))갯갯갯벌벌벌의의의 현현현황황황과과과 관관관리리리

독일은 북해연안의 모든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국가이다.우리나라 남북한
의 갯벌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은 5,400㎢ 갯벌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이들 갯벌을
198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체별로 모두 국립공원화하였다.
독일의 국립공원은 모두 9개로 크게 산과 갯벌,연안지역으로 나누어진다.산을 대

232)Ibid,p.26.
233)16.U.S.C.1451.
234)Ibid,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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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국립공원은 모두 4개이며 갯벌국립공원은 3개이고 그 밖에 호수국립공원
이 2개 있다.
갯벌국립공원 3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해역별로 관할 지방정부가 다르기 때문
에 국립공원 지정연도와 갯벌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해안선을 따라 모든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에 각 주정부가 합의한 결과이다.이들 3개 갯벌국립
공원의 명칭은 각 주의 이름을 따라 니더작센 갯벌국립공원,함부르크 갯벌국립공원,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갯벌국립공원이라고 부른다.
니더작센주의 갯벌국립공원의 총넓이는 약 2,400㎢이며,갯벌과 염습지 사구가 발달
해 있다.함부르크 주의 갯벌국립공원의 총넓이는 117㎢로서 모래갯벌과 사구로 된 섬
들이 산재하며 동․식물상이 풍부하다.그리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의 갯벌국립은
총면적 2,850㎢로서 사구로 된 섬이 많고 연안에는 사구와 염습지가 발달해 있으며,지
구상에서 새가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이들 3개 주는 국립공원 규
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 관리청 및 관리사무소를 각기 설치하였다.235)관리
청의 임무는 여러 가지 환경적 위협이 갯벌에 더 이상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사냥이나
어업활동에 의한 교란 역시 최소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자연상태로 보전하기 위
한 조치들은 모두 연구를 통한 기본 조사 위에서 이루어진다.236)그러나 이곳의 갯벌
들은 엠스(Ems),베저(Weser),엘베(Elbe)강이나 인근 항만이나 공단으로부터의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환경이 더욱 나빠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연안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
키는 것은 해안가의 방조제인데 방조제 밖으로는 더 이상 갯벌이 생성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의 방조제 축조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237)각 주의 국립공원 운영방식
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제1구역은 보호구역인데,전제 면적의 54%이며 여기에는 일반대중의 출입이 금지
되어 있으며,안내자의 동반이 있을 때만 출입이 가능하고,수산물의 채취도 시기적
으로 제한을 받는다.제2구역은 총면적의 45%에 해당하는데,보호구역 외곽에 있는
데,제한된 길이나 표시를 따라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배의 수로로만 쓰이고 보호지

235)1개 관리청 산하에 15개 안내소를 두고 있으며,15개 안내소는 전 해안에 펼쳐져 있고 지역
에 따라 월-목요일까지는 9시에서 16시까지,주말에는 오후에 업무를 수행한다.안내자가 있
어 갯벌에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며 안내소에서는 책자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갯벌에
관한 영화까지 관람할 수 있다(고철환 엮음,전게서(주 67),1011면).

236)갯벌 연안에는 이미 100년이 넘는 갯벌연구소가 있으며,많은 갯벌연구소와 대학에 있다.
237)고철환 엮음,전게서(주 67),1009-1010면.



- 82 -

역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 행동 혹은 장래에 생태적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
한 행동도 금지되어 있다.그리고 총면적의 1%는 휴양지대인 제3구역인데,여기서는
누구나 사시사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이는 전 연안에 걸쳐서 고르
게 분포하고 있어 어느 한 지역에만 관광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다.238)대
부분의 주민들은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휴양객의 방문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
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239)

(((222)))슐슐슐레레레스스스비비비히히히 홀홀홀슈슈슈타타타인인인주주주의의의 갯갯갯벌벌벌국국국립립립공공공원원원관관관리리리법법법

독일에서는 1976년 12월 20일 자연보전법이 발효되었는데,그 내용은 국제자연보전
연맹(IUCN ;InternationalUnionofNatureConversation,1969)의 권고에 따라 제정
된 ‘자연보전구역의 범주’에 관한 것으로 갯벌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감을 선언하였다.
갯벌과 면해 있는 3개 주정부는 법령을 보완하여 이 개념을 수용하였는데,갯벌지역에
는 보전이 개발보다 우선함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240)그리고 각 주에는 갯벌에 관한
개별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항이나 국립공원의 경계등과
같은 사항만이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를 뿐 주의 갯벌 관련 법규는 거의 비슷하다.241)
여기서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갯벌국립공원관리법242)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가가...보보보전전전목목목적적적(((제제제222조조조)))

국립공원법의 제정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의 보전,특히 갯벌의 독특한 특성,아름
다음,다양한 동․식물을 보전하고 자연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이용하는 것은 허락한다.그러나 이 지역의 사용
이나 탐사를 위한 모든 문제는 개별적인 경우나 국립공원의 보호목적인 관점에서 공
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육지 개간 및 배수작업 등을 위한 일련의 작업들은 허락한

238)박태윤․이동근,전게서(주 43),84-85면.
239)고철환 엮음,전게서(주 67),1013면.
240)고철환 엮음,전게서(주 67),1009면.
241)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철환,전게논문(주 6)참조.
242)Law ontheProtectionoftheSchleswing-HolsteinWaddenSea(NationalParkLaw)of

July22,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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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을 치기 위한 목초지 등도 연안보호의 목적에 합당할 경우 허락한다.

나나나...주주주정정정부부부의의의 의의의무무무(((제제제888조조조)))

주정부는 이 법규가 지켜지는지를 항상 감시한다.환경보호법 제49조 1항과 제51
조 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국립공원 지역의 관리권을 갖는다.그리고 디
트마르첸에 있는 관련 환경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다다...국국국립립립공공공원원원의의의 보보보전전전과과과 관관관리리리

(((가가가)))국국국립립립공공공원원원의의의 설설설정정정(((제제제111조조조)))
주의 북해연안을 주정부법 제15조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아래를 법규에 따
라 보호한다.이 국립공원의 이름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Schleswing-Holstein
WaddenSea)"이라 한다.이 국립공원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포함한다.
․원래 갯벌에 속하는 해수면 아래 모든 지역
․육지와 연하는 연안 및 도서
․갯벌 주위의 연안 지방들
․Uthorn,Japsand,Norderoogsand,Suderoogsand,Bauort섬의 모래톱을 포함
하는 갯벌 및 Trischen섬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만들어지고 있는 작은 섬들
․Eiderstedt반도의 서쪽에 있는 모래톱

(((나나나)))보보보전전전지지지역역역의의의 구구구획획획(((제제제444조조조)))
갯벌 국립공원은 다음과 같이 구획한다.주정부는 심의를 거쳐 Ⅰ구역,Ⅱ구역,Ⅲ
구역을 공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Ⅰ구역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Ⅰ구역으로 물개 서석지,새들이 알을 낳고 먹
이를 찾으며 새끼를 키우는 지역,염습지,또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외해역,사
구지역들이다.단,항로는 제외한다.

․Ⅱ구역 :구역Ⅰ에 포함되지 않은 염습지와 식물,동물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
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구역Ⅰ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지역들

․Ⅲ구역 :Ⅰ구역,Ⅱ구역에 속하지 않은 기타 갯벌 지역

(((다다다)))행행행위위위제제제한한한(((제제제555조조조)))
이 규정이나 기타 규정에서 허락되지 않은 사항들은 본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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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히 국립공원 내에서도 보호지역을 파괴,훼손,변경하는 행위 및 이후 교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특히 다음의 행위들은 금지된다.
․폭약에 의한 폭발과 굴착작업 등 환경보호법 제7조 1항에 정의한 방해행위
․동․식물 서식지를 훼손,변경 행위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행위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소음이나 기타 행위로 동물의 행동을 방해하거
나 다치게 하고 포획하거나 알을 꺼내거나 기타 생식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국립공원 내를 고유의 서식처로 하지 않는 식물,또는 동물의 외래종을 이식
시켜 들여오는 행위

․천막을 치거나 기타 잡 건물을 설치하는 행위
․갯벌에서 여러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행위

(((라라라)))행행행위위위제제제한한한의의의 예예예외외외(((제제제666조조조)))
모든 지역에서 다음의 행위는 금지행위의 예외로서 허용된다.
․도서주민을 위한 폐기물 처리와 물자공급
․건강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항해관련 행위와 긴급조난과 관계된 행위
․우편,전화 업무
․주 정부 관련 보전사업과 연구자들의 연구
․법적으로 허가된 건물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

Ⅰ구역에서는 위에서 허가하는 행위 이외에 어류,새우류 및 식용홍합을 허용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어업하는 행위와 관례에 상응하는 어업행위는 가능하
다.이 지역에서의 다른 어업활동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Ⅱ구역에서는 위 1항과 2항에서 허가하는 행위 이외에 어업 및 목축,허가된 사냥,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있었던 도로 및 통로의 유지행위는 허가된다.
Ⅲ구역에서는 위 1항과 3항에서 허가하는 행위 이외에 준설물의 처리를 포함하여
어항을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행위,허가 받은 석유 채취 작업,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를 받은 모래와 자갈 채취행위,허가받은 개흙,모래를 개인적 목적이나 도로 보수를
위해 채취하는 행위가 허가된다.
Ⅰ구역,Ⅱ구역 중 금지간판이 표시된 지역에 들어가거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는 거주자나 허가된 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주정부는 Ⅱ구역과 Ⅲ구역에서 휴양․관광․상업목적을 위하여 개발하거나 측정하
는 행위를 허가하며,이러한 개발행위가 환경보호 및 자연보존에 대한 요구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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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보호목적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방해를 유발하는 개발 혹은 활동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는 환경보호법
제7조와 제10조를 적용한다.

(((마마마)))위위위반반반의의의 효효효과과과(((제제제111000조조조)))
위에 열거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경보호법 제45조 1호,2호,3호를 적용
하여 슈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정부는 범칙금을 부과한다(대부분 10-1만 마르크 정도
의 벌금이 주어진다).
위에서 살펴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갯벌국립공원관리법의 행위제한과 행위제
한에 대한 예외규정은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상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는 공원을 훼손
하는 행위,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한 덫 등의 설치와 유
독물을 뿌리는 행위,지정장소 밖에서의 상행위,야영행위,주차행위,취사행위,오물
이나 폐기물투기행위 등을 금지한다243)는 내용과 비슷하다.

243)자연공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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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주주주요요요 국국국내내내법법법제제제

제제제111절절절 개개개설설설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높
은 생산력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인식이 변
화되고 있고,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국제적 협약의 형태로 반영되고 있고,또한 미국
이나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각종 법령을 통하여 습지에 대한 개발행위와
훼손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습지를 복원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토지확보,수자원확보,지역개발이라는 논리로 서남해안의
많은 연안습지와 인근 해역을 간척해왔으나,습지보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1997년도에 람사협약에 가입하였으며,1999년에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기
에 이르렀다.습지보전법(1999.2.8.법률 제5866호)및 동법 시행령(1999.8.7대통령
령 제16528호)의 제정은 습지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도 이바
지하게 되었다.
습지보전법 이외에도 연안습지의 보전과 개발에 관련되는 법률로는 자연환경보전
법,자연공원법,공유수면매립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률
들이 있는데,이들 법률들은 직․간접적으로 연안습지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습지보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습지관련 법률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우
리나라 습지보전관련법률과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기초를 마련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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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 기기기본본본원원원칙칙칙과과과 환환환경경경정정정책책책기기기본본본법법법

111...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 기기기본본본원원원칙칙칙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법인 환
경정책기본법으로부터 도출하듯이,습지보전의 기본원칙 또한 헌법의 환경권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으로부터 도출 가능할 것이다.주요한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으로는 사
전배려의 원칙,존속보장의 원칙,원인자 책임의 원칙,공동부담의 원칙,협력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는데,이들 원칙은 연안습지의 보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선,사전배려의 원칙이란 국가와 사회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성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여야 하고,생태계의 기초와 자
연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위해 사전에 배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것은 환
경보호에 있어서 제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원칙은 환
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라고 한 규정에서 그 일면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환경정책기본법 제7
조의 2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즉 그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
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2항에서는 “사업자
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가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
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
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에서는 “국
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
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그러한 원칙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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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제5조에도 반영되어 있다.그리고 이러한 사전배려의 원칙은 연안습지의
보전과 관련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습지보전법․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 및 멸종
위기야생동․식물보호법 등에서 각종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각종 보호구역
의 지정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이들 개개의 법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
유는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함에 있다.
둘째로,존속보장의 원칙이란 환경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되며 현존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환경관리 및 자원배분을 통해 결국 추가적인
환경부담을 허용하기 쉬운 사전배려의 원칙보다도 환경상태의 악화를 금지한다는 측
면에서는 더 엄격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244)이러한 존속보장의 원칙은,환경정책
기본법 제2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
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라고 규정하고,이를 위하여 제7조의 2와 제7조의 3
등에서 제품의 사용․폐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규정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또한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3조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도 환경의 존속보장을 위한 것이며,특히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원인자 책임의 원칙은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실보전
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 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자
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환경오염 또
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에서 명시되어 있으며,환경오염․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동법 제31조에서 구현되고 있다.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수질환
경보전법 제19조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공동부담의 원칙이란 국가와 국민 등이 환경의 제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이는 환경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그에 대한 부담을 지기 어려운 경우 등
주로 위험영역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이다.245)이러한 공동부담의 원칙에서는 비용뿐

244)천병태․김명길,전게서(주 127),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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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의무가 포함된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모든 부담을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원칙 중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에서 확인할 수 있다.비용부담의
원칙이 구체화되어있는 예는 자연환경보전법,습지보전법,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에
서의 협력금,이용료 및 사용료와 관련한 조항에서 구체화되어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
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서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
되어야 함을 선언하면서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라
고 규정하여 공동․공평부담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협력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사업자 등이 협동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환경보전은 국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국가와 국민 모두
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헌법 제35조 1항에서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그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내지 제6
조,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자연공원법 제3조,습지보전법 제3조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조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내지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246)
이들 원칙은 서로 선택적으로 보충적으로 또는 중복되게 적용될 수 있으며,법률
에 명문으로 규정됨으로써 직접 구속력을 갖기도 하고,환경행정 및 법 정책에 있어
서 행위원칙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247)
다음에서는 연안습지와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습지보전법을 중심으로
하되 습지보전법외의 개별법들은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습지보전법과 연관성이 있는
조항만을 발췌하여 습지보전법과의 비교를 통한 방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45)천병태․김명길,전게서(주 127),42면.
246)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원칙을 더 추가하자면 ‘자연환경상속의 원칙’을 들 수 있다.자연환경

상속의 원칙이란,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자연의 보전과 관련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환경정책기
본법의 기본이념에서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
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라고 규정한데서 찾을 수 있다.이러한 원칙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서 “자연은…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서,국토기본법에서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
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라고 선언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또
한 야생동식․식물보호법에서 “야생동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재 세대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
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서 더욱 선명하게
구체화되어 있다.

247)김남진,｢행정법Ⅱ｣,법문사,2001,594-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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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경경경정정정책책책기기기본본본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환경정책기본법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점점 더 다양화․복잡화해 가는 환경문
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종전의 환경보전법상의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이질적인 분야를 각각 개별 단행법으로 분리함과 동시에,선언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기본법으로 입법화함으로써 1990.8.1.제정되었다.이로써 국가환경보전시책
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계법률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하여 환
경보전시책을 국가전체로서 유기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적 특
징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철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입법화하였다는 점이다.248)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복잡한 환경관련업무를 종합․조정하여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도록 했으며,국민과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역할을 정립했다.
그 후 환경정책기본법은 1993.6.11.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조항이 삭
제되는 등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특히 2002.12.30.개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의 원칙,자원의 순환적 사용의 촉진,국가환경종합계획의 위상 강화,시·군·구 단위에
서의 환경계획수립의 의무화,개발계획수립․개발사업시행에서의 환경계획의 고려 및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보급,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
책 마련,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금지 및 환경영향
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에서의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이 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
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
248)전병성,“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환경법연구｣제14권,1992,

75-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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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
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그것은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으로서 환경관계
개별 대책법에 대한 근본규범적 지위에 있다.249)이러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장 총
칙,제2장 환경보전계획수립 등,250)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제4장 환경보전자
문위원회,제5장 보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22)))주주주요요요 내내내용용용

가가가...기기기본본본이이이념념념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제3조)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
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
고,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구
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
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나나나...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 책책책무무무와와와 자자자연연연환환환경경경의의의 보보보전전전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
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제4조).또한 )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
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제5조)
249)이상돈․이창환,전게서(주 179),98면.
250)제2장은 다시 제1절 환경기준,제2절,기본적 시책,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제4절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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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
민에게도 부과된다.즉,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
과 환경훼손을 줄이고,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

다다다...환환환경경경오오오염염염 등등등의의의 사사사전전전예예예방방방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
품의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방의 노력을 기울이
도록 한다.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을 개발하도록 하고,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
진하도록 한다.또한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
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의 2).

라라라...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계계계획획획수수수립립립 등등등(((법법법 제제제111000---111444조조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
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제10
조).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
하도록 하고,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그리고
지역수준에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
록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한다.

마마마...민민민간간간환환환경경경단단단체체체 등등등의의의 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활활활동동동 촉촉촉진진진 및및및 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교교교육육육등등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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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
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6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
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16조).

바바바...사사사전전전환환환경경경성성성검검검토토토 및및및 환환환경경경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법법법 제제제222555---222888조조조)))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전환
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
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
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8조).

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법법법률률률

111...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토지확보․수자원확보․지역개발이라는 논리로 서․남해안
의 많은 연안습지와 인근 해역이 간척 등으로 개발되어 왔다.그 결과로 부족한 토지
공급 및 수자원 확보 등의 순기능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그 반면에 엄청난 연
안습지의 상실을 초래하고 각종 배출물질 등의 해수오염으로 인하여 연안습지의 다양
한 생물상과 생태적 기능을 잃게 했다.이러한 생태계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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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국제적으로는 1971년에 습지보전
협약인 람사협약이 채결되었으며,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이 협약의 회원국으로 가입
하였다.국내적으로는 1999년에 람사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내법
인 습지보전법(1999.2.8.법률 제5866호)및 동법 시행령(1999.8.7,대통령령 제
16528호)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후 습지보전법은 2002년 12월 26일자로 일부 개정되었다.그 이유는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는데,그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습지의 보전·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습지보전기본계획 등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습
지개선지역에 대해서도 습지보호지역과 같이 출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며,불가피
하게 훼손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습지를 존치하도록 하였다.또한 습지보호
지역 등의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건축물과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습
지보호지역과 습지보전시설 등의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
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제1장 총칙,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제3장 보칙,제4장 벌칙 등 본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에서
는 현행습지보전법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22)))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가가가...보보보호호호객객객체체체 및및및 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의의의 책책책무무무

(((가가가)))보보보호호호객객객체체체로로로서서서의의의 습습습지지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습지보전법은 법명칭에서도 알 수 있
듯이 바로 습지를 그 보호객체로 한다.여기서 습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문제되
는데,습지보전법은 습지의 개념을 스스로 정의하고 있다.즉 습지라 함은“담수․기
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라고 정의하고,이어서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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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을 내륙습지로,그리고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연안습지로 정의하고 있어
(제2조),내륙습지는 육지나 섬 안에 있는 호․소․하구 등의 지역이라고 하여 연안
과 내륙에 상관없이 모든 습지를 포괄하는 데 반하여,연안습지는 만조수위선과 간
조수위선 사이의 바다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안의 개념을 살펴본다면,연안관리법 제2조에서는 그 규율대상인
“연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고 하
면서,연안해역은 바닷가(즉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
이)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라고 하고,연안육역은 무인도
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251)범위 안의 육지지역(하천구역 제
외)으로서 연안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이라고 한다.이러한 연안의 개념은 습지
보전법상의 “연안”습지에서의 연안의 개념보다 훨씬 넓음을 알 수 있다.다른 한편으
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서는 그 규율대상인 공유수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유수면은 바다․바닷가,그리고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한다.그리고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
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라고 하고,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
이를 “간석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습지보전법에서 말하는 연안습지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간석지로서
주로 갯벌만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연안습지의 개념에서는 연안관
리법상의 “연안육역”은 물론이고 연안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서의 “바닷가”까지
도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나나)))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의의의 책책책무무무
습지보전법은 “국가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고 하여 습지보전의 책무를 기
본적으로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제3조 제1항).더욱 구체적으로는 환경부장관은 습
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내륙습지에 관하여 습
지보호지역등252)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하며,해양수
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
251)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임.
252)이하에서는 “습지보호지역등”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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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2․3항).따라서 습지조사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은 환경부장관이 총괄하고,253)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보전 시책의 수립․시행
은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분담하
여 관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습지보전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보전에 관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제3조 제4항),이로써 습지보전의 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시․군․자치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환경보전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자연환경보전법(제4조)․자연공원법(제3조)및
야생동․식물보호법(제4조)등의 통례에서 벗어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지보
전법은 여러 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일반에 관
하여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254)
또한 사업자 내지 일반국민이 습지보전의 책무를 지는가에 관해서 습지보전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것도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및 제6조)․자연
환경보전법(제4조)․자연공원법(제3조)및 야생동․식물보호법(제4조)등에서 사업자
내지 일반국민의 환경보전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궤와는 어긋난 것이다.물론 그러
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사업자 내지 일반국민의 습지보전책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
다.예컨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각종 행위규제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내지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나나...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

습지보전법은 습지보전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습지조
사결과를 토대로 수립되는 습지보전기초계획,그러한 기초계획을 토대로 수립되는 습
지보전기본계획,그리고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에 대한 보전

253)그러나 습지보전법 제4조에서는 습지조사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습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총괄한다는 습지보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제4조와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254)예컨대 제12조(습지보전시설),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
장),제18조의 2(이용료),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2조의 2(국고보조)및 제22조의 3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규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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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그것이다.
우선,습지보전법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각각 습지조사결과
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이러한 기초계획을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물론 이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습지
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습지조사에 관한 사항,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
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기타 습지보전에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255)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습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습지보전기초계획․기본계획과는 달리,습
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보호습지에 대하여 수립되
는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 있는데,습지보전법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256)그리고 이러한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습지보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습지의 보전
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257)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한 계획들은 실제로 시행되어야 습지보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를 위하여 습지보전법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5항).258)나아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습지의 보전․

255)습지보전법시행령은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습
지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256)습지보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권한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57)습지보전법시행령은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당
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생물다양성의 유지,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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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습지보호지
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제11조의 2).

다다다...습습습지지지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등등등의의의 지지지정정정과과과 해해해제제제

(((가가가)))보보보호호호습습습지지지의의의 종종종류류류 및및및 지지지정정정․․․관관관리리리주주주체체체
습지보전법은 모든 습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
된 특정의 습지지역에 대해서만 습지보전법상의 특별한 보전․관리조치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그러한 지정보호습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첫째는 습지보호지역인
데,이것은 소정의 법적 기준을 갖춘 것으로서 특별한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지역이
라고 인정되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며,습지보전법의 주된 보호대상이
되는 보호습지이다.둘째는 습지주변관리지역인데,이것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를 위
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일종의 완충지역이며,이러
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습지보전법은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다.셋째는 습
지개선지역인데,이것은 훼손되거나 불량한 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된 습지지역이며,이러한 습지개선지역도 습지보전법의 일정한 보
호를 받고 있다.그 밖에도 협약등록습지가 있는데,이것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지역 중에서 정부가 람사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 등록된
습지지역이며,이러한 협약등록습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람사협약에 따른 보전․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이에 따라 습지보전법은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보전․관리와 다른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와 같이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의 지정․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은 내륙습지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연안습지의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담당한다(제3조 제3항).그에 따라 내륙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과 그 해제․변경은 환경부장관이,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과
그 해제․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제8조 및 제10조).그리고 람사협약사무국에
협약등록습지로서 등록할 통보대상습지도 내륙습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이,연안습지
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또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관리도 내륙습

258)습지보전법시행령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 99 -

지․연안습지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한다.그러나
습지보전법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21조).
이에 따라 습지보전법시행령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
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기
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제18조).

(((나나나)))보보보호호호습습습지지지의의의 지지지정정정기기기준준준과과과 지지지정정정․․․해해해제제제절절절차차차
습지보전법상 보호습지로서 보전․관리되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호습지
로 지정되어야 한다.그러한 보호습지의 지정기준은 보호습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선 습지보호지역의 경우를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습지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이러한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은 2004년 8월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
정한 내륙습지의 경우는 10개소(45.861㎢)이고,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연안습지의 경우
는 5개소(140.728㎢)이다.259)다음으로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를 보면,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뿐이고(제8조
제1항),그 밖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그러나 습지보전법시행령은 습지주변관리지역
의 면적을 당해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마지막으로 습지개선지역의 경우를 보면,①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
259)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내륙습지로는,낙동강하구(철새도래지),대암산(우리나라 유일의 고

층습원),우포늪(우리나라 최고의 원시자연늪),무제치늪(희귀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습
지),물영아리오름(기생화산구),화엄늪(산지습지),두웅습지(신두리사구의 배후습지,희귀야생
동식물 서식),신불산 고산습지(희귀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습지),담양 하천습지(멸종위
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하천습지),신안 장도 산지습지(도시지역
최초의 산지습지)가 있다.그리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연안습지로는,무안 갯벌(생물다
양성 풍부,지질학적 보전가치 있음),진도 갯벌(수려한 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철새도래
지),순천만 갯벌(흑두루미 서식 도래 및 수려한 자연경관),보성 벌교 갯벌(자연성 우수 및
다양한 수산자원),옹진 장봉도 갯벌(희귀 철새 도래 서식 및 생물다양성 우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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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②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
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습지지역
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2항).물론 협약등록습지의
통보대상습지의 선정은 람사협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그러나 습지보전법은
법 시행 당시(1999.8.9.)공유수면매립법․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골재채취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매립면허․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
는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부칙
제3조),이미 매립면허․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그러한 습지지역에 대해서는 습지보전
법상의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따라서 법적 보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그 반면에 습지보전법은 그 시행 당시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
된 생태계보전지역 중에서 낙동강하구․대암산․우포늪․무제치늪의 생태계보전지역
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제2조).
그런데,보호습지 등으로 일단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습지보전법은 그러한 지정해제․변경의 사유로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260)와 ②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다(제10조).
이상의 기준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변경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다.그리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이 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변경할 때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261)그리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그리고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변경한 때에는 해당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연안습지는 특이한 자연환경의 하나이
260)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습지보전법시행령은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즉 국가경

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
치․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261)협약등록습지로 통보할 대상습지의 선정절차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만을 규정하
고 있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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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의 연안습지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습지이다.물론 지역
주민은 습지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들인 동시에 보전의 의무도 지역주
민외의 자들보다 더욱 더 직접적으로 진다고 보지만,이러한 연안습지는 공물로서
모든 국민이 주인이다.따라서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이외의 일반국민들
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라라라...습습습지지지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 등등등의의의 보보보전전전․․․관관관리리리

(((가가가)))보보보전전전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시시시행행행과과과 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시시시설설설의의의 설설설치치치
습지의 보전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만으로 기대될 수 없다.습지보전법은 습지
보호지역 등에 대해서는 그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이러한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이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습지의 보전․이용․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전계획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의2).
따라서 습지보전을 위한 각종의 조치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에 따라
행해질 것이지만,그 가운데에는 습지보전시설의 설치나 각종의 습지보전사업의 시
행 등이 포함될 것이다.그 중에서 습지보전법은 특히 습지보전시설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데(제12조),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장262)은 습지보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습지보전시설로
서 허용되는 시설로는,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②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③ 나무로 만든 다리,교육․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습지보전시설263)이 있
다.이러한 습지보전시설은 습지보호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습지보전법은 이러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 2).

(((나나나)))습습습지지지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에에에서서서의의의 행행행위위위규규규제제제 및및및 그그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재재재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각종의 습지훼손행위를

262)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습지보전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 제2항).

263)습지보전법시행령은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을 규
정하고 있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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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나아가 그 지역의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규제
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고시의 법적 효과로서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각종의
규제는 보호습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여기서는 먼저 습지보호지역에서의 각종 규
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공유수면매립
면허와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금지하고 있다(제16조 제1항).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습지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
른 법률에 의한 협의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어쨌든 습지보전법은 심각한 습지훼손을 초
래하는 습지매립과 골재채취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원
천적으로 매립면허와 골재채취허가는 물론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금지하고 있
다.그러나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64)
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습지보전법이 규정한 이러한 예외사유는 매우 포괄적이다.
더구나 습지보전법 시행 당시(1999.8.9.)매립면허․골재채취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받
은 것으로 간주되는 습지지역에 대해서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조항의 적용
이 배제되고 있어서(부칙 제3조),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습지보전법상의 그러한 예외사유는 습지보전에 대해서는 위협적이라
고밖에 할 수 없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하는 사업규모가 어느 정
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즉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이상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존치해야 하고,이렇게 존치된 습
지에 대해서는 그 생태변화상황을 5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
태계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시행령 제14조,시행규칙 제10조).
둘째,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제13조 제1항).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264)그러한 경우로서 습지보전법시행령은,①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
는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②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③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
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개획을 수
립하는 자,공유수면매립면허와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
관과 협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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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모래․자갈 또는 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경작,포획 또는 채취,

이러한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
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4조).또한 그러한 금지에 위반한 자와 중지명령․원상
회복명령․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조).그리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
한 면허 없이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23조).그러나 이러한 행위 규제에는 중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즉 그러한 행위금
지는 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
한 경우,②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에서 농림수산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기타 공익상․군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협의)이 있으면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제13조 제5항).이러한 승인(협의)와 관련하여 습지보전
법시행령은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승인(또는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1조의 2),습지훼손금지규정의 적용배제사유로서 습지보전법에 규
정된 “공익상․군사상 부득이한 경우”란 지나치게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나아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과 시험․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어업,그리고 염관리법에 의한 염제조
업에 관하여 습지보전법 시행 당시(1999.8.9.)이미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습지훼손행위금지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부칙 제4조).
셋째,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
한․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이 경우에 출입이 제한․금지되는 지역의 위
치․면적,제한․금지기간,제한․금지사유,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제15조 및 시행규칙 제9조).물론 출
입제한․금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입제한․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
실을 고시해야 한다.이와 같이 출입이 제한․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그런데 출입의 제한․금지가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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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고 있다.해당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
입하는 경우,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군사상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등을 위한 활
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265)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제15조).또한 출입제한․금지의 경우에도 앞에서 이미 언급한 습지
훼손행위금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과 시험․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어업,그리고
염관리법에 의한 염제조업에 관하여 습지보전법 시행 당시(1999.8.9.)이미 면허․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출입제한․금지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부칙 제4조).독일의 경우에는 갯벌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각 주의 국
립공원 운영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
리하고 있는데,제1구역인 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54%로서,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여기에는 항상 일반대중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수산물의 채취도 시기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다다다)))습습습지지지개개개선선선지지지역역역․․․습습습지지지주주주변변변관관관리리리지지지역역역에에에서서서의의의 행행행위위위규규규제제제와와와 그그그 제제제재재재
앞에서 언급한 습지보호지역에 비해서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의 경우에
는 습지보전을 위한 행위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먼저,습지개선지역의 경우를 보면,습지보호지역에서 인정되는 바 공유수면매립기
본계획의 수립․변경의 금지,공유수면매립면허․골재채취허가의 금지와 같은 규제와
그 예외사유 등이 습지개선지역에도 그대로 인정되며(제16조,제17조),그리고 습지보
호지역에서 인정되는 바 출입제한․금지와 위반시의 제재 및 그 예외에 관한 내용도
역시 습지개선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제15조 및 제27조).266)그러나 습지보호지역
에서 인정되는 각종의 행위금지는 습지개선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단지 습지주변
관리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습지개선지역 안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생태

265)습지보전법시행령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환경부장관․해
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와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산림법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사,기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
장관이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12조).

266)이에 관해서는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규제에 관한 설명 중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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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교란야생동․식물을 방사․식재하는 행위가 금지될 뿐이다(제13조 제2항).이러한
금지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으로,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과 습지개선지역에서 인정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금지,공유수면매립면허․골재채취허가의 금지와
같은 규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습지보호지역에서 인정되는 다양한 행위금지 및 습
지보호지역․습지개선지역에서 인정되는 출입제한․금지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습지보
전법은 단지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관계중앙행정기
관의 경우 협의)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승인․협의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등
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제13조 제3항 및 제4항).267)또한 습지
개선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습지주변관리지역 안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생태
계교란야생동․식물을 방사․식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3조 제2항).그리고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268)없이 간척사업․공유수
면매립사업 기타 위해행위를 한 자,그리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방사․식재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2...자자자연연연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차원의 자연보호운동은 내무부 산하의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와 자연보존협회가 추진했으며,산림행정과 조수보호는 산림청이,국립공원관리는 내
무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는 문화재관리국이 추진해
왔다.이러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자연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조정 통제하

267)습지보전법시행령에서는 사업규모는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승인․협의의 대상행위만을 규정하
고 있다.승인․협의 대상해위로는,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매립,공유수면관리
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점용․사용허가 대상행위,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대상행위,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 점용,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대상행위,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협의 대상행위,산림
법 제10조의 4에 의한 임도의 설치와 제90조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대상행위가
규정되어 있다(제11조).

268)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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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1978년에 발효한 환경보전법에 환경청장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전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할 것을 건설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1개의 조항(제9조)을 두었었다.그 후 환경보전법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는데,환경정책기본법 제3절에 자연환경보전을
별도로 규정하였다.환경정책기본법의 이러한 조항은 곧 자연환경보전법 제정을 예
고한 것이었다.269)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체결에 대비해서 자연환경총괄기능을 보강하는 새로운 법
률의 필요에 따라 1991.12.31.법률 제4492호로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다.270)
이때의 자연환경보전법은 본문 제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자연환경보전법은 1997년 8월에 전면 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 법은 본문 6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새로운 법률과 같은 면모를 갖게 되었
다.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첫째,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보
전하도록 하고 그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보전하도록 하였고,둘째,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그 밖에도 해양자연환경보전업무의 해양수산부 이관,생
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 등을 규정하였다.그 이후에도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 부분개정되기도 하였는데,특히 2004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대부분 삭제되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다양한 생태계
를 보전하며,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장 총칙,제2장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전,제3장 생태계보
전지역의 관리,제4장 생물다양성의 보전,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제6장 보칙,제7장
벌칙 등 본문 6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습지,특히 연안습지보전의
규율과 관계가 깊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69)이상돈․이창환,전게서(주 179),132면.
270)이 법 제정당시 1991년 환경처는 자연환경보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

에 대해 산림청은 이미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법률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법률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육림가들은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인해 그들의 사유림이
새로운 보전지구로 묶일 것을 우려해서 반대했다.이상돈․이창환,전게서(주 179),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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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가가가...자자자연연연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 기기기본본본원원원칙칙칙과과과 자자자연연연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 책책책무무무

(((가가가)))자자자연연연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 기기기본본본원원원칙칙칙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271)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연환경이 이 법의 보호객
체이다.자연환경에는 연안습지를 비롯한 습지가 포함됨은 물론이다.자연환경보전법
은 자연환경보전시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조).① 자
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
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③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고,생물다양성ㆍ생태
계272)및 수려한 자연경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④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
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⑤ 자연환경보전
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
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자연환경보전과 자연
의 지속가능한 이용273)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나나나)))자자자연연연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 책책책무무무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우선,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자연환경보전기
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즉 국가․지방자치단체는 ① 국토의 개발 및 이용ㆍ관리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
한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및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
립ㆍ시행,②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

271)여기서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
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72)여기서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해양과 기타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고,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
을 포함하며,“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
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73)여기서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
연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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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③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
력양성 등 과학기술의 진흥,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그리고 사업
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책
임을 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나나...생생생태태태계계계보보보전전전지지지역역역 관관관리리리기기기본본본계계계획획획수수수립립립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
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
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이러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②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의 특별관리,③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완충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④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274)이 있다.

다다다...생생생태태태계계계보보보전전전지지지역역역등등등의의의 지지지정정정과과과 해해해제제제

(((가가가)))자자자연연연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관관관리리리주주주체체체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 가운데에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된 특정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법상의 특별한 보전․관리조치를 하도록 하
고 있는데,이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생태계보전지역․생태계특별보호구역․임
시생태계보호지역275)․완충지역276)․자연유보지역277)등이 있다.
274)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생태계변화관찰,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야생동ㆍ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275)임시생태계보전지역은 생태ㆍ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생태계보전
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276)완충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훼손이 생태계보전지역
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
하여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277)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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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 등에 대하
여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다음으로,생태계특
별보호구역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정책의 수립․시행은 환경부장관이 하듯이,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도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의 관할에 속한다.그래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및 전국자
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은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각종의 자연환경보
전지역278)의 지정과 그 관리도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이 한다.그러나 생태계보전지
역의 지정․관리,생태계특별보호구역 중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관리,임시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관리,완충지역의 지정․관리 등이 해양자연환경에 관하여 행해지
는 경우에는,그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에 속한다(제60조).따라서 해양자연환경
을 제외한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등 각종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관리만이 환경부장관이 하게 된다.물론 시․도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의 지정․관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279)
환경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1조).

(((나나나)))생생생태태태계계계보보보전전전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기기기준준준과과과 해해해제제제의의의 절절절차차차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관리되기 위해서는 생태계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생태계를 특별히 보
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1항).280)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278)다만,자연유보지역과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특히 비무장지대는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직접 지정하
고 있다(제2조 제13호).

279)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제57조에서 생태계보전지역을 비롯한 각종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관
리에 관한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유역환경청장․지방환
경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280)2004년 10월 현재까지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은 환경부 지정이 8개소,139.76㎢(낙동강 하구,
지리산,대암산,우포늪,무제치늪,섬진강 수달서식지,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동강유역)이고,
해양수산부 지정이 4개소,70.373㎢(신두리 사구해역,문섬 등 주변해역,오륙도 및 주변해역,
대이작도 주변해역)이며,그 외 시․도 지정이 10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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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
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
전이 필요한 지역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러한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지역을 시․도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0조 제1항).281)
이러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해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장․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1항).282)
생태계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ㆍ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태계보전지
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
경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라라라...생생생태태태계계계보보보전전전지지지역역역에에에서서서의의의 행행행위위위규규규제제제와와와 제제제재재재

(((가가가)))생생생태태태계계계훼훼훼손손손행행행위위위의의의 규규규제제제와와와 제제제재재재
우선,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태계 훼손행위가 금지된다.283)
․지정 야생동․식물284)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
는 함정,유해물,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의 채취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285)

281)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
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데,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은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그리고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
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지역은 자연생태
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제18조 제2항).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지리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중 수면 전역,무제치늪생태계보전
지역 전역을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제20조)

28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지정 후에는 해당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283)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84)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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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
관은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원상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2조).그리고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자 및 그에 대한 중지ㆍ원상회복․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조).
그러나 여기서의 행위금지에는 중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왜냐하면 다음의 경
우에는 여기서의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인데,그러한 적용배제사항
으로는,①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재해286)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② 제20조 제1항 제1호 이외의
행위로서 생태계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행위287)를 하는 경우,③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④ 다
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ㆍ
허가 등을 얻은 경우(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생태계보전
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⑥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지역
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자연환경보전법은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288)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된다.289)
285)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수면의 매립ㆍ간척과 불을 놓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22조).
286)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①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② 화재가 발생한 경우,③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23조).

287)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ㆍ어로행위ㆍ수산물채취행위와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규정
하고 있다(제24조).

288)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①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② 화재가 발생한 경우,③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23조).

289)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풀ㆍ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다만,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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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풀,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가축의 방목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동물의 방사
․안내판 기타 포지물의 오손․훼손․이전 행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한 유해물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8조 제2항).

(((나나나)))개개개발발발사사사업업업 제제제한한한 및및및 출출출입입입제제제한한한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290)을 제한하거나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제4항).그러나 그
러한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반면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4조).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
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291)이러한 출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제2항 제2호
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외),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
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동물의 방사(다만,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
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의하여 환경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90)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은 ① 산림법 제1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시설 및 동법 제9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②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③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④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⑤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⑥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제26조).

291)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포
함)에 대하여는 미리 공원관리청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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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제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8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출입제한ㆍ금지에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즉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②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천재ㆍ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
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③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292)에 의한 행위,
④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
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받지 아니한다.

마마마...국국국가가가의의의 지지지원원원 및및및 주주주민민민의의의 협협협력력력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의 주민의 협력에 관해서도 규정하
고 있다.즉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
는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오수ㆍ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
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
하여야 하며,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록 규정하고 있다(제
26조).나아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
여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계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293)지역주민은 당해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294)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제52조 각호의 사업(생태
계보전협력금의 용도)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292)제20조 제1항 제1호 이외의 행위로서 생태계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293)다만,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94)자연환경보전법 제5조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

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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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55조).
또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멸종위
기야생동ㆍ식물의 보호,기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과 같은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제58조).

333...자자자연연연공공공원원원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자연공원법은 기존의 공원법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함에 따라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43호로 제정되었다.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1.3.28.
자연공원법은 전면 개정되었는데,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개편하고,용
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
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아울러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그 개정이유였다.그 개정의 주
요내용으로는,공원기본계획의 수립,공원위원회의 기능 확대,공원계획의 타당성 검
토의 기준․절차,용도지구의 조정 및 허용행위기준의 합리화와 금지행위의 완화 또
는 강화,토지 등의 협의매수의 확대 및 매수청구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제1장 총칙,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
계획,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제5장 비용의 징수등,제6장 국립공원관리공단,제7장 보
칙,제8장 벌칙 등 본문 8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관
해서 연안습지의 보전과 관련이 깊은 것을 중신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22)))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가가가...보보보호호호객객객체체체 및및및 자자자연연연공공공원원원보보보호호호 등등등의의의 의의의무무무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를 규율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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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자연공원을 통한 자연생태계 및
자연․문화경관을 그 보호객체로 하고 있다.연안습지는 자연생태계의 주요한 일부
를 구성할 뿐 아니라 자연경관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습지가 자연공원법의 규율대상일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자연공원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및 자연공
원에서 거주하는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며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정
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그리고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이를 보전․관리하여 지속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자연공원의 주인은 모든 국민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사업자․관리자․
이용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에게 자연공원보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나나...자자자연연연공공공원원원과과과 자자자연연연보보보존존존지지지구구구의의의 지지지정정정과과과 폐폐폐지지지

(((가가가)))지지지정정정의의의 주주주체체체
자연공원은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하는데,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도립공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며,군립공원은 기초지방자치단
체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제4조).아울러 공원사업의 시행과 공원시설의 관리도
원칙적으로 공원관리청(공원지정주체)이 행한다(제19조).

(((나나나)))지지지정정정의의의 기기기준준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에서 정해진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제3조 및 별표 1).
그리고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
청은 공원을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고,밀집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정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한다(제18조).이러한 용도지구의 결정과 관
련하여 습지보전법과 특히 관련되는 지구는 자연보존지구로서 ①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②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③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이 살고 있는 곳 ④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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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공원관리청이 자연보존지구로 정하여 관리한다.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지  지  지  지  정  정  정  정  기  기  기  기  준준준준

자연생태계자연생태계자연생태계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자연경관자연경관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문화경관문화경관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지형보존지형보존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위치 위치 위치 및 및 및 및 

이용편의이용편의이용편의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 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다다다)))지지지정정정과과과 해해해제제제의의의 절절절차차차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승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조).
공원 내의 용도지구의 계획은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공원계획의 내용에는 공원의 용도지구계획이 포
함된다.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전
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여부(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 타당성 여부를 포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15조).
일단 지정된 자연공원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공원
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축소변경을 할 수 없다(제8조).자연공원의 폐지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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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변경의 절차는 그 지정절차와 같다.
이러한 국립공원내의 자연보존지구의 지정은 미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
아 보전에 어려움이 있는 연안습지지역의 보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다다...행행행위위위규규규제제제 및및및 그그그 제제제재재재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행위규제를 하고 있다.우
선,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에서의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제27조),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295)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
약을 뿌리는 행위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
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야영행위․주차행위․취사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
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그 밖에 공중의 자연공원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그리고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
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1항).허가․신고대상행위를 허가․신고 없이 하는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296)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295)이들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유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중의 벌칙이 규정
되어 있다(제82조 내지 제86조).

296)허가대상행위를 허가없이 하는 경우,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신고대상
행위를 신고없이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이 규정되
어 있다(제82조 내지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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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 포함)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해중동물 포함)을 잡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 포함)을 채취하는 행위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297)

이러한 허가대상행위에 대한 허가는,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할 뿐 아니라,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제
23조 제2항).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
지만,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71조).298)
다른 한편으로,① 자연공원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② 속
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③ 공원계획의 변경으
로 인하여 필요한 때,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나 사업
의 정지․변경299)을 하게 할 수 있다(제30조).300)

297)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298)그 밖에도 자연공원법이 허가를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즉 자연공원 안에서 각종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공원관리청의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
며,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71조 제2항).

299)사업정지․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제83조).

300)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여 허가가 의제된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나 사업정지․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30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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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과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조).그러
한 제한․금지에 위반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또한 자연공원법
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의 보호,훼손된 자연의 회복,자연공원에 들어가
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
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이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86조 제2항).

444...야야야생생생동동동․․․식식식물물물보보보호호호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 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
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던 기존의 법체계를 통합하고,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었다.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므로(부칙 제1조)2005년 2
월 9일에 발효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
로써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
적으로 하며,제1장 총칙,제2장 야생․동식물보호,301)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제4장
수렵관리,제5장 보칙,제6장 벌칙 등 본문 7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에서
는 연안습지의 보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301)제2장은 다시 제1절 총칙,제2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제3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외의 야생동․식물 보호 등,제4절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의 4절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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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주주주요요요 내내내용용용

가가가...야야야생생생 동동동․․․식식식물물물보보보호호호․․․이이이용용용의의의 기기기본본본원원원칙칙칙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보호와 이용의 기본원칙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첫째,야생동ㆍ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
산임을 인식하고 현재세대는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둘째,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
지는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야생동ㆍ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
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셋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동ㆍ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동ㆍ식물이 멸종에 이르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나나...보보보호호호객객객체체체 및및및 국국국가가가 등등등의의의 책책책무무무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함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야생동․식물과 나아가 그 서식환경을 보호객체로 한다.연안습지는 바로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연안습지
의 보전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 대하여 야생동․식
물보호에 관하여 일정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우선,국가는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
고,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관련 국제기구와
의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하며,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그리고 모든 국민은 야생동ㆍ식물의 보
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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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야야야생생생동동동․․․식식식물물물의의의 보보보호호호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다.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에 대한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

라라라...야야야생생생동동동․․․식식식물물물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

(((가가가)))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의의의 종종종류류류와와와 지지지정정정주주주체체체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보호지역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그리고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 그것이다.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7조).그리고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기초지방자
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제33조).

(((나나나)))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및및및 해해해제제제의의의 기기기준준준과과과 절절절차차차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되,그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다(제27조).302)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야생동․식
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다(제33조).그러나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보호구역으로서
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
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

302)야생동․식물보호법은 2005.2.9.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05.1.10.현재로서는 아직 그 시행
령과 시행규칙이 없다.



- 122 -

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고시한다
(제27조).또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도 지방자치단
체장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고시한다(제33조).

(((다다다)))보보보호호호구구구역역역에에에서서서의의의 행행행위위위규규규제제제 및및및 그그그 제제제재재재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
서의 각종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훼손행위가 금지된다(제28조 제1항).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에 한함)의
및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의 채취
․그 밖에 야생 동․식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위

이러한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된다(제68조).아울러 환경부장관은 그러한 위반행위의 중지․원상회복 기
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30조),이러한 중지 등의 명령에 위반하
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제69조).
그러나 이러한 훼손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중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즉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
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특별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03)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8조 제2항).
둘째,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의 다음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제28조 제3항),이러한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제73조 제3항).그러나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303)그러나 기존의 영농행위 등에 대해서는,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에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제28조 제4항).이러한 제한에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제7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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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셋째,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조).이러한
출입제한․금지에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73조 제2항).그러나 야
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군사목적상 필
요한 행위,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그 밖에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
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금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시ㆍ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장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규제에 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3조 제4항).이러한 조
치에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73조 제1항).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ㆍ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신고사항이며(제33조 제5항),304)신고하지 아니하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제73조 제3항).또한 시ㆍ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
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
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34조).

304)그러나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군의 업
무수행을 위한 경우,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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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기기기타타타 야야야생생생동동동․․․식식식물물물의의의 보보보호호호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조조조치치치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
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그 지원에 필요한 조
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이나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입은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
호구역 그리고 생태계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자연공원․도시공원 등의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입은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나아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각종사업305)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야생동ㆍ식물 보호단체에 국가가 보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제58조).
그 밖에도 신고포상금제도(제57조),야생동․식물보호원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제도(제59조 내지 제62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555...독독독도도도등등등도도도서서서지지지역역역의의의생생생태태태계계계보보보전전전에에에관관관한한한특특특별별별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이 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7호로 제정되었다.그 후 4차례 개정이 있었
지만,2003년 12월 30일에 있었던 제3차 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
라 극히 일부만 개정되었다.제3차 개정은 도서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
305)그러한 사업에는,야생동ㆍ식물의 서식분포 조사,야생동ㆍ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

한 연구,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야생동ㆍ식물의 불법적인
포획ㆍ채취 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그 밖에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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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특정도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
한 도서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시·도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현행 법은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
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도서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특정도서 안에서는 지
정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특정도
서의 지정,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기초조사,타인토지에의 출입,행위제한,허
가,출입금지,원상회복명령,법령위반에 대한 조치,토지등 매수,시·도특정도서지정,
벌칙 등 총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연안습지의 보전과 관련이
깊은 것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22)))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가가가...특특특정정정도도도서서서보보보전전전기기기본본본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은 특정도서306)의 자연생태계등307)의 보
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
항).이러한 기본계획에는 ①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②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③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08)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제2항).

306)“특정도서”라 함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
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제2조 제1호).

307)“자연생태계등”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
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화석ㆍ종유석등과 같이 퇴적ㆍ풍화ㆍ용해작용이나 화산
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제2조 제2호).

308)여기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①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② 훼손된 자
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항,③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
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이다(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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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특특특정정정도도도서서서의의의 지지지정정정

(((가가가)))특특특정정정도도도서서서의의의 지지지정정정주주주체체체
자연생태계등이 우수한 도서를 보전하기 위한 특정도서의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제4조 제1항)309).

(((나나나)))특특특정정정도도도서서서의의의 지지지정정정기기기준준준
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계등이 우수한 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를 지정하는 바,
그 지정의 대상이 되는 도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화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 자연경
관이 뛰어난 도서

․수자원ㆍ화석,희귀동ㆍ식물,멸종위기동ㆍ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
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다다다)))특특특정정정도도도서서서의의의 지지지정정정과과과 해해해제제제의의의 절절절차차차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도서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고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1문).또한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도서의 명칭·구역·면적·지정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한편,일단 지정된 특정도서는 ①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와 ② 지정목적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해제하거나 축
소ㆍ변경할 수 없다(제4조 제3항).특정도서의 지정의 해제·변경의 절차 및 고시는

309)한편,시·도지사는 특정도서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를 시·
도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제12조의3제1항).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
12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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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경우와 같다(제4조 제1항 제2문 및 법 제4조 제2항).

다다다...특특특정정정도도도서서서에에에서서서의의의 행행행위위위규규규제제제 및및및 그그그 제제제재재재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은 자연생태계등이 우수한 도서의 보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행위규제를 하고 있다.
우선,동법은 특정도서 안에서의 다음의 행위 및 허가를 금지하고(제8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13호)310),그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311).
․건축물ㆍ공작물의 신축ㆍ증축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택지의 조성ㆍ토지의 형질변경ㆍ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ㆍ죽의 벌채 또는 훼손
․흙ㆍ모래ㆍ자갈ㆍ돌의 채취,광물의 채굴,지하수의 개발
․가축의 방목,야생동물의 포획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야생식물의 채취
․도로의 신설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ㆍ식물 또는 특정도서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
야생동ㆍ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지질ㆍ지형ㆍ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다음으로,동법은 위와 같은 광범위한 행위제한 뿐만 아니라 특정도서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ㆍ산책로ㆍ도
로ㆍ공중변소 및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② 자연생태계등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③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보수ㆍ개축 및 ④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원형

310)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행위,천재지변 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그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행위,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의한 개발행위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제8조 제1항 단서).

311)한편,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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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실상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1항)312),환
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도서 안에서 허가받은 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1조),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
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4호).또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제12조 제1항 제1호),원상회복명령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허가의
취소 및 행위의 정지·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2호).
다음으로,동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도서의 보호ㆍ육성 또는 훼손된 자
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
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제10조)313),그에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3호).

제제제444절절절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의의의 관관관리리리․․․개개개발발발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법법법률률률

111...연연연안안안관관관리리리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리우선언”을 천명하였고,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해
양 및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안통합관리’라는 혁신적인 페러다임을

312)환경부장관이 이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음은 물
론이다(제9조 제2항).

313)다만,도서주민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 목적상 또는 천
재지변등 재해의 발생으로 그 방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자연생태계등의 조
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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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이를 위해 연안통합관리정책 및 법제도 정비,연안 이용실태 파악 및 주요
연안관리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연안관리계획 및 실행시 사전 예방대책의 수립,연
안자원 및 환경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평가방법 사용,계획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장치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314)
이에 따라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각각
의 개별법에 의하여 이용․개발됨으로써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므
로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안환경의 개선 등
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9.2.8.법률 제5913호로 연안관리법이 제정되었다.제정
이후 이 법은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른 개정 이외에는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현행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
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제3장 연안정비사업,제4장 연안관리심의회,제5장 보칙 등 본
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이 논문의 주제인 연안습지의 보전 내
지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안관리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한다.

(((222)))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가가가...규규규율율율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연연연안안안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연안관리법은 연안을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다시
연안해역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만
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로 정의하고,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지정항만과 제1종․제2종 어항 및 산업
단지의 경우에는 1,000m)범위 안의 육지지역(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제외)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315)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연안관리법상의 이

314)현재 전 세계의 151개 연안국 중 71개국이 연안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배영길,｢토지
공법-현대도시법의 형성 모색｣,세종출판사,1998,212면).

315)연안관리법은 연안육역의 범위를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행정구역 및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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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안의 개념은 습지보전법상의 연안습지를 포함함은 물론이고,습지보전법상으
로 연안습지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염습지상부층․해안사구․석호 등도 포함할 수 있
는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 연안관리법이 연안육역의 범위를 500미터로 설정한 이유는 생활 오․폐수
의 자정거리가 일반적으로 500m 정도이고, 거리기준에 의하여 구획범위를 정한 다
수의 법령의 일반적인 기준이 1㎞ 이내이기 때문이다.316)또한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
만,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
업단지의 경우에는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000m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항만․어항․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각종 물류의 유통 등 연안과 인접한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항만․어항 및 산업단지가 연안을 적극적으로 이용․개발하는 주체로
작용하기도 하고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연안관리대상에 연안육역
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나나...연연연안안안관관관리리리의의의 기기기본본본이이이념념념 및및및 연연연안안안관관관리리리의의의 주주주체체체

연안관리법은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으로서 “연안은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이러한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는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
치 및 경제적 가치의 조화,종합적인 통합관리,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미래
지향적 관리의 요소가 표현되어 있다.
연안관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연안실태조사(제3조),연안
통합관리계획의 수립(제5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제13조)과 지정항만구역 안의 연
안정비사업을 비롯한 주요연안정비사업의 시행(제16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책임에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하천의 수계,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
․연안의 생태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수산업․광업․관광산업 등 해역의 이용현황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316)하천법에서는 하천에서 500m 이내의 하천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하천에서 500m 내에서는 대형음식점․호텔 등의 신축시 정화
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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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연안관리의 주체가 된다.그
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제8조)과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제16조)의 책무를 진다.

다다다...연연연안안안실실실태태태조조조사사사 및및및 연연연안안안관관관리리리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

(((가가가)))연연연안안안실실실태태태조조조사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
사를 실시해야 하고,기초조사 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 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제4조).연안관리법
은 이러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연안해역에 출입하거
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4조).317)물론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보상하여야 하지만(제27조),그러한 출입․일시사용 및 장애
물변경․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9조).

(((나나나)))연연연안안안관관관리리리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
연안관리계획에는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있는데,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연안에서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들
계획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제12조).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점검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조치계획․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5조).
우선,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하여 해양

317)일시사용과 장애물변경․제거의 경우에는 토지․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6조 제4항).



- 132 -

수산부장관이 수립한다(제5조).318)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행
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조 및 제10조).계획
의 수립․변경 후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
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7조).
다음으로,연안관리지역계획은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
할 수 있고,광역자치단체장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2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연안관리지역계획319)을 수립할 수 있다(제8조).320)연
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은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 제4항).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해
야 한다(제9조 및 제10조).
그런데 연안관리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계획․용도자역등이 수립․지정되어 있
는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용도지역등의 경우 연안해역 포함)에 대해서는 그
러한 계획․용도지역등의 범위 안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
318)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제6조 제1항).
․연안육역의 범위
․계획수립대상 지역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연안환경의 보전,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관계행정기관간에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등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9)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연안지여계획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연안통합
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320)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제8조 제3항).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할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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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경하도록 하면서,다만 연안환경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지정된 계획․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지역등을 지정․변경․해제한 때에는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괸리지역계획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해양수산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며,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을 변경하고 관
보․공보에 고시해야 한다(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이로써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연
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구속력(제12조)은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라라라...연연연안안안정정정비비비사사사업업업

(((가가가)))연연연안안안정정정비비비계계계획획획의의의 수수수립립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321)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
을 수립하며,연안상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13조 및 제15조).연안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은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내용․추진계획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제14조).연안정비계획을 수
립․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그것을 수립한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나나나)))연연연안안안정정정비비비사사사업업업의의의 시시시행행행
연안관리법은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 안의 연안이냐 여부에 따라 연안정비사
업의 시행자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즉 연안정비사업은 지정항만구역 안의 연안의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322)지정항만 구역 외의 연안의 경우에는 광역․기초지방자

321)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4호).
․해일․파랑․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해역의 정화,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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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장이 시행한다(제16조).또한 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자도 지
정항만 구역 안의 연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서,지정항만 구역
외의 연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계획의 범
위 안에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하고,해양수산부장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다른 연안
정비사업시행자의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
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제17조).그리하여 정비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허
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은 물론이고 그러한 인·허가 등
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18조).323)

마마마...다다다른른른 계계계획획획 등등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도는 지역계획
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
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 안에
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
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

322)그러나 지정항만구역 안의 연안일지라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다.

323)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으로는,특히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공
유수면매립법 의한 매립면허,실시계획의 인가 및 협의․승인이 규정되어 있다.그 밖에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농어촌정비
법․농지법․사방사업법․산지관리법․산림법․초지법․수산업법․전기사업법․도시계획법․
하수도법․사도법․소하천정비법․골재채취법․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
가등이 의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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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관관관리리리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관리·보전·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위해
의 예방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1.12.19.법률 제848호로 제
정되었다.그 후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9.2.8.전면개정되었는데,그 개정
이유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공
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기 위한 것이었다.주요골자는 시·도지사의 공유수면관리권의 이양,포락지 또는
개인소유 간석지의 토지조성 허용,공사실시계획의 사전 인가․신고제,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이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본문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연안
습지의 보전 내지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공유수면관리법의 주
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22)))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가가가...규규규율율율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보전․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데,공유수
면이라 함은 ‘바다ㆍ바닷가’와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
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고,여기서 ‘바닷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제2조 제1․2호).아울러 공유수면관리법은 ‘간석지’
를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로,‘포락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4호).‘바다’의
개념은 공유수면관리법상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바닷가의 개념정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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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해 볼 때,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로 이해된다.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바다 및 바닷가는 연안관리법상의 연안해역의 범위와 같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습지보전법상의 연안습지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간석지
에 해당하며,이러한 연안습지 내지 간석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육지쪽이 아닌 해양
쪽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엄밀하게는 바닷가가 아닌 바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연안습지가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율대상인 공유수면에 포함되지만,그 반
면에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바닷가는 습지보전법상의 연안습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나나...적적적용용용범범범위위위 및및및 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 관관관리리리주주주체체체

공유수면관리법은 모든 공유수면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공유수면의 개
념정의상으로는 공유수면에 해당할지라도,하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받는
공유수면,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항만법에 의한 항만
시설과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은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3조).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의 관리주체를 이원화하여,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의 공유수면,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324)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기타의 공유수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다다다...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의의의 점점점용용용․․․사사사용용용허허허가가가와와와 그그그 위위위반반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재재재

(((가가가)))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의의의 점점점용용용․․․사사사용용용허허허가가가
공유수면관리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관리청의 허가 및 변경허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허가 후
에는 고시해야 한다.그리고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324)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으로는,항만법에 의한 지정항
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
한 배타적경제수역,그리고 동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공유수면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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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인가․신고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제8조).325)그 반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협
의․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그리고 협의․승인 후에는 고시해야 한다
(제6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제5조).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326)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
지로 조성하는 행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
는 행위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두ㆍ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그런데 이러한 허가․협의․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327)가 있는 경우에는,관리청은 허가․협의․승인을 해서는
아니되며,다만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28)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제7조).또한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을 위한 허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
축물329)에 한한다(제5조 제2항).

325)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실시계획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
인 사항은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 참조.

326)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은 ① 지적공부상의 등록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일치,② 토지
조성의 물리적 가능성,③ 토지조성 소요비용을 감안한 경제적 가치성이나 인접토지 활용도
등을 감안한 토지조성 필요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4조).

327)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에 의한 입어자와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해상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관습적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
여 이를 이용하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자,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
인접한 토지·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조선소의 소유자․점유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328)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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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허허허가가가받받받은은은 자자자의의의 의의의무무무 및및및 그그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재재재
이렇게 해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
생하는 권리․의무를 이전․상속할 수 있다(제11조).그 반면에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사용료를 부담하며,330)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점용․사용을 폐지
한 경우에 공유수면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331)그리고 관리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
여금 공유수면 점용․사용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관계문
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조사를 방해․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4조).
이와 같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할 뿐 아니라(제21조),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
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제10조),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고332)그 불이행시 대집
행할 수 있다(제12조).
그리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뿐 아니라(제21조),그 허가의 취소나 점
용․사용의 정지,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
할 수 있다(제17조).333)이러한 허가의 취소,점용․사용의 정지,공유수면의 원상회
복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전 명령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
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제17조).

329)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은,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중에서,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필
요한 건축물 또는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연안정비계획에 적
합하고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330)점용료․사용료의 감면,점용료․사용료 수입의 귀속과 용도 등 자세한 것은 제9조 참조.
331)원상회복의무의 예외,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그 불이행의 경우 대집행 등에 관해서 자

세한 것은 제12조 참조.
332)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제22조).
333)원상회복명령 또는 개축․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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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오오오염염염행행행위위위의의의 금금금지지지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오염․훼손하는 행
위를 규제하고 있다.우선 공유수면관리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제15조),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1조).
․공유수면에 폐기물ㆍ폐유ㆍ폐수ㆍ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ㆍ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또한 공유수면관리법은 전복․침몰․방치․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기타
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에게 그러한 물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334)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청
이 그 소유자․점유자의 비용으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끝으로,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
유하는 토지나 수면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물론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
여야 하지만,그 반면에 출입이나 장애물변경․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33...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매매매립립립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
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1.20.법률 제986
호로 제정되었다.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1986년의 개정에서는 공유수면매립기

334)이러한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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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
련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그 후 공유수면매립법은 1999.2.8.전면개정되었는데,개정이유는 갯벌 등 공유수
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공
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그 반면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기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그 주요
골자는,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매립으로 인한 환경․생태계의 변화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
매립예정지 안에서는 그 이용에 관한 어업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
한한 것,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의한 준공인가전의 매립지사용에 대한 허가제를 폐
지한 것 등이다.그리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대적 요청에 부
응하여 공유수면의 환경친화적 매립이라는 이념이 도입되었다.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
조),제1장 총칙,제2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제3장 면허,제4장 매립공사의 시행․
보상․소유권취득등,제5장 감독,제6장 보칙,제7장 벌칙 등 본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연안습지의 보전 또는 훼손에 관련이 깊은 것을 중심으
로 공유수면매립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222)))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가가가...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매매매립립립법법법의의의 규규규율율율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적적적용용용범범범위위위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의 매립을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이 법에서의 공유수
면 개념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 개념과 같으며,공유수면에 포함되는 바닷
가의 개념도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그것과 같다(제2조 제1․2호).그리고 매립이라 함
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
(간척 포함)을 말한다(제2조 제3호).따라서 습지보전법상의 연안습지는 공유수면매
립법상의 공유수면에 당연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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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은 수산물양식장의 축조,조선시설의 설치,조력이용에 관한 시설물
의 축조,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의 경우에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제3조 제1항).그 반면
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의 경우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경우335)에는 공유수면매
립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나나나...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매매매립립립업업업무무무의의의 관관관할할할 및및및 공공공유유유수수수면면면매매매립립립기기기본본본계계계획획획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로 하고 있
다.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의 인가 등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수면매립법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
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4
조),336)아울러 이미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
조).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337)을 들은 후 중앙연안관리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4조 및 제8조). 그리고 매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립기
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및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기본계획이 연안통합관리
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계획338)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게 수립하도록

335)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336)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5조).

337)이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야 한다.

338)현행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이미 폐지되고 없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게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국토이용관리법의 대체법률인 국토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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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토지이용계획,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
에 관한 사항,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
한 사항,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매립예정지별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이러한 매립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매립예정지가 결정되는데,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게 된다(제7조 제4항).그러나 수립된 매립기본계
획이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제한하
는 것은 아니다(제7조 제3항).

다다다...매매매립립립공공공사사사의의의 시시시행행행과과과 매매매립립립면면면허허허의의의 실실실효효효

공유수면의 매립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립공사의 착수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339)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며,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제15조).이와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
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340)을 받은 것으로 보며,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16조).이와 같이 관
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은 다음의 경우에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있으며,다만 천
재지변·불가항력 등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을 누락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다.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 법의 시행 당시(2003.1.1.)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
으로 보고 있다(부칙 제12조).

339)그러나 공유수면에 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
지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제15조 제2항).

340)농지법․농어촌정비법․사방사업법․산지관리법․초지법․수산업법․전기사업법․자연공원법․도
시계획법․하수도법․도로법․사도법․공유수면관리법․소하천정비법․골재채취법․매장및묘
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의 인․허가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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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
복시킬 수 있고341),이 경우 그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4조).
․매립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
된 기일 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실
시계획에 따라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
아야 한다.그 밖에도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각종의 권리․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데,이와 같이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는 양도․상속 등이 허
용된다(제23조).342)
우선,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측
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그 위의 죽목·
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으며,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제18조).물론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토지․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사
용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제22조).
둘째,국유․공유의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국유의 수면 및 수류
포함)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
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러한 공공시설을 양여․매
각343)할 수 있는데(제19조),이로써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양여․매각되는 공공시설
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공유수면에 대하
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권리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

341)그러나 매립공사의 기간내 미준공으로 인한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매립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정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342)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매립에 관한 권리를 준공인가 이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38조 제2항).

343)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는 양여하고,그 밖의 경우에는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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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제20조).그러나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
및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
을 할 의무가 없다(제21조).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매
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의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조).

마마마...매매매립립립면면면허허허를를를 받받받은은은 자자자의의의 권권권리리리․․․의의의무무무

매립지의 소유권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귀속되는데,일정한 매립지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344)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
지 중에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대해서는 매립면
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6조).이렇게 하여 소유권이 결정된 매립지
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으며,345)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27조).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
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28조),여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즉,매립지의 일부를 공용․공공용
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그리고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매립
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34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45)청구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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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346)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이 재평가매립지347)의 국가 귀속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제29조).그리고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목적의
변경인가일에 국가가 취득하지만,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는 변경인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
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30조).

444...환환환경경경․․․교교교통통통․․․재재재해해해등등등에에에관관관한한한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법법법

(((111)))연연연혁혁혁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으로서 국가환경정책기본법(National
EnvironmentalPolicyAct,1969)에서 채택되었다.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
법의 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후 1990.8.1.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영향평가가 하나의 절로 규정되었다
가,1993.6.11.환경영향평가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1999.
12.31.제정되고 2001.1.1.시행되었는데,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
의 별도 시행으로 인한 절차의 중복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
합영향평가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이러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은 2003.12.30.일부 개정되었는데,그 개정이유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영향평
가서 등의 작성 대행제도의 도입,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의 범위의 결
정․통보제도의 도입,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기준의 추가 등을 위한 것이었다.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

346)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며,인가 후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347)여기서 재평가매립지란,변경하고자 하는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감정평가비,준공
인가시의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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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
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
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제1장 총
칙,제2장 평가서의 작성등,제3장 평가서의 협의등,제4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
례,제5장 보칙,제6장 보칙 등 본문 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에서는 연
안습지의 보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고찰한다.

(((222)))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가가가...규규규율율율대대대상상상으으으로로로서서서의의의 환환환경경경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 및및및 국국국가가가 등등등의의의 책책책무무무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
향을 예측․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나나나...환환환경경경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의의의 주주주체체체와와와 그그그 대대대상상상사사사업업업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장관이 행하며,환경부장관이 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환
경영향평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항만․도
로․철도(도시철도 포함)․공항의 건설,에너지․수자원․관광단지․산지․특정지역
의 개발,하천의 이용 및 개발,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체육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348)기타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349)이다(제4조 제1항).그러나 자연재해대
348)동법 시행령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그리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349)동법 시행령에서는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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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그리고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2항).그
리고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이에 따라 동법 시행
령은 대상사업별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및 별표 1).그 가운데에서
특히 연안습지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를 보면,공
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
환경보전지역에서는 3만㎡ 이상인 것)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간척사업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을 대상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다다...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서서서의의의 작작작성성성과과과 의의의견견견수수수렴렴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350)또한 평가서와 평가서초안,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그
리고 착공후의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의 작성은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
게 할 수 있다(제7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지역별 오염총량기준,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
한 기준이며(제30조).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의하
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이다(제31조).
영향평가서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의견
수렴을 위하여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공고․공람351)
을 거쳐야 한다(제16조).의견수렴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은 사업자로 하여금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
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352)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생태계

350)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40조),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42조).

351)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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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353)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이외의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또한 대
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등을 행하는 승인기관장과 승인 등을 얻지 않
아도 되는 사업자 및 평가서협의기관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것을 공개해야 한다(제6조의 2).

라라라...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서서서의의의 협협협의의의․․․검검검토토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행하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그리고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자)은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제17조 제1․2항).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354)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해
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355)에 대하여는 해양수
산부장관의 의견을 아울러 들어야 한다(제19조 제3항).또한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
의 조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러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
자․승인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
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352)동법시행령은,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그리고 공청
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353)동법시행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공원법에 의한 자
연공원,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354)동법시행령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제
16조 제1항).

355)동법 시행령은 항만의 건설,해안매립 및 간척사업,환경부장관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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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제23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하여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4조).이러한 영향저감방안을 허위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40조),영향저감방안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42조).

마마마...환환환경경경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의의의 이이이행행행확확확보보보

협의ㆍ재협의 절차(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 포함)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356)승인기관장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승인기관장이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제28조).357)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
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27조).358)
그리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재
협의내용(재협의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의 영향저감방안 포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그 결과를 환경
부장관 및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359)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5조).360)
승인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361)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356)이를 위반하여 사전시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제2항)

357)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9조).
358)이러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42조).
359)이러한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제40조),환경영향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환경영향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
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42조).

360)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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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
여야 하며,362)그러한 조치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제26
조).363)또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승인기관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제26조 제5항).364)
특히,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고 그 협의내용에 오
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365)협의기준을 초과
하여 오염물질배출시설366)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ㆍ징
수한다(제33조).

361)평가서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
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362)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42조).
363)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9조).
364)이러한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42조).
365)협의기준은 사업자가 평가서에 이를 제시하는 경우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

게 되는 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내용에 이를 포
함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366)여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
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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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연연연안안안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입입입법법법론론론적적적 과과과제제제

제제제111절절절 개개개설설설

연안습지는 한 번 훼손되고 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의 하나이다.연안습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인 간척과 매립에 대한 정부의 환경정책은 매립사업시행자에게
는 높은 이윤을 주지만 그로 인하여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
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이러한 침해로부터 국
민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환경권의 실현에 있다.환경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재판을 통한 방법
과 비재판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재판을 통한 방법으로는 ⅰ)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ⅱ)취소소
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의 행정소송 ⅲ)행정개입청구권에 기초한 의무이행소송 등
이 있다.연안습지는 한 번 파괴되고 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의 손해일 것이
므로,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환경권 실현의 방법으로써 비재판적인 방법은 국민이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환경
행정․개발행정․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직접적으로 사업자에게 정치적․사
회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환경권의 실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러한
정치적․사회적 압력은 관련입법의 개정 내지는 새로운 창설을 가져오게 되는데,대
표적인 예가 습지보전법의 제정이라고 하겠다.습지보전법은 연안습지를 보전하는
획기적인 단일법이지만 동법의 비효율적인 보전역할로 인하여 국가의 보전정책은 습
지보전법의 제정취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습지보전법과 다른 환경보전관
련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주로 지정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비교한
것을 토대로 습지보전법의 문제점을 도출해 냄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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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법법법과과과 다다다른른른 보보보전전전관관관련련련법법법과과과의의의 비비비교교교

111...개개개설설설

아래에서는 습지보전법과 다른 보전관련법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려고 한다.비교대
상과 내용은 은 각 법의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것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어 그것을 토대로 한 문제점도출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습지보전법에 적합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것이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서술
해 나가는 내용은 보호구역지정의 주체와 책무,지정의 기준 및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규제와 예외적인 사항 및 행위규제에 위반한 경우의 제재사항 등이 주 내용이 된다.

222...지지지정정정보보보호호호구구구역역역의의의 종종종류류류

습지보전법을 비롯하여 각 환경보전관련법들은 각각 그 목적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보호구역의 종류로서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을 인정하고 있다.습
지보호지역은 소정의 법적 기준을 갖춘 것으로서 특별한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지역
이라고 인정되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며,습지보전법의 주된 보호대상
이 되는 지정보호구역이다.그리고 습지주변관리지역은 습지보호지역의 보호를 위하
여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일종의 완충지역이며,이러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습지보전법은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다.습지개선지역
은 훼손되거나 불량한 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된
습지지역이며,이러한 습지개선지역도 습지보전법의 일정한 보호를 받고 있다.
역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환경보전관련법에서도의 습지보전법상의 보
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다소의 차이가 있다.자연환
경보전법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과 임시생태계보전지역․완충지역으로 나누고 있
는데,생태계보전지역은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과,임시생태계보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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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개선지역과,완충지역은 습지주변관리지역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그 밖에도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유보지역과 시․도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으며,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다시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과 해양생
태계특별보호구역의 지정을 인정하고 있다.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의 공원구역을 인정하고 있으며,다시 공원구역에 대해 용도지구별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및 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인
정하고 있다.

구분구분구분구분 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야생동야생동야생동야생동․․․․식물식물식물식물

보호법보호법보호법보호법

독도등도서독도등도서독도등도서독도등도서

지역특별법지역특별법지역특별법지역특별법

지지지지

정정정정

보보보보

호호호호

구구구구

역역역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자연생태계

특별보호구역

국립

공원

자연보존지구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해양생태계

특별보호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완충지역 자연환경지구

습지개선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도립

공원

시․도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시․도특정도서

군립

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그러한 용도지구 중 자연보존지구는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과,자연환경지구
는 습지주변관리지역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과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이 있으며,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는 특정도서
및 시․도특정도서가 있는데,이 중에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특정도서가 습지
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이와 같이 본다면,습지보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보호구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보호구역,그 가운데서도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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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지정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습지보전법과 다른 환경보전관련
법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333...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의의의 책책책무무무와와와 보보보호호호구구구역역역지지지정정정의의의 주주주체체체

습지보전법을 비롯하여 각종 환경보전관련법에서는 대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환경보전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우선 습지보전법은 국가의
습지보전책무와 습지보전시책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책무,국가․지방자치단체
의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사업자․국민의 협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유사하
게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책무와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자연공원법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원사업시행자․공원시설관리자
그리고 자연공원 점용․사용자․입장자․거주자의 자연공원보호의무를 규정하고,야
생동․식물보호법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야생동․식물보호 책무와 그 시책에
대한 모든 국민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리하여 아래 표에서 보듯이 습지보
전법에서는 다른 환경보전관련법에서와는 달리 사업자 등 국민의 습지보전책무에 관
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 습지보전책무와 관련해서도 단지 광역지
방자치단체장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환경보전책무의 주체에 관한 규율의 차이는 앞에서 언급한 지정보호구역의
종류에서도 나타나며,아울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주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우
선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의 지정과 관리
는 내륙습지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연안습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임시생태계보전지역․완
충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내륙생태계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하며,해양생태계의 경우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
환경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

기본법기본법기본법기본법

자연환경자연환경자연환경자연환경

보전법보전법보전법보전법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야생동야생동야생동야생동․․․․식물식물식물식물

보호법보호법보호법보호법

독도등도서독도등도서독도등도서독도등도서

지역특별법지역특별법지역특별법지역특별법

책무 책무 책무 책무 주체주체주체주체

국가국가국가국가 ○ ○ ○ ○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 ○ ○ ○

사업자등국민사업자등국민사업자등국민사업자등국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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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시․도지사는 시ㆍ도생태계보전지역과
완충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자연공원법의 경우에는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도립공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관리
하며,군립공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관리한다.그리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에서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환경부장관이 하며,시ㆍ도지사
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
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ㆍ식
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서는 특정도서의 지정과 관리는 환경부장
관이 하며,시ㆍ도지사는 특정도서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도서를 시ㆍ도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앞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습지보전법과 다른 환경보전관련법과의 차이점은 다른 환
경보전관련법들이 시․도지사에게 보전의 권한 및 의무를 주고 있는 반면에,습지보
전법은 해당 장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리고 자연공원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은 보호구역 지정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한 반면에,습지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은 내륙과 해양을 구분하여 환경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보호구역 보호구역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주체지정주체지정주체지정주체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시시시․․․․도지사도지사도지사도지사 시시시시․․․․구구구구․․․․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야생동야생동야생동야생동․․․․식물보호법식물보호법식물보호법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독도등도서독도등도서독도등도서독도등도서

지역특별법지역특별법지역특별법지역특별법
․특정도서 ․시․도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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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보보보호호호구구구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기기기준준준

습지보전법을 비롯하여 환경보전관련법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
정하여 특별한 보전과 관리조치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보호구역에 대한 지정목적이
기본적으로 자연생태계와 야생동․식물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기 때문에,보호구역의
지정기준도 그러한 점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그 반면에 각각의 개
별적인 입법목적 및 구체적인 보호대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
다.즉,아래 표에서 보듯이,생물다양성 내지 자연생태계,야생동․식물,자연경관 등
의 요소가 습지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포함되
어 있으며,그 반면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경우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국한되어 있고,또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의 경우는 특정도서의
지정기준이 특화되어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지   지   지   지   정   정   정   정   기   기   기   기   준준준준

습지습지습지습지

보전법보전법보전법보전법

습지습지습지습지

보호지역보호지역보호지역보호지역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자연환경자연환경자연환경자연환경

보전법보전법보전법보전법

생태계생태계생태계생태계

보전지역보전지역보전지역보전지역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367)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자연자연자연자연

공원법공원법공원법공원법

자연자연자연자연

보존지구보존지구보존지구보존지구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야생동야생동야생동야생동․․․․식물식물식물식물

보보보보호법호법호법호법

야생동야생동야생동야생동․․․․
식물특별식물특별식물특별식물특별

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도등도서지독도등도서지독도등도서지독도등도서지

역특별법역특별법역특별법역특별법
특정도서 특정도서 특정도서 특정도서 

․화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수자원ㆍ화석, 희귀동ㆍ식물, 멸종위기동ㆍ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

하여 필요한 도서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기타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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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습지보전법에는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이 인정되고 있는데,이
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완충지역과 임시생태계보전지
역을 인정하고 있고,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환경지구를 인정하고 있다.습지주변관리
지역과 완충지역 및 자연환경지구는 각각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보
존지구에 인접한 주변지역에 설정된 완충공간이다.그러나 습지보전법시행령은 다른
법의 경우와는 달리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범위를 습지보호지역의 2분의 1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제4조).그리고 습지보전법상의 습지개선지역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경우에 그 각각의 지정기준은 세부적으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
으나 대체로 훼손의 심각한 우려가 있고 긴급보호에 의한 환경개선의 가치 내지 필
요성이 인정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555...지지지정정정 및및및 해해해제제제의의의 절절절차차차

각 보전법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주체는 지정의 주체와 동일하며,절차는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다.습지보전법의 경우,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보호지역 등을 지정 및 해제․변경할 때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의 의
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
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자연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생태계보전지
역의 지정시 당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자연공원법의 경우에는 공원의 지정시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기본법 에 의한 국토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그리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데,이러한 공
원계획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전문가 기타 이해관

367)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이란 아래와 같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와 도래지 및 주요 이동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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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타당성 여
부 포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야생동․식물보
호법에서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변경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독도등도
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서는 특정도서의 지정 및 해제․변경은 환경부장
관이 한다.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관계중앙행정관계중앙행정관계중앙행정관계중앙행정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등등등등
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 지역주민 지역주민 지역주민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 ○ ○ ○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 ○ ○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 ○ ○ ○ ○

야생동야생동야생동야생동․․․․식물보호법식물보호법식물보호법식물보호법 ○ ○ ○

독도등도서지역특별법독도등도서지역특별법독도등도서지역특별법독도등도서지역특별법 ○ ○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면에서 표에서 보듯이 습지보전법과 다른 환경보전관련법의
경우 의견수렴자의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즉,다른 환경보전관련법들의 경우
의견수렴자의 범위에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나,습지보전법의 의견수렴자의
범위에는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각 환경보전관련법들은 보호구역등으로 일단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그러고 지정해제․변경의 사유로서 대체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368)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
호구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다.

368)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습지보전법시행령은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즉 국가경
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
치․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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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행행행위위위규규규제제제와와와 예예예외외외

(((111)))매매매립립립․․․간간간척척척

매립과 간척은 연안습지를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업일
것이다.서해안의 연안습지는 특히 이러한 매립과 간척으로부터의 간섭을 제일 많이
받은 곳으로서,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야말로 마
구 개발되어 왔다.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특히 갯벌 보전의 분위기와 습지
보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개발이 주춤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는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면허 없는 간척과 매립을 금하고 있다.나아
가 습지보호지역과 습지개선지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매립면허,그리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금지하고 있다.369)
그리고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간척과 매립사업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러한 간척
과 매립의 금지는 자연공원법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그런데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나열한 곳에서는 매립이나 간
척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곳에서의 매립이나 간척이 금지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칫 그러한 금지내용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아니하다.

(((222)))그그그 밖밖밖의의의 행행행위위위제제제한한한과과과 예예예외외외

습지보전법을 비롯하여 각종 환경보전관련법들은 보호구역 등에서 각종의 훼손행
위를 금지하고,나아가 그 지역의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습지보
전법을 중심으로 각각의 환경보전관련법에서의 보호구역등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
공통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으며,자연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그 규
율대상이 자연환경 전체인 관계로 행위제한의 내용이 다른 환경보전관련법에서의 행
위제한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행위제한의 예외의 경우에도 대체로
공익상․군사상 필요,재해대책을 위한 조치,지속하던 영농행위의 경우 등이 공통적
으로 인정되고 있다.
369)다만,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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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및 토지
의 형질변경

․수위․수량 증감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광물 등의 채취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경작․포획 또는 채취,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방사나 식재행위
․가축의 방목 동물의 방사
․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구분구분구분구분 행 행 행 행 위 위 위 위 제 제 제 제 한 한 한 한 행위제한의 행위제한의 행위제한의 행위제한의 예외예외예외예외

습습습습

지지지지

보보보보

전전전전

법법법법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수량 증감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등의 채취, 광물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채취,

․매립행위 및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공익상․군사상 부득이한 경우

․재해 예방․복구

․해당지역주민의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온 경우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채취 허용

자자자자

연연연연

환환환환

경경경경

보보보보

전전전전

법법법법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포획하거

나 고사시키기 위한 함정, 유해물․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및 토

지의 형질변경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수량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의 채취

․소리․빛․연기․악취 등으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가축의 방목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동물의 방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한 유해물을 버리

는 행위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개발사업의 제한(매립사업․골재채취․농지전용 등)

․군사상의 필요, 재해조치행위, 지속하던 영농

행위, 생태계관리행위, 타행정기관의 장이 직

접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의 시행, 보호 관리의 필요한 시설 설치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영농행위․타행정기

관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인․
허가 등을 얻은 경우․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

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시행의 경우는 예외)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문화재보호구역

은 제외)

자자자자

연연연연

공공공공

원원원원

법법법법

(자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휴대, 그물 설치 

․지정 장소외의 상행위․야영행위․주차행위, 취사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1.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

관리 

2.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3.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

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등 

4.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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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위위위반반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제제제

습지보전법을 비롯하여 각 보전법들은 행위제한의 규정을 두면서 이러한 제한행위
의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각 제한행위의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을 살펴보면
습지보전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고
형이며,370)그 밖에 행위제한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70)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승인 또는 협의한 간척사업과 매립사업에는 2년 이
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습지보전법 제23조).

구분구분구분구분 행 행 행 행 위 위 위 위 제 제 제 제 한 한 한 한 행위제한의 행위제한의 행위제한의 행위제한의 예외예외예외예외

자자자자

연연연연

공공공공

원원원원

법법법법

․그 밖에 공중의 자연공원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자연공원에서의  허가행위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토지의 개간 및 형질변경

․하천․호소의 수위․ 수량 증감

․토석․광물 채취,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 포함) 채취

․야생동물(해중동물포함)포획. 가축방목

․수면의 매립․간척

․물건 적재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출입금지 및 영업 등의 제한

5.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

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 대통령령이 정

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환경부

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부대시설의 설치 

6.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

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

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

의 사업 

야야야야

생생생생

동동동동

․․․․
식식식식

물물물물

호호호호

법법법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증축․토지 형질변경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수위․수량 증감 ․토석의 채취

․그밖에 야생 동․식물 유해․훼손행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기물이나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

의 소지나 취사, 야영 행위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

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 

․군사목적상

․재해조치

․기존에 지속하던 영농행위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독독독독

도도도도

등등등등

도도도도

서서서서

지지지지

역역역역

특특특특

별별별별

법법법법

․건축물ㆍ공작물의 신축ㆍ증축, 택지의 조성ㆍ토지의 형질변경ㆍ토지

의 분할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ㆍ죽의 벌채 또는 훼손, 

․흙ㆍ모래ㆍ자갈ㆍ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도로의 신설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야생동ㆍ식물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반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을 반입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지질ㆍ지형

ㆍ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군사․항해․조난 구호행위

․천재지변등 재해발생의 방재를 위한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행위,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행위,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기타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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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만원의 과태료의 범위이다.자연공원법의 경우에는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
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며,야생동․식물보호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그러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서의 행위위반의 경우에는 일률적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이러한 행위제한의 예
외행위의 신고 또는 통보의 위반시에는 300만원 과태료가 주어지는데,이렇게 다른
보전법과 비교하여 행위제한 위반의 경우 과중한 벌칙을 부과하는 데는 특별법의 특
별보전의지 때문일 것이다.

구분구분구분구분 벌칙의 벌칙의 벌칙의 벌칙의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습지습지습지습지

보전보전보전보전

법법법법

1.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습지보호지역에서 면허 없이 매립한자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위제한 위반, 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에서의 승인 없는 

간척․매립사업, 습지위해행위, 중지․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3. 1년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출입제한의 위반,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자

자연자연자연자연

환경환경환경환경

보전보전보전보전

법법법법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제한 위반,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의 위반

2.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도지사의 조치의 위반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나 지정장소 외에서의 취사   야영행위, 안내판 기타 

표지물의 오손․훼손․이전, 조사행위의 거부․방해․기피행위

3.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출입금지나 제한의 위반 

자연자연자연자연

공원공원공원공원

법법법법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허가행위, 나무․야생식물(해중식물 포함) 채취, ․무허가 공원사업 시행자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축방목, 속임수․부정한 허가 취득,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

장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없이 신고대상 행위한 자,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총․석궁의 휴대와 그물의 설치, 지정된 장소외의 상행위

5. 50만원이하의 과태료-지정된 장소외의 야영․출입 및 차량운행

6.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정장소외의 주차, 무단입장․시설이용  

야생동야생동야생동야생동․․․․
식물보식물보식물보식물보

호법호법호법호법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보호구역안에서 행위제한 위반 

2.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출입제한 위반행위 

3.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특별보호구역안에서 유해물 투기, 인화물질소지 및 지정장소외의 취사야영, 안내판 

기타 표지물의 오손․훼손․이전행위, 그 밖의 금지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제한

위반 행위

독도등독도등독도등독도등

도서지도서지도서지도서지

역특별역특별역특별역특별

법법법법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제한 위반행위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위제한의 예외행위의 신고 또는 통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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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습지보전법의 경우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승인 없이 행
해지는 간척이나 매립사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나,습지보호지역에서의 면허 없이 매립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보아 습지보호지역에서의 간척이나 매립사업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이러한 매립과 간척의 허가조항은 자연공원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데,이러한 행위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 습지보전법만큼 과하지는 않다.371)

777...손손손실실실보보보상상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할히 구제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이러한 피해구제는 각 보전법상의 손실
보상 규정에서 현실화되고 있다.습지보전법에서도 국가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
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각 보전법에서의 손실보상의 경우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공통적인 손실보상
의 원인행위는 없으나,공무원이 업무상 타인토지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의 시행

371)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보호지역에서의 면허없는 간척과 매립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승인 없는 간척과 매립
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자연공원법의 경우에
는 이러한 간척이나 매립행위의 위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고,단지 속임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신고대상 행위를 한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자연공원법 제84조).

구분구분구분구분 손실보상의 손실보상의 손실보상의 손실보상의 원인행위원인행위원인행위원인행위

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 ․습지의 조사로 인한 손실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공무원이 업무상 타인토지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등과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으로 인한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 

야생동야생동야생동야생동․․․․식물보호법식물보호법식물보호법식물보호법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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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등과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으로 인한 처분 등으로 받은 손실의 경우에는 습지보
전법에는 없는 조항으로서,이러한 것을 고려하여볼 때 습지보전법의 경우에는 보상
의 범위가 타 보전법의 보상범위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88...민민민간간간환환환경경경단단단체체체의의의 육육육성성성

환경관리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이는
환경보전을 통해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다양한 자원의 개발․이용을 통해 지
역사회 및 국가의 부가가치 생산을 제고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의 균
형잡힌 시각과 관점의 정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리우선언의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원주민,노동자,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교
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연안지역의 자원과 환경관리의 선진국 및
전문연구자들은 민간영역의 참여를 환경관리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여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며,민간환경단
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의2).
이러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법
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자연환경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기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민
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그 외에도 야생동․식
물보호법(제58조)등에도 민간단체의 육성 내지는 국가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
치단체 기타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72)

372)해양수산부는 1997년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의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의 정립을 인식하
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관련 민간단체의 등록을
받았는데,2001년 말 기준으로 11개의 민간해양환경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단체의 총
회원수는 17,494명이다(해양수산백서 1996-2001,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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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법법법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과과과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습습습지지지의의의 분분분류류류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습지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분류하
고 있는데,이러한 습지의 분류는 국제협약이나 다른 국가에서의 습지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다.즉,습지보전법상의 내륙습지는 호․소․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며,연
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
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373)(갯벌 또는 간석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안습지의 개념은 갯벌뿐만이 아니라 연안에 관련되는 모든 습지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그 예로서 Ramsar협약에서는 습지를 연안습지․내륙습지․
인공습지로 분류하면서,연안습지에는 간조시 6m를 넘지 않는 바다․해안(바위․모
래․자갈)․강하구․조간대 갯벌․염습지․석호 등이 있으며,내륙습지에는 호수․
늪․강변 등이 있고,인공습지에는 연못․논․오수처리지역 저수지․운하․도랑 등으
로 분류하고 있다.374)OECD375)가 분류한 습지에서 연안습지(MarineandCoastal

373)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서는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에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74)MMMaaarrriiinnneee///CCCoooaaassstttaaalllWWWeeetttlllaaannndddsss-Permanentshallow marinewaters(inmostcaseslessthan
sixmetesdeepatlow tide),Marinesubtidalaquaticbeds,Coralreefs,Rockeymarine
shores,Sand,Shingleorpebbleshores,Estuarinewaters,Intertidalmud,sandorsalt
flats,Intertidalmarshes,Intertidalforestedwetlands,Coastalfreshwaterlagoons,Karst
andothersubterraneanhydrologicalsystems.
IIInnnlllaaannndddWWWaaattteeerrrsss-Permanentinlanddeltas,Permanentrivers/streams/creeks,Permanent
freshwaterlakes,Seasonal/intermittentfreshwaterlakes,Permanentsaline/brackish/alkaline
lakesandflats,Seasonal/intermittentsaline/brackish/alkalinelakesandflats,Permanent
saline/brackish/alkalinemarshes/pools,Seasonal/intermittentsaline/brackish/alkalinemarshes/pools,
Permanent freshwater marshes/pools, Seasonal/intermittent freshwater marshes/pools,
non-forested peatlands,Alpine wetlands,Tundra wetlands,Shrub-dominated wetlands,
Freshwater,tree-dominated wetlands,Forested peatlands,Freshwatersprings ;oases,
Geothermalwetlands,Karstandothersubterraneanhydrological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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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lands)376)를 연해․산호초․강하구․갯벌 등을,내륙습지(InlandWetlands)377)를
하천․내륙 삼각주와 범람원․호소․늪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야생동물국(TheU.S.FishandWildlifeService)은 습지를 해양습지․강 하
구 습지․강변습지․호․늪으로 분류하고 있다.378)강하구 습지에는 염습지와 갯벌이
포함되고 있다.연안을 끼고 있는 주 정부에서는 대체로 습지를 연안습지와 내륙습지
로 구분하고 있다.로드아일랜드(RhodeIsland)의 경우는 습지를 연안습지와 담수습지
를 구분하고 있는데,연안습지의 종류에는 염습지와 염습지에 연해있는 담수 또는 기
수습지 등을 포함한다.379)담수습지에는 늪,연못․강과 개울의 홍수지와 제방 등이
있다.380)J.Mitsch& G.Gosselink381)는 습지를 연안습지(CoastalWetlands)와 내륙

HHHuuummmaaannn---mmmaaadddeeewwweeetttlllaaannndddsss-Aquacultureponds,Ponds,Irrigatedland,Seasonallyflooded
agriculturalland,Saltexploitationsites,Waterstorageareas,Excavations,Wastewater
treatmentareas,Canalsanddrainagechannels,ditches,Karstandothersubterranean
hydrologicalsystems(KeyDocumentsoftheRamsarConventionClassificationSystem for
WetlandsTypeReprintedfrom theStrategicFrameworkandguidelinesforthefuture
developmentoftheListofWetlandsofInternationalImportance,AppendixA).

375)1996년 10월 23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ofEconomicCooperationand
development,OECD)정식회원국이 되었다.

376)opencoastals,estuariea,tidalflats,mangrove,forests와 coastallagoons를 포함.
377)river,lakesandponds,marshes,swamp,forests,peatlands.
378)미야생생물국(TheU.S.FishandWildlifeService)은 습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해양(Marine)--외해와 외해와 인접한 연안(openoceananditsassociatedcoastline)
․강하구(Estuarine)--강과 만,염습지,망그로브늪,갯벌(tidalwatersofcoastalriversand
embayments,saltytidalmarshes,mangroveswamps,andtidalflats)
․강변(Riverine)--강과 시내(riversandstreams)
․호(Lacustrine)--호수,저수지,큰 연못(lakes,reservoirs,andlargeponds)
․늪(Palustrine)--marshes,wetmeadows,fens,playas,potholes,pocosins,bogs,swamps
and smallshallow ponds(Ralph w.Tiner,U.S.Fish and WildlifeService,"Technical
AspectsofWetlands Wetland Definitionsand Classificationsin theUnited States",
UnitedStatesGeologicalSurveyWaterSupplyPaper2425,pp.1-2).

379)“Coastalwetlandsincludesaltmarshesandfreshwaterorbrackishwetlandscontiguousto
saltmarshes.Areasofopenwaterwithincoastalwetlandsareconsideredapartofthe
wetland.Saltmarshesareareasregularlyinundatedbysaltwaterthrougheithernatural
or artificial water courses and wher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pecies
predominate:"98indicatorplantslisted)."Contiguousandassociatedfreshwaterorbrackish
marshesarethosewhereoneormoreofthefollowingspeciespredominate:"(9indicator
plantslisted).(RhodeIslandCoastalResourcesManagementCouncil(RICoastalResources
ManagementProgram asamendedJune28,1983)).

380)Freshwaterwetlandsaredefinedtoinclude,"butnotbelimitedtomarshes;swamps;
bogs;ponds;riverandstream floodplainsandbanks;areassubjecttofloodingor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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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InlandWetlands)로 구분하고,연안습지에는 갯벌(TidalSaltMarshes)과 망그로
브 습지(紅樹林,382)MangroveWetlands)을,내륙습지에는 담수늪(InlandFreshwater
Marshes)․이탄지(Northern Peatlands)․늪(Southern DeepwaterSwamps)․강기슭
습지(RiparianWetlands)로 분류하고 있다.383)
위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연안습지에는 해안․강 하구․갯벌․염습지․석
호 등을 내륙습지에는 호수․늪․강변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연안습지는 대체로
연안과 관련된 습지를 포함하고,내륙습지는 연안이 아닌 내륙과 관련된 습지를 포
함하고 있다.국제협약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연안과 관련된 환경은 연안습지로,내륙
과 관련된 환경은 내륙습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갯벌만을 연안습지
로 분류하고 있어 분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궁금해진다.다음의 표는 습지보
전법상의 연안습지가 연안의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연안의 개념을 정리해 놓은 다
른 법에서의 규정과 비교해 놓았는데,이것을 보면 연안습지 개념의 재정립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본다.

강하구는 하천구역과 연안해역에 존재하는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모두 포함하고
flowage;emergentand submergentplantcommunities in any body offresh water
includingriversandstreamsandthatareaoflandwithinfiftyfeet(50')oftheedgeof
any bog, marsh, swamp, or pond."(Rhode Island 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RIGeneralLaw,Sections2-1-18etseq.))

381)미국의 습지학자(SchoolofNaturalResourcesTheOhioStateUniversityColumbus,Ohio).
382)열대의 강변․해변에 자라는 삼림성의 수목.
383)J.Mitsch&G.Gosselink,Wetlands,2ndEdition,VanNostrandReinhold,N.Y.1993,p.34.
384)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385)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관리법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개 개 개 개 념념념념 개념의 개념의 개념의 개념의 범위범위범위범위

습지습지습지습지

보전법보전법보전법보전법
연안습지연안습지연안습지연안습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

연안연안연안연안

관리법관리법관리법관리법

연안해역연안해역연안해역연안해역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연안육역연안육역연안육역연안육역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384)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구역 제외)

공유수면공유수면공유수면공유수면

관리법관리법관리법관리법385)385)385)385)
공유수면공유수면공유수면공유수면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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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현재 하구와 연계되어 발달한 갯벌의 면적은 최대 984.7㎢로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의 약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그 외에도 염습지 등 연안관련 생태계가
대부분이다.물론 강하구의 경우에도 갯벌이 포함된 경우는 연안습지로 분류되어 관
리되겠지만,하구의 개념 자체가 내륙보다는 연안의 개념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
구가 내륙습지로 분류되어 있기에 개념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386)외국의 경우 하
구는 연안습지로 분류되며,강과 관련하여 하천,내륙삼각주와 범람원,강변습지 등은
내륙습지로 분류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그리고 동해안 석호의 경우
에도 석호는 기수호로서 연안환경에 가까운 생태계인데도 내륙습지로 분류되어 있
다.석호는 기수호인 관계로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에도 준설 등의 내부오염원 관리
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협약,미국주정부,습지학자의 경우에 각각 습지를 분류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연안습지에는 해안․강하구․갯벌․염습지․석호
등을,내륙습지에는 호수․늪․강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우리의 경우에도 연안과
관련된 습지는 연안습지로 분류하고,내륙과 관련된 습지는 내륙습지로 분류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해보면 어떨까 한다.

386)낙동강하구는 환경부에서 89.3.10일 철새도래지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생태계보전지역으
로 지정하였으며(부산 사하구 신평,장림,다대동 일원,해면 및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
동시에 철새도래지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1999.8.9일자로 습지보호지역(부산사하구 신
평,장림,다대동 일원 해면 및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으로 지정되었다.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연 연 연 연 안 안 안 안 습 습 습 습 지 지 지 지 내 내 내 내 륙 륙 륙 륙 습 습 습 습 지 지 지 지 

Ramsar Ramsar Ramsar Ramsar 
얕은 바다(간조시 6미터를 넘지 않음), 해안(바위, 

모래, 자갈), 강하구, 조간대 갯벌, 염습지, 석호 등
호수, 늪, 강변 등

OECDOECDOECDOECD 연안 바다, 강하구, 갯벌 등 하천, 내륙 삼각주와 범람원, 호수와 연못, 늪 등

로드아일랜드로드아일랜드로드아일랜드로드아일랜드 염습지와 염습지에 연해있는 담수 또는 기수습지 등 늪, 연못, 강, 개울의 홍수지와 제방 등

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우리나라 간석지(갯벌)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소 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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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습습습지지지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의의의 주주주체체체와와와 책책책무무무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가가가...습습습지지지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주주주체체체

아래의 표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주체를 각각의 보전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정
리해 놓은 것이다.표에서 알 수 있듯이 습지보전법과 다른 보전법과의 차이점은 다른
보전법들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까지 보호구역의 지정의 권한을 주
고 있는 반면,습지보전법은 해당 장관만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현실적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는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에 치중하고 있기에 이러한 업무
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행위제한의 예외를 이용하여 갯벌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가능
성도 있다.그러나 습지보전의 의무를 중앙에만 집중시켜 놓을 경우 미처 보전의 계획
도 세우기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안습지 등이 개발될 가능성이 더욱 많다고 본다.

구분구분구분구분 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야생동야생동야생동야생동․․․․식물식물식물식물

보호법보호법보호법보호법

독도등도서지역독도등도서지역독도등도서지역독도등도서지역

특별법특별법특별법특별법

장관장관장관장관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시시시시․․․․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시․도생태계보전

지역
도립공원

시․도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시․도특정도서

시장시장시장시장․․․․군수군수군수군수․․․․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군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습지"라 함은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

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

한다.

2.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

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

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라 함은 배수ㆍ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습지"라 함은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라 함은 갯벌, 염습지, 강하구, 석호, 해

안사구내의 습지등의 지역을 말한다.

3. “연안습지”라 함은 하천, 호․소, 늪, 강변 등의 지역

을 말한다. 

4. "습지의 훼손"이라 함은 배수ㆍ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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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국국국민민민의의의 습습습지지지보보보전전전의의의무무무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보전의 책무를 국가만을 명시(제3조)하고 있을 뿐 국민의
의무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전의 실질적․상징적 불균형이 초래된다.
다른 보전법에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의
무를 동시에 규정해 두고 있으며(제4조),자연공원법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및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며 자연
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제3조).
물론 행위제한의 내용에서 국민의 의무를 추론할 수 있지만,다른 보전법의 경우
에는 행위제한에서는 물론이고 따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습지보전법에는 따로 명시
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다다...지지지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의의의 이이이원원원화화화

습지지역에 대한 관리주체를 보면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 등
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제3조).
대체로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의 고유성 및 전문성을 갖춘 곳은 환경부일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업무는 대체로 환경의 보전보다는 해양․항만․수산자원의 관리와 개
발에 치중되어 있다.백서를 살펴보더라도 환경부의 업무는 환경보전의 내용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나,해양수산부의 백서에의 환경보전에 관한 내용은 아주 일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 부에서의 환경에 관한 관심 및 업무의 분담성을
알 수 있다.387)
습지보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의 업무 중 자연환경보전
법상의 해양특별생태계의 지정이 있으나 이의 지정 목적은 생태계보전이라기보다는
경관위주의 지정이었다.그 후 습지보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경관위주가 아
닌 생태계보전위주의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이러한 환경에 대한 업무의 이분화와

387)예를 들면 2002-2003년 해양수산백서에서 158면에서169면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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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성의 열세는 환경보전의 효율성보다는 두 기관 사이의 환경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인한 부실관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업무의 공백화로 인한 제대로 된 보전 및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가가가...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의의의 보보보호호호습습습지지지 지지지정정정

연안습지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정권한과 보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보전이 될 것이다.아직까지는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제재
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외국의 경우 연방보다 더욱 강력한 법으로 지
방특유의 보전정책을 펴나가는 경우는 독일이나 미국의 여러 주에서 볼 수 있다.388)
따라서 습지보전법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습지보전 책무를 지워서 그 지방
특유의 습지보전정책을 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   현   현   현   행  행  행  행  개정안개정안개정안개정안

(신설) 제18조의 1(시․도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보전)

①시․도지사는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특

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

인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습지지역의 지정을 시․도습지보

호지역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베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

정하는 때에는 주변지역을 습지관리주변지역과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베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

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 기타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88)예를 들면,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에서 미처 명시하지 않은 환경권을 주정부차원에서 더욱 강
력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며,메사추세츠 주는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습지보호법을
가지고 시나 타운 등 지방자치단체에 습지보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메사추세츠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나 연방정부보다 강력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박민규,“공유수면 매립
면허 업무의 지방이양결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연구”,｢해양정책연
구｣제16권 2호,2002,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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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국국국민민민의의의 보보보전전전책책책무무무와와와 보보보전전전기기기관관관의의의 단단단일일일화화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24조).또한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며,모든 국민은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시책에 협력하며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국토 및 자
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은 국가만
의 의무가 아닌 국민도 의무자임을 규명하고 있다(제5조,제6조).따라서 습지보전의
의무는 국가만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습지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의무사항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해양 개발이나 자원의 연구 등 해양수
산부 고유의 분야가 있으며,환경부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환경만이 그 고유의 분
야일 것이다.따라서 습지의 경우에도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의 구분 없이 일관성 있
는 보전을 위해서는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보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   현   현   현   행 행 행 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 안 안 안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①국가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

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

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

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습지보전 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제3조-1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습지보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습지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습지보전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특별보호지

역․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

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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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지지지정정정 및및및 해해해제제제의의의 절절절차차차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가가가...습습습지지지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면적이
전체 연안습지면적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와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상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녔으
며,습지보전법 제8조의 기준에 들지 않는 갯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우리나라
의 습지는 면적의 크기로 보아 내륙습지 1%,연안습지 99% 정도로389)연안습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연안습지의 생산성도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은 1987년에는 3,203.5㎢로 추정되었는데 1998년 현재 2,393.0
㎢의 갯벌이 남아 있다.390)이 중에서 2004년 7월 현재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
은 총 5곳으로 전남 무안갯벌 35.59㎢(생물다양성 풍부,지질학적 보전가치 있음),전
남 진도갯벌 1.238㎢(수려한 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철새도래지),전남 순천만갯벌
28.0㎢(흑두루미 서식․도래 및 수려한 자연경관),전남 보성벌교갯벌 7.5㎢(자연성
우수 및 다양한 수산자원),인천 웅진 장봉도갯벌 69.4㎢(희귀철새 도래․서식 및 생
물다양성 우수)등 총 140.728㎢가 지정되어 있다(환경부,환경백서 2003391)).이는
전체 갯벌면적의 약 5.88%에 해당하는 수치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
지 갯벌들의 보전이 시급하다.

나나나...습습습지지지주주주변변변관관관리리리지지지역역역의의의 지지지정정정

습지보호지역을 위해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당
해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하는데,(시행령 제4조)이러한 습지주
변관리지역의 지정면적의 법정화는 효율적인 습지관리에 걸림돌 된다.습지보호지역

389)고철환,전게논문(주 13),1055면.
390)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2001.
391)환경부,환경백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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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를 위해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다행히 그 면적이 1/2
내에 연안습지관련 생태계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그 연안생태
계가 1/2이상의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럴 경우 그 1/2
을 초과하는 지역은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의하여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결과도 초래될 것이라는 예상
을 할 수가 있다.다른 보전법의 경우에는 습지보전법의 경우처럼 지정면적을 법정화
한 경우는 없다.자연환경보전법의 경우에도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한 완충지역
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29조),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제7조).

다다다...법법법률률률의의의 경경경과과과조조조치치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개발행위에는 습지보
호지역의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부칙 제3조).이것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유수
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습지보호지
역의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조항은 기존 면허나 허가에 대한 기득권의
보호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1999년 말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
업이 간척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는 면적만 2,700㎢에 이른다.특히 지자체 실시 이후
78개 연안 시․군․구에서는 선점식으로 공유수면을 이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습
지보전법이 발효된 1999년 말 현재 총 4,195건 94.7㎢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이
루어져 있는 상태이다.392)따라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
는 연안습지라도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립을
막을 수가 없다.현재 매립 진행중인 갯벌 면적만도 남아있는 갯벌의 약 1/4정도인
데,이미 타법에 의해 계획된 매립사업을 이 법 시행 이전에 계획되었다는 명분으로
모두 시행한다면 과연 남는 갯벌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392)환경부,환경백서,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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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가가가...습습습지지지보보보호호호지지지역역역의의의 확확확대대대지지지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방방방법법법의의의 다다다각각각화화화 모모모색색색

우리나라의 연안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갯벌은 풍부한 수산물과 독특한 자연경
관 등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에 속할 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연 유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철새동시센서스에 의하면 적어도 17곳 이상이
람사협약에 따른 보호습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따라서 습지보전법의 목적상
그리고 우리의 갯벌의 중요성에 대한 현실로 볼 때 우리의 연안습지 대부분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보기에 모든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
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면 한다. 모든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되 그 관리
방법을 달리하면 효율적인 갯벌의 보전과 관리가 될 것이다.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

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

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중 인위적인 관

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

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기타 공동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

는 지역을 습지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특별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

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습지중 습지특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

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특별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중 습지의 훼손이 심

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중 인위적인 관

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④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

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⑤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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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에는 모든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이 중에서 54%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하고 단 1%만을 휴양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러
한 관리방법은 우리의 갯벌관리방법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독일도 초기에는 많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으나,보전 후의 인센티브와 이익 등에 대해 꾸준히 설득하
고 교육시켜 결국은 정부의 바램대로 국립공원화 시켰다.국립공원화 후의 지역주민
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이제는 국제적인 모델로서 독일국민이
환경민족으로 불리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시 그 지정면적을 법정화 해버리면 습지주변관리
지역 안에 습지생태계가 전부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그 범위를 넘
어서는 생태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면 서해안의 해
안사구는 갯벌과 생태계를 같이하는 연안생태계에 속하는데 갯벌의 보전을 위해서는
주변부로서 해안사구는 반드시 습지주변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그러나 이처럼
주변지역의 면적이 법정화되어 버리면 해안사구가 1/2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문
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

정시의 면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법정화 하지 말고 보호습지의 보호여건에 따라 그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나나...법법법률률률의의의 경경경과과과조조조치치치 조조조항항항 폐폐폐지지지

갯벌에 대한 정책들도 일부 바뀌어 영산강 간척사업393)의 일부가 취소되었으며,농
림부에서는 전라남도의 함평․무안 지역에 계획했던 거의 600㎢의 간척사업을 시작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이것은 보전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존의 계획들과 관련
된 사업을 취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경우에도 1998

393)농림부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340㎢)포기(한겨레신문,1998.7.16.)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4조(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범위) 환경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당

해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4조(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범위)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

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당해습지

보호지역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기

능을 같이하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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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행해진 습지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정책은 “NoNetLoss
ofWetlands"로서,더 이상의 습지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개선된다면 연안습지의 간척․매립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
리라 본다.

444...지지지정정정 및및및 해해해제제제의의의 절절절차차차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가가가...의의의견견견수수수렴렴렴절절절차차차의의의 형형형식식식화화화

일반적으로 보전법의 경우에는 보전지역의 지정이나 해제․변경시,개발법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법의 경우에는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과 해제시 당해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제18조),자연공원법의 경우에도 공원계
획의 변경시 지역주민,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394)야생
동․식물보호법의 경우에도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27조 제1항).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제11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또한 도시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394)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자연공원의 지정과 폐지시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부칙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

하여도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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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습지보전법의 경우에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시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8조,법시행령
제5조).그러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공청회의 개최는 필수적인 절차인데 습지보전법
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을 두어 공청회를 열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연안습지의 훼손과 가장 관련 있는 공유수면매립법의 경우에는 그 어느 법
보다도 공청회가 필요할 터인데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매립면허절차상 공청회를 거
치는 과정이 없기에 개발입장만 우선시 되고 보전입장은 반영할 수 없다.그 예로,
매립기본계획이 결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다른 개발 관련 법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인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대신 일반인이 매립기본계
획을 14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열람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제7조
제2항).이러한 열람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결과의 열람이 아닌
일방적인 사업자 측의 공고절차일 뿐이다.그리고 매립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
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지만,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매립의 경우395)에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의
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게 된다.

나나나...의의의견견견수수수렴렴렴자자자의의의 범범범위위위의의의 형형형식식식화화화

의견수렴시 의견수렴자의 범위가 주민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주민외의 관계전문가 등
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절차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린다.
다른 보전법의 경우 의견수렴자의 범위에는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 내지
는 이해관계자도 포함되고 있으나,습지보전법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으로 한정되어 있어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되기 쉽다.

395)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은 간척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매립사
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행해지는 3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로서 그 이하의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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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환환환경경경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의의의 부부부실실실화화화 우우우려려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
하여야 하며,관계기관의 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 등
의 지정을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환경
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제25조).그리고 국가
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
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8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현재의 환경영
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법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환경적
영향이 클 경우라도 사업이 법정규모 이하이면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맹점이 있
다.즉,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은 간척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00
만㎡ 이상,매립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행해지는 3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이다.이와
같이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생태학적으로 민
감한 연안습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면적보다 작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예컨대,면적 30만㎡ 미만의 지역의 어패류의 산란․생육․서식처로서
중요한 지역일 경우에도 현행법으로는 매립을 막을 수 없다.또,환경영향평가법이
평가대상사업을 대규모 사업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허점을 악용해 대규모사업을 분리
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평가서 작성의 주체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현행 환경영향평가서는 사
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다.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
가 사업자로 되어 있음에 따라 개발사업자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될 경우 개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이용되는 자료의 정확성
과 영향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짐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환경영향평가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현행 규정에는 평가 기간
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히 소규모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에 완료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온대지방의 생태계에서 생물의 분포는 계절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면 평가 결과는 별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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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게 된다.396)환경영향평가의 시기가 개발사업이 시공되기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
문에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거나 개선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고,오히려 개발사업의 면죄부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뿐만 아
니라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필요한데,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
실상은 개발사업을 계획원안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해 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해양환경과 연안습지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지만,본래 취지와는 달리 환경침해를 합법화하는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가가가...의의의견견견수수수렴렴렴절절절차차차의의의 내내내실실실화화화

습지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공청회를 개최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
로,의견수렴자의 범위를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전문가․기타이해관계자”로 확
대하여야 하며,공청회의 개최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의견수렴의 정당성과 공정한 의견반영을 위해서는 관계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제3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관계당사자의 의견만을 수렴할 경우 지역주민의 경우에
는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이다.

나나나...환환환경경경영영영향향향평평평가가가 대대대상상상의의의 확확확대대대

연안습지의 간척․매립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현재의 환경영향평
396)홍재상,“해양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자연보존｣103,1998,25면.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등)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등)

 ③환경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1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

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과 이해관

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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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법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환경적 영향이
클 경우라도 사업의 규모 이하이면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맹점이 있다.397)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연안습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면적보다 적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4항398)에 의하여 습지보전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
는 방법이 있다.부득이한 경우에 연안습지를 매립하는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를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하여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555...행행행위위위제제제한한한과과과 예예예외외외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습지보전법상의 행위제한 내용이 다른 보전법의 경우보다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고,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습지보전법이 다른 보전법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효율적인 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며,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 환경

397)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은 간척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매립
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행해지는 3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이다.

398)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습지보호지역등에서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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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
을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따라
서 행위제한의 경우에도 습지보전법의 경우에는 다른 보전법과는 달리 습지보전의
목적에 적합한 더욱 강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연안습지는 여태까지 다른 자연환경과는 달리 당연한 혜택으
로 여겨져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의 개발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왔으
며,개발의 명목 또한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매립되어 왔
다.그러다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연안습지의 개발로 인한 환경침해현상이 현실
로 나타나자399)국민들의 관심이 연안습지로 쏠리게 되었으나 지금도 갯벌은 ‘공익’
이라는 명목 하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다.오늘날 환경권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개발은 곧 공공복리로 인식되는 가
운데 경제개발을 위한 환경권제한을 쉽게 허용하여 왔다.400)연안습지의 경우,공공
복리라는 논리에 따라 이를 위한 환경침해는 어느 정도 수인해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온 것을 고려한다면 공공복리를 위한 환경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보
다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따라서 환경권이 보호하는 이익을 피해자 개
인의 이익으로 보고 이것과 공익을 비교․교량할 것이 아니라,전체로서의 환경이
지닌 가치와 경제발전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01)
이러한 제한은 경제개발에 의한 혜택이 평등하게 되고 동시에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현실에 있어서는 특히 후진국가일수록 오히
려 일반국민의 환경권은 부당하게 제한되고 일부 자본가기업만이 경제개발이란 공공
이익의 이름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것 같다.402)예를 들어 연안습지의 경우는 한

399)간척사업에 의한 어장의 황폐화,해양생태계의 파괴,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피해 및 어민의
실향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400)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습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습지보전법에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습지보전법 제10조에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습지보호지
역 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
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01)서원우,“환경권의 성질과 효력”,｢법학｣제25권 제1호,서울대 법학연구소,1984,30면.
402)예를 들면 천수만의 서산간척지의 경우 현대가 매립공사를 완료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의 의

해 간척한 자의 소유가 되어 버렸으며,2003년부터는 현대의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간척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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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그 대체물을 만들 수 없는 귀중한 자연자원이
며 만인에게 보편적인 재산중의 하나이다.이러한 자연 재산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므로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하여 보존하여야 하고,그 사용은 그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따라서 공공복리를 이유로 환경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인식을 전제로 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한 번 훼손
되면 인간이 그 대체물을 만들 수 없는 자산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앞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은 다른 보전법
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보다 단순하게 명기되어 있다.연안습지는 다른 보전법에서
보전하는 각각의 보전객체가 전부 모여 있는 특이한 자연환경이기에 행위제한의 내
용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습지보전지역등의 개편을 염두
에 둔 행위제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보았다.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제13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

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

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

우를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야

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

생동ㆍ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3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 제8조의1의 규정에 

의한 습지특별보호지역과 습지보호지역등(이하 "습지보호

지역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

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

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간척이나 매립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

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5. 광물의 채굴

  6.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

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8.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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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는 다른 자연환경과는 달리 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을 강하
게 받고 있는 지역이기에 항만의 개발이든지 공항의 개발이든지 간에 공익상 부득이
한 경우로서 이러한 행위제한 예외의 인정은 비록 허가된 행위라고 할지라도 환경권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상 부득이한 경우로서는 국방을 위한 무기실험,군사시설물의 설치 및 군사훈련
등을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원인으로 하는 연안습지의 파괴는 국가의 독립,영토보전
등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며,허용되더라도 필요 최소한
에 그쳐야 한다.이러한 환경권의 침해기준의 설정은 ‘공익상․군사상 부득이한 경우’
와 같은 애매한 법 규정의 해석과 관계당사자의 사법권의 행사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제한의 내용의 개정안에 따라 벌칙조항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
나 그러한 벌칙규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666...국국국가가가의의의 지지지원원원 및및및 보보보상상상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가가가...손손손실실실보보보상상상

앞 절의 분석표에서 보듯이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습지보전법상
의 손실보상은 다른 보전법상의 보상대상보다 범위가 좁아 실질적인 손실보상의 기능

③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

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에 위

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9. 가축의 방목 

  10. 폐기물이나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11. 인화물질의 소지나 취사, 야영 행위 등

  12.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

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

랸야생동ㆍ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8조, 제8조의1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

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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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겠다.예를 들면 습지보전법에서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습지조사’의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나,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
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과 공무원이
업무상 타인토지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한다(제54조).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 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등과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으로 인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을 행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3조).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야생동․식
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습지
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
원,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
여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제12조).

나나나...민민민간간간단단단체체체 등등등의의의 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활활활동동동 촉촉촉진진진

습지보전법에는 민간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촉진 등을 위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민간단체등의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가 어렵다.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국내외
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예를 들면,최근 람사협약의 지정
대상으로 고시되고 있는 창녕군 우포늪의 경우,인근 주민들의 의식이 여타 지역과
같이 습지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그렇지만 환경 전문
가와 민간 환경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고,그 결과 여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환경분쟁 문제인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여러 분쟁 이슈들이 습지생태계의 보존이라는 대전제 하에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되었다.현재 이들 주민들은 지역 환경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업
으로 우포늪의 보존과 관리에 힘쓰고 있어 습지와 관련된 분쟁해결에 민간환경단체
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403)

403)이기철,“갯벌을 둘러싼 환경분쟁과 해결방안”,「한국의 갯벌」,서울대학교 출판부,2001,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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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가가가...손손손실실실보보보상상상의의의 범범범위위위의의의 확확확대대대

습지보전법에서도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범위가 적어도 다른 보전법과 비슷한 수
준은 되어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한다.그래서 보상의 범위가 습지조사로 인한 손실
뿐만 아니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
되는 재산상의 손실과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까지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나나나...민민민간간간단단단체체체 등등등의의의 환환환경경경보보보전전전활활활동동동 촉촉촉진진진

민간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은 환경보전법(제16조의2),자연환경
보전법(제58조),야생동․식물보호법(제58조)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습지보전법에
서는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그 어떤 자연환경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또한 종합적
인 생태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갯벌의 보전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육성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재에도 앞으로도 연안습지의 보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본다.왜냐하면 미국이나 우리의 90년대 환경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환경문제는
결코 국가의 환경정책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환
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운동의 활성화 없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제20조 (손실보상)  ①국가는 습

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0조 (손실보상)  ①국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

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과 공무원이 업무상 타인토지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는 경우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 습지에 관한 조사 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등과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으로 인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등 행정명령의 이행

과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 에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제22조의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습지보전시설

의 설치 등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

제22조의2 (국고보조와  민간습지보전단체의 육성)국가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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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보보보전전전의의의 기기기본본본원원원칙칙칙

(((111)))문문문제제제점점점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
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
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
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을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
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태계,수려한 자연경관은 보전
되어야 한다.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하며,자연
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고,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
조).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야생 동․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
을 인식하고 현재 세대는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
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그러나 습지보전법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빠져있다.이러한 기본원칙들은 특이한
자연환경을 가진 연안습지의 보전을 위한 지침으로서 습지보전법의 경우에도 꼭 필
요한 조항이라고 본다.

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습지보전을 위하여 국제습지보전단체․
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기타 습지보전 을 위하여 활동하

는 민간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러

한 단체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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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도 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연안습지는 자연
환경과 문화재와 야생동․식물등 모두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특이한 자연환경을 가진
자연이다.또한 서해갯벌은 세계가 주목하는 특이한 환경을 가진 세계적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전관련 법에서 대개 찾아볼 수 있는 보전에 관한 기본원칙이 없다
는 것은 어쩐지 습지보전법의 제정에 관련된 자들이 습지의 중요성을 그다지 못 느
끼고 있었다든지 또는 급하게 만든다고 이 부분을 빠뜨렸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이다.지금이라도 세계적인 우리의 갯벌을 보전하는 의미에서라도 기본원칙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안습지를 비롯한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은 원형유지가 보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에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보았다.

현   현   현   현   행행행행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안안안안

(신설)(습지보전의 기본원칙) 습지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 자연유산임을 인

식하고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제제444절절절 환환환경경경소소소송송송의의의 확확확대대대

111...환환환경경경소소소송송송유유유형형형 확확확대대대

(((111)))예예예방방방적적적 부부부작작작위위위소소소송송송의의의 인인인정정정

예방적부작위소송이란 환경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를 하지 않을 것
(부작위)을 구하는 내용의 환경소송을 말하며,일종의 소극적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이
라 할 수 있다.즉,급박한 공권력발동(작위)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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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예컨대 인근주민에게 환경침해를 줄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개발사업 도는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청은 주민의 환경침해사
실의 존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피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부작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위처분(허가처분)을 이행함을 이유로 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에 관한 학설로는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적극적이행의무
소송에 대하여는 일부 부정하는 학자도 있지만 예방적부작위소송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긍정하는 추세이다.404)그러나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유형의 규정은 제한적
으로 이해되어야 하며,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실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송유형을 해석에 의하여 인정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사
고로 보는 견해도 있다.405)판례도 소극적인 입장이다.“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방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406)
그러나 헌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앞으로 예측되는 심각한 환경
오염 및 파괴와 갯벌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은 당연하다 하겠다.

(((222)))의의의무무무이이이행행행소소소송송송의의의 인인인정정정

의무이행소송이라 함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특정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주장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행정
행위를 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에 관하여 공권력
행사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권력의 행사 아닌 특정의 행
위를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급부소송 또는 이행소
송이라고도 불리는 이 소송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의 신
청을 전제로 하여 행정청이 그것을 거부 또는 방치한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소극적
활동에 대한 불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법상의 성질을 갖는 소송이다.
법원의 입장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3항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404)김철용,“예방적부작위소송의 허용성”,｢사법행정｣,1990,7면.
405)유지태,｢행정법신론｣,박영사,1997,452면.
406)대법원 1987.3.32.86누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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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행정청의 위
법․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아니
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부인하고 있다.407)
현재의 환경침해구제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으로는 미흡하므로
법원은 환경문제의 긴급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학설상의 적극적 이론을 수용하여
판례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의무이행소송의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법의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408)

222...시시시민민민소소소송송송의의의 도도도입입입

현행 행정소송법은 개인의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소제기의 요건으로 한다.따라
서 환경파괴행위자 또는 환경파괴의 우려가 강한 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그 중지
를 구하는 소송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어렵다.21세기는 행정의 중점이 질서행정
으로부터 급부행정으로 그리고 사권보호행정으로 가고 있는 부작위규율시대라는 시
대적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관 환경행
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환경규제권의 발동을 소구할 수 있는 시민소송과 같은
소송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09)다만,시민소송과 같은 소송형태가 제대

407)대법원 1989.9.12.87누868;대법원 1992.12.22.92누13929.
408)앞으로 행정소송에서 진 행정기관은 법원의 시정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의무이행소송'

조항이 도입될 전망이다.대법원은 2004.10.26일 의무이행소송 신설 등을 포함한 행정소송
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2006년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의무
이행소송 외에도 예방적부작위소송,가처분제도,항고소송을 청구하는 원고의 자격과 소송 대
상의 범위의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중앙일보 2004.10.26).

409)시민소송의 이론적 근거는 공공신탁이론(PublicTrustDoctrine)에서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민소송의 규정은 JosephSax교수에 의해서 제안된 “SaxAct”를 그 모태로 하고 있다.
SaxAct는 지역적인 환경관리절차에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자는 환경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SaxAct를 통과시킨 주의 환경법들 중에서 8개
의 주가 개인을 위한 넓은 당사자적격을 선언함으로써 환경관리에 대한 시민참여의 장애를
제거하고 있다.이들 중 3개의 주에서는 공공신탁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환
경권을 명문화해서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연방환경법에 있어서는 상술한 1970
년의 대기정화법에서 시민소송을 규정한 후,이 법을 표준으로 하여 현재 11개의 연방환경법
이 시민소송을 채택하고 있다(김시승,전게논문(주 163),199-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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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의 존재가 전제가 되
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지역적․전국적인 환경보호단체들의 출현에 의한 권리의
식 및 참여의식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환경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의식 및
참여의식의 개발을 뒷받침해주는 법적․제도적인 장치의 하나가 바로 시민소송임을
감안할 때 두 가지의 일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시민소송 도입과정에서 시민소송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었다.410)미시간주환
경보호법411)의 제정 후에 행해졌던 시민소송의 찬반양론에 대한 몇몇의 조사․연구
를 참조하여 주 환경법상의 시민소송의 실체적인 효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주 환경권법은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불러
일으켜 법원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법원의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여
기에 대하여 당초에는 극단적인 보호주의자들에 의한 하찮은(frivolous)소송이나 센세
이셔널한 소송,게다가 환경보호단체의 소송의 남발 등이 우려되었지만 기와 같은 우

410)참고로 DiMento,CitizenEnvironmentalLegislationintheStates:AnOverview,53J.Urb.
L.413,at414-415의 요약에 의거하여 시민소송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소송의 지지자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① 행정기관은 일상 접촉하고 있는 업자의 이해
에 밀착되어 있고,일반 공중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
어 있다.이에 시민소송은 결정과정을 가시적인 것으로 한다.② 단일목적기관인 주나 자치제
가 광역적이고 복잡한 환경상의 논쟁을 처리하는 것은 부적당하고,그 판단은 다수의 의견이
나 자료의 처리에 숙달된 법원에 맡겨져야 한다.③ 행정절차는 종종 장기적이나,사법절차는
절차개시 후에는 조기에 결론이 얻어진다.④ 시민소송은 환경관리에의 시민참가를 촉진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을 증대시킨다.한편 시민소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
판이 있다.① 소송은 행정관이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환경상,토지이용상의 결정을 대폭적
으로 지연시킨다.② 환경상의 결정은 고도로 정치적이어서 법원이 관여해서는 안된다.③ 사
건수가 증가하고,재판관에게 익숙치않고,2차적 중요성밖에 가지지 않은 분야의 심리를 강
요하는 것으로 된다.④ 시민은 천연자원의 배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사회적 요구에의 배려
를 결하고,소송은 장기적 계획책정이나 정책형성을 방해한다.⑤ 시민소송법규는 환경통제에
극단적으로 막연한 기준을 과하고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환경상의 의제가 있는 결정을 법원에
강요하는 것이다.현재의 사법심사기준으로 충분하다.⑥ 시민환경소송은 정부기관 및 사인의
양쪽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비용이 높다(한귀현,전게서(주 98),71-72면 참조).

411)SaxAct라고 불리는 MichiganEnvironmentalProtectionActof1970(Mich.Comp.LawsAnn.§§
691,1201-1207)의 성립과정은 1967년 유명한 환경보호단체인 환경방위기금(Environmental
DefenseFund:EDF)은 미시간주 농무성이 계획한 콩벌레 퇴치를 위한 농업용 살충제 살포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그러나 이 소를 미시간주항소법원은 농무성은 그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기 때문에,주민들 간에서는 행정결정에 안
이하게 추종하는 법원에의 불신과 환경보호를 위한 보다 유효한 법적수단이 두어져야만 한다
는 불만이 높아졌다.이러한 가운데 1969년 西미시간환경행동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미시간대
학 로스쿨의 삭스(JosephL.Sax)가 ｢천연자원보전 및 환경보호법｣이라고 제목을 붙인 초안
을 기안하여 공표하였다(한귀현,전게서(주 98),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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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412)오히려 미시간주환경보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은
혜를 받고 있는 것은 주와 지자체이고,이것들은 6년간에 22건의 집단소송을 포함한
45건의 소를 제기하여 그중 33건의 종심 중 30건에서 승소하였다고 한다.413)미네소타
주환경권법에 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5년간에 26건의 판결이 있었음에 불과하
고,재판의 지연도 재판관의 과중부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다.414)
둘째로,시민소송의 제기가 주의 경제적 발전에 불가결한 대규모적이고 중요한 사
업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여기에 대해서 우선 미네소타주환경권법에
관해서는 사건총수 119건 중 가처분적 중지청구가 인정되었던 것은 30건에 불과하
다.또한 3분의 1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신청이 없고,또한 최종판결이 내려졌던 27
건을 보더라도 그중 23건은 원고가 승소하였으며,특히 가처분적 중지판결이 내려지
면서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던 것은 극히 약간에 지나지 않는다.415)또한 미
네소타주환경권법의 경우도 역시 소송의 대규모적이고 중요한 계획을 지연시켰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416)
셋째로,미시간주환경보호법나 미네소타주환경권법이 사인․사기업에게 무거운 입
증책임을 과하고 있는 결과 기업활동의 저해 등의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하였다는 우
려가 있었다.이 점과 관련하여 어떤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미시간주 외의 주를 통하
여 주 환경권법 및 시민소송의 제기의 우려로 주 밖으로 이주한 기업은 아직 눈에
띄지 않고,417)또한 당초 인접한 주민으로부터 중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양돈업자나
버섯재배업자가 일일이 항변을 제출하도록 하여서는 전통적 농업은 채산이 맞지 않
는다고 하여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였던 미시간주 농무성이 그 후 영향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 태도를 전화(轉化)시켰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418)는 보고가 있다.
넷째로,정책적․기술적인 문제로 재판관에게 과중한 부담을 과하고 있다는 지적
이었다.다수의 이해나 전문적 판단이 얽히는 환경상의 분쟁해결은 그것에 적합한

412)DiMento,op,cit.,at427.
413) Haynes,Michigan's EnvironmentalProtection Act in its Sixth Year:Substantive

Environmentallaw from CitizenSuits,53J.Urb.L.589,595(1976).
414)Bryden,EnvironmentalRightsinTheoryandPractice,62Minn.L.Rev.163,210-211(1978).
415)Haynes,op,cit,at652-657.
416)Bryden,op,cit.,at211.다만 국가환경정책법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불비나 그것을 다

투는 소송에 의해서 사업의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DiMento,op,cit.,at421.
417)DiMento,op,cit.,at443.
418)Id.at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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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나 인원을 갖춘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며,재판관은 전문
외의 정책판단이나 전문 기술적 판단의 당부를 심사할 자격을 결하고 있다는 주장도
시민소송에 대하여 되풀이하여 행해졌던 비판의 하나이다.이 문제는 사법의 역할의
근본적 이해에 관련하는 것이므로 가볍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되지만,미시간주환경
보호법에 관한 한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소송당사자의 10%만이 법원은 다
른 기술적 문제가 관계된 사건에 비하여 환경사건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불
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다.419)미시간주환경보호법의 경우도 결론
은 마찬가지이고,재판관의 능력을 명확히 초월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과학상의 문
제를 포함하는 사건은 없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420)
미국의 시민소송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는 법 체제의 다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소송제도를 입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인 것 같다.우리 법제가 시민소송제도의 도입과 더불
어 SaxAct의 정신을 받아 들여서 환경권을 현행법체계 속에 구체적으로 확립시킬
수 있다면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원고적격이나 의무이행소송 등의 문
제에 대해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19)Sax & DiMento,EnvironmentalCitizen Suit:Three Years,Experience Underthe
MichiganEnvironmentalProtectionAct,4Ecology,L.Q.1,417-418(1973).

420)Bryden,op,cit.,at210-211.한귀현,전게서(주 98),72-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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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777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연안습지는 육상으로부터 연안으로 흘러드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흡착제거 등의
자정작용과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처 그리고 해양휴식공간으로서의 관광자원 등의
제공 등 인간에게 너무도 많은 혜택을 주는 공간이다.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생태
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를 고루 갖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갯벌에 속한다.그런데
이런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국토확장이나 식량안보차원 등의 이유로
간척․매립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다
름없다.이러한 연안습지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대책에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인 접근방법에는 사회학,지리학,경제학,
생물학 등 많은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
여 거기서 제기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해 보았다.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으로는 기존 입법의 개선을
통한 방법과 기존입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
입과 입법을 통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먼저,연안습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기존입법의 개정을 통한 방법으로는 현행
의 습지보전법을 개선하는 것일 것이다.우리나라는 제5공화국 이래 국민의 헌법상
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직접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헌법에 명
문으로 규정됨에 따라 많은 환경관련법규가 제정되었으며 특히 연안습지의 보전을
위한 단일법의 탄생에 이르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연안습지가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지금의 입법이 연안습지의 실질적인 보전역
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존입법의 보완과 함께 또 다른 입법을 통해서라도 보전해야만
할 것이다.습지보전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습지보전법상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현실적
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
하고 있다.내륙습지는 호․소․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며,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
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
의 지역(갯벌 또는 간석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일반적인 연안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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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갯벌뿐만이 아니라 연안에 관련되는 모든 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국제협
약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연안과 관련된 환경은 연안습지로,내륙과 관련된 환경은
내륙습지로 분류하고 있다.우리의 경우에도 연안과 관련된 습지는 연안습지로 분류
하고,내륙과 관련된 습지는 내륙습지로 분류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둘째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갯벌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생태적 기능이 상호보완적이며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갯벌이 없으
니 갯벌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일단 모든 갯벌을 습
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되,그 중에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습지특별보
호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지금의 습지보호지역처럼 관리하면 될 것이고,나머지 보호
지역은 그 보호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전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독일의 갯벌보전
과 관리방법은 우리나라의 갯벌보전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갯벌의 주변에는 갯벌과 생태계를 같이하는 염습지나 해안사구 등이 존재하
는데,이들 지역은 갯벌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갯벌의 보전을 위해
서는 이들 지역의 보전은 필수적이다.이러한 곳은 갯벌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
하여야 하는 바,습지보전법에서는 이들 주변지역의 지정은 습지보호지역의 1/2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들 지역이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
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주변지역의 지역을 수치로 법정화할 것이 아니라 주변 생
태계의 여건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국가의 습지보전의 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습지보전의 책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공유수면매립과 같은 개발업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
점에서 보전의 업무가 중앙에서만 행해진다면 지방에서는 지방특유의 개발에 치중하
게 될 것이다.이러한 지방으로의 권리와 의무의 이양이 잘못 운용되어 보전의 목적
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제재도 가해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습지보전책
무와 관련하여 현행 습지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관리주체도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말고 관리주체를 통합하여 더욱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꾀하
였으면 한다.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해양개발이나 자원의 연구 등 해양
수산부 고유의 분야가 있으며,환경부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환경보전이 그 고유의
분야일 것이다.따라서 습지의 경우에도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의 구분 없이 일관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는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보
전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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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법률의 경과조치 조항은 재고되어야 한다.갯벌생태계중의 하나인 염습지
는 개발위주의 정책에 희생물이 되어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갯벌에 대한
정책도 개발보다는 보전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의 면허의 남발로 인하여 지금도 습지보전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갯벌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도 일부 바뀌어 영산강 간척사업의 일
부가 취소되었으며,농림부에서는 전라남도의 함평․무안 지역에 계획했던 거의 600
㎢의 간척사업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이것은 보전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존의 계획들과 관련된 사업을 취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8년부터 행해진 습지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정책은 “NoNetLossofWetlands"로서,더 이상의 습지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겠다는 정책이다.따라서 습지보전법의 법률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얼마든지 재
고될 수 있으며,이 조항이 철폐된다면 연안습지의 간척․매립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다섯째,습지보호지역의 해제․변경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이나 해제․변경을 할 수 있다.
특히 후진국가일수록 개발정책에 의한 환경파괴와 사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우리의 연안습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익을 위
한 사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 개발되어 왔다.그러나 이제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일
지라도 남아있는 연안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의
견수렴 시에는 반드시 해당주민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야 할 것이다.제3자 및 전문가의 참여는 보다 신중한 개발을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제 및 변경 등을 원인으로 소송이 있는 경우,연안습지의 희귀성 및 사전대
책적인 보전의 성격상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누구든지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하며,이를
위하여 시민소송의 도입이나 공공신탁이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수렴절차와 관련하여,연안습지를 개발해야 할 경우 법정되어 있는 환
경영향평가대상을 연안습지의 경우에는 제외시켜 법정면적과는 관계없이 환경영향평
가를 하며,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청회의 개최를 의무화시켜 절차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갯벌을 지켜야할 것이다.
여섯째,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국가는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
은 자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데,습지보전법에서의 손실보상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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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전관련법에서 보상하는 보상범위보다 좁아서 실질적인 손실보상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적어도 다른 보전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수준정도
의 손실보상을 습지보전법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야생동․식물
보호법 등에서는 민간단체의 육성내지는 국가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습지
보전법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에 민간환경단체의 축적된 역량과 습지보전
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볼 때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육성이 요구된다.
연안습지는 자연생태계와 야생동․식물 등 모두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특이한 자연
환경이다.또한 서해갯벌은 세계가 주목하는 특이한 환경을 가진 세계적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전관련 법에서 대개 찾아볼 수 있는 보전에 관한 기본원칙조항이
없다.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여러 보전법에서는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계적인 우리의 갯벌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라도 기본원칙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 입법의 개선을 통한 방법과 기존입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입법을 통한 보전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위와 같은 입
법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경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국
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적 권리에 불과할 것이다.따라서 연안습지를 근
본적으로 보전하는 방법은 환경권의 실현에 있다.환경권의 승인은 국가로 하여금
환경보전의 책임과 의무를 지움과 동시에 이를 국민이 촉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
게 된다.환경권을 실현함에 있어 환경소송은 중요한 수단이 된다.연안습지의 매
립․간척행위의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사후 배상보다는 현재
발생중이거나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염 및 파괴의 정지․배제․예방 등 이른
바 중지․예방이 더욱 더 적절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예
방적부작위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러한 예방적 소송 외에도 시민소송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현재의 연안습지 파
괴의 심각성이 환경행정상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데,전통적인 소송구조 하에서 이러
한 환경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현행 소송제도에 의하면 직접적이
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그 구제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즉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그러나 환경문제는 집단적이고 광역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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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개는 일정 지역의 주민 전체,때로는 전 국민의 이해와 관련을 갖게 된다.그런
데도 현행법제 하에서는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직접 피해를 받지 아니한 환경론자가
일정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
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권리침해를 전제로 하는 사후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구조를 탈피하여 보다 근원적으로 환경상 행정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
방소송적 소송구조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제기된다.독일의 일부 주에
서 자연보호법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도입된 환경상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미국의 경우 허용되고 있는 대표당사자소송(classaction)이나 대기정화법의 시민소송
(citizensuit)또는 공공소송(publicaction)같은 소송유형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성립
된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위에서와 같은 원고적격 및 규제청구권의 문제가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내지 이론
의 전개가 활발하다.21세기는 행정의 중점이 질서행정으로부터 급부행정으로 그리
고 사권보호행정으로 가고 있는 부작위규율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관 환경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환경규제권의 발동을 소구할 수 있는 시민소송과 같은 소송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다만,시민소송과 같은 소송형태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의 존재가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지역
적․전국적인 환경보호단체들의 출현에 의한 권리의식 및 참여의식의 개발이 선행되
어야 한다.환경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의식 및 참여의식의 개발을 뒷받침해주는
법적․제도적인 장치의 하나가 바로 시민소송임을 감안할 때 두 가지의 일은 상호보
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습지는 일방적인 자원의 제공자가 아니라 환경용량을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존재이다.연안습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각종 식량자원과 오염정화 능력,재해조절
기능 등이 인간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따라서 전체 지구환경 악화의 마지
막 방어자인 해양을 건강하게 보전하고 유지하여야 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자
연자원인 연안습지를 지킬 의무는 지역주민만의 의무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의무이자
전 세계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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